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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레츠키언 투자이론 : 화폐·금융변수의 도입

조복현(한밭대)

국문초록

칼레츠키는 화폐 및 금융요소가 투자결정과 지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다고 생각했었다. 그는 또한 이자율이 화폐적 현상이며, 투자조달은 저축에 앞서 은

행제도에 의해서 공급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더욱이 부채가 증가할수록

채무자와 채권자의 위험도 커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칼레츠키는 그의 투자이론을

전개하면서, ‘자본주의 경제 변동의 자동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 이러한 화

폐 및 금융적 요소를 버리고 실제이윤과 저축과 같은 요소로 대체했다. 따라서 칼

레츠키의 투자이론에는 화폐 및 금융적 요소가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많다.

이 논문은 칼레츠키가 무시했던 화폐 및 금융적 요소를 다시 포함하는 새로운

칼레츠키언 투자이론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투자결정과 경기순환 이론에 화폐

및 금융변수를 도입하게 되면, 칼레츠키가 추구했던 자동적인 경기순환을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호황의 말에 발생하는 불규칙적이고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금

융위기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칼레츠키언 투자이론은 칼레츠키언 성장모

형에서의 경기순환과 성장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데도 풍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Keyword: Kalecki, investment theory, financial crisis, business cycle

JEL Code: E3, E5, G1

I.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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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레츠키는 투자결정과 조달, 그리고 경기순환 과정을 설명하면서 화폐 및 금융

변수를 자주 언급했다. 그는 투자함수와 경기순환 메커니즘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

자율, 은행의 대출의지, 위험 증가, 기업가 자본 등의 화폐와 금융변수를 고려했다.

그렇지만, 딤스키(Dimski)가 주장하듯이, “칼레츠키의 성숙한 저작 속에서는 화폐적

개념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의 저작 속에 그것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는 그

것들을 아주 인색하게 다루고 있다” (Dymski, 1996). 따라서 “칼레츠키는 화폐 및

금융시스템의 체계적 분석을 절대로 제시하지 않았다” (Sawyer, 2001)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칼레츠키는 여러 이유로 인해 투자이론과과 경기순환 메커니

즘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화폐 및 금융변수를 무시하고 제쳐놓았다.

이 논문은 칼레츠키가 투자이론 및 경기순환 메커니즘 설명에서 무시했던 화폐

및 금융변수를 다시 복원하여 새롭게 칼레츠키언 투자이론을 구축하려는 것이 목적

이다. 그가 이들 화폐 및 금융변수를 무시했던 이유는 투자지출의 자동적 메커니즘

을 통해서 ‘경기변동의 상대적 규칙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였다 (Kalecki, 1990, p.

66). 그러나 화폐 및 금융변수를 제거한칼레츠키의 투자이론이 경기순환의 규칙성을

설명하는데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그 이론은 경기순환의 붐과 붕괴 과정에서 항상

나타나는 기업의 과도한 투자, 과도한 투자조달의 결과로 나타나는 지나친 부채, 그

에 따른 투자의 감소와 이윤의 저하, 그리고 이어서 나타나는 부채규모가 큰 기업

의 파산과 전반적인 금융위기 등을 설명할 수 없다. 우리는 칼레츠키의 투자결정

함수 및 경기순환 메커니즘 설명에 화폐 및 금융변수를 도입해 새로운 칼레츠키언

투자이론을 구축함으로써 과도한 투자와 지나친 부채의 형성과 그 결과 나타나는

기업의 파산과 금융위기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절에서는 칼레츠키가 그의 처음의 투자이론

과 경기순환 메커니즘의 설명에서 화폐 및 금융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

하고, 그의 이론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왜 그리고 어떻게 화폐 및 금융변수를 제

거했는지 추적한다. 제3절에서는 칼레츠키의 투자이론과 경기순환 메커니즘 발전과

정에서 그가 제거했던 화폐 및 금융변수를 다시 복원하여 새로운 칼레츠키언 투자

이론을 제시할 것이다. 이어서 제 4절에서는 이 새로운 칼레츠키언 투자이론과 경

제의 지속적 팽창 조건을 이용하여 경기순환과정에서 투자결정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 그리고 팽창국면에서 하강국면으로 경기가 어떻게 전화하는지의 그 메커니즘도

설명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업의 파산과 금융위기, 그리고 경기침

체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는 앞의 논의

들을 요약하고 정리한다.

II. 칼레츠키 투자이론의 발전과 화폐·금융 변수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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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레츠키는 그의 투자결정이론과 경기순환 메커니즘의 논의 과정에서 은행제도

의 대출의지, 단기 및 장기 이자율, 위험 증가, 기업가 자본 등의 화폐 및 금융변수

를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했다. 그러나 칼레츠키는 “경기변동의 상대적 규칙성을 설

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Kalecki, 1990, p. 66), 이들 요소를 버리

고, 실질이윤과 고정자본 등의 실질변수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화폐 및 금융적

요소들의 변동은 “기본적 요소들의 순환적 변화에 의해 모두 결정된다”(전게서, p.

66) 고 생각했다. 이와 관련하여, 로페즈와 모트(Lopez and Mott)는 다음과 같이 설

명하고 있다. “칼레츠키는 맑시스트 전통 –경제학은 ‘자본주의 운동의 내적 법칙’을

설명해야만 한다고 하는 전통- 내에서 자라왔다. … 그는 왜 자본주의 경제가 확장

적 재생산을 달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장기 성장이 추세 주위의 주기적 운동과

함께 진행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개발하고 싶어 했다” (Lopez and Mott,

1999). 우리는 이 절에서 칼레츠키가 처음에 화폐 및 금융적 요소들을 어떻게 고려

했으며, 그가 자신의 이론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왜 그것들을 제거했는지를 검토

할 것이다.

1. 은행제도와 이자율

칼레츠키는 1932년 논문에서 경기순환은 투자활동의 변동에 의해 이루어지며, 투

자증가, 특히 저축을 초과하는 투자증가는 ‘은행제도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신용인

플레이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Kalecki, 1990, p. 148). 자본가는 번영기

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의 현재이윤으로부터 소비지출을 빼고 난 저축금액보다 더

큰 투자지출을 원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투자활동은 이전의 단순히 이윤이 아니라,

투자프로젝트의 미래 수익성에 대한 기대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번영기에는 투자의

기대수익성이 크기 때문이다. 칼레츠키는 이 경우에 저축을 초과하는 추가적인 투

자자금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화폐창출에 의해 조달된다고 주장한다. 상업은행

은 자본가의 추가적인 투자자금 조달에 대한 수요를 수용하며 그들의 감소된 준비

금은 중앙은행에 대한 재할인 수요의 증대를 통해 보충한다는 것이다.1) 상업은행은

또한 자본가의 투자의사 결정을 고무시킬 수 있도록 대출이자율을 낮추어 신용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2) 따라서 칼레츠키는 “신용 인플레이션 없이는 투

자활동의 변동도 없고, 따라서 주요한 경기변동도 없다. 경기변동은 신용 인플레이

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Kalecki, 1990, p. 148)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기업의 신용수요를 수용할 수도 거절할 수도 있으며, 대출이자율을

낮출 수도 높일 수도 있는, 또 이를 통해 투자 조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은행제

1) 이와 관련해 칼레츠키는 기업가가 그들의 신용을 중앙은행으로부터 직접 조달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Kalecki, 1990, p. 151), 이는 아마도 그 당시에 그러한 직접 조달이 가능했던 것 같다. 

2) 물론, 칼레츠키는 투자의사 결정에 있어서 이자율 보다는 투자의 기대수익성이 보다 더 결정적 요소라고 지적

하고 있다. 특히, 공황기에는 더욱 그렇다. 공황기에는 기대수익성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있어서, 이자

율을 낮추는 것이 투자의사를 결정하게 하는데 유인이 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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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무시했다. 칼레츠키는 1933년 논문에서는, 은행제도를 통한

투자조달과 상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폐의 정상적 플로우(normal flow)와 생산량

의 증가와 물가 상승에 따르는 추가적인 수요로 인해 발생하는 화폐의 추가적 플로

우(additional flow) 사이를 구분했다. 그런 다음, 그는 전자의 경우에는, 자본가가

추가적인 화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한편에서 어떤 자본가

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투자를 위해 그의 예금 계정으로부터 인출하거나 은행으로

부터 빌릴 때, 다른 자본가는 같은 기간 동안 위의 자본가가 투자를 위해 지출한

것과 같은 금액을 얻는다. 그리고 이 자본가는 그 금액을 자신의 은행 예금계정에

입금하거나 아니면 이전에 빌렸던 돈을 갚는데 사용하기 때문이다. 즉, 어떤 자본가

의 지출은 다른 자본가의 이윤으로 전환되어 이 이윤이 다시 은행에 예금의 형태로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Kalecki, 1990, p. 80). 그렇게 되면, 자본가 전체의 관점에서

또는 은행제도의 관점에서 추가적인 부채나 추가적인 신용은 없게 되는 것이다. 따

라서 칼레츠키는 1935년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화폐시장의 기술적 측

면, 즉 지불수단에 대한 수요변화를 무시한다면, 이러한 지출은 ‘스스로 조달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순환은 스스로 종결될 것이다” (Kalecki,

1990, p. 137). 여기서 은행제도는, 자본가의 신용수요에 대해 그들이 어떤 역할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기껏해야 수동적이고 수용적일 뿐이다.3) 칼레츠키는 이러한 투

자지출과 은행에 대한 예금 또는 상환으로 이루어지는 화폐의 정상적 플로우를 고

려함으로써, 그의 투자이론과 경기순환 설명에서 은행제도의 적극적 역할을 제거한

것이다.4)

그러나 두 번째 화폐 플로우, 즉 칼레츠키가 화폐시장의 기술적 측면으로 고려했

던 화폐 플로우는 은행제도를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용공급의 통제자로 만든

다. 은행제도는 그들의 재무상태(balance sheet)나 대출의지에 따라 신용공급의 제

3) 칼레츠키의 이러한 결론은 그의 화폐경제학이 독일 화폐이론의 전통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토프로우스

키(Toporowski)는 “독일 화폐이론의 전통이 칼레츠키로 하여금 자본가의 지출이 경제의 화폐유통을 결정하

며, 신용과 화폐정책은 단순히 은행제도의 수지에 영향을 미칠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만들었다”라고 주장

하고 있다. 신용과 화폐정책이 화폐의 유통(량)을 결정하지 못한다면, 은행제도는 어떤 적극적인 역할도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다.  

4) 이 문제와 관련해, 아시마코풀러스(Asimakopulous, 1983)는 승수과정에는 시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투자주문

이 스스로 조달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칼레츠키의 순환이 스스로 

종결되기 위해서는, 은행신용을 통해 투자조달이 이루어질 때 승수의 작동이 완전하게 일어나고 또 처음의 신

용과 동일한 금액의 은행 채무 상환이 일어나야만 한다”. 그리고 그는 또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칼레츠키는 

은행제도의 유동적 포지션이 복원되기 위해서는 승수의 완전한 작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

해 충분한 주목을 기울이지 않았다” (Asiamakopulous, 1983, pp. 455-456). 그러나 크레겔(Kregel, 1989)

은 이러한 아시마코풀러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만약 부채와 신용이 자본가 계급 내에서 서

로 상쇄된다면, 소득이 또한 그 건설기간 동안에 자본가 계급 내에서 발생한다. 즉, 칼레츠키 승수의 작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불필요하다. 그것은 특정 기간 내에서 즉각적으로 발생한다. 화폐도 시간도 불필요하

다”(Krege, 1989, p. 197). 이러한 아시마코플러스와 크레겔 사이의 논의에 대해 메조리(Messori, 1991)는 

자금조달의 두 가지 방식을 구분하면서 논의에 개입한다. 즉, 자금조달에는 투자조달과 생산조달의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는 자본재 수요 증가에 사용하기 위한 화폐플로우의 조달을 말하며, 후자는 운영자본의 구매에 

필요한 화폐선대의 조달을 의미한다. 이어서 메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칼레츠키는 투자조달에만 집중

함으로써 생산조달은 경시했다”. 그리고 아시마코플러스에 대해서도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케인

시언 승수의 완전한 작동에 필요한 시간간격은 칼레츠키의 조달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Messori, 1991, p.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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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여부나 크기를 결정한다. 칼레츠키가 1932년 논문에서 언급했던 신용 수요의 수

용을 통해 발생하는 신용인플레이션은 아마도 이 화폐 플로우와 관련이 있을 것이

다. 이 화폐 플로우와 관련해, 칼레츠키는 추가적 화폐 플로우를 불러 일으키는 신

용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두 가지 이유를 지적했다. 첫 번째 이유는 투

자주문(I)과 자본생산(A) 사이의 차이(I-A)를 위한 투자준비금이다. 자본재 생산을

위한 지출 A는 실현된 이윤의 형태로 은행에 되돌아오고, 따라서 그것은 ‘스스로

조달된다’. 그러나 I-A는 신용인플레이션에 의해 창출되지 않으면 안된다. 두 번째

이유는 총생산과 물가의 상승에 기인하는 유통화폐의 증가를 위한 것이다. 생산의

증가와 물가의 상승은 추가적인 유통화폐를 요구한다. 이러한 수요도 또한 은행제

도의 신용인플레이션에 의해 이해 창출되어야만 한다 (Kalecki, 1990, pp. 80-81).

물론, 투자준비금과 유통화폐의 수요 증가는 은행계정의 일반예금으로부터 투자준

비금과 유통화폐 항목의 특정 목적 예금으로 전환함으로써 충족될 수도 있다. 즉,

추가적인 은행신용의 증가 없이 단지 기존 은행부채의 구성변화를 통해서 조달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투자 준비금과 유통화폐는 은행제도의 신용

공급 팽창에 의해서 충족되어야 한다.5) 많은 경우에 투자 준비금과 유통화폐의 증

가는 예금과 신용에 대한 이자율의 상승을 수반한다. 경기상승기에 이자율은 상승

하고, 경기하강기에는 이자율이 하락한다 (Kalecki, 1990, p. 97). 이렇게 되면, 은행

제도의 신용창출에 대한 의지와 신용에 대한 이자율은 투자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역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레츠키는 다음의 두 가지 전제 하에서 그의 투자이론을 정

교화 하는 과정에서 이들 요소들을 제거했다. 첫 번째 전제는 은행제도가 이자율을

너무 높지 않게 설정함으로써 신용인플레이션을 수용한다는 것이다. 신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 은행제도, 그 중에서도 특히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인상함으로써

그에 반응한다. 그러나 그 이자율은 투자의 증가에 방해가 될 정도의 수준이어서는

안된다. 칼레츠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경기상승의 전제조건은 이자율이 현금 수

요의 증가에 대응해서 너무 높게 상승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Kalecki, 1990, p.

191). 두 번째 전제는 이자율은 경기순환을 따라 상승하고 하락하고, 따라서 이자율

은 총수익성에 비례하여 움직인다는 것이다. 여기서 칼레츠키는 이자율을 총이윤의

증가함수로 간주했다. 그렇게 되면, 이자율은 투자결정 함수에서 총이윤으로 대체하

여 제거할 수 있다. 그는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자율을 수익성의 함

수로 표현하는 것이 “아주 조잡한 접근이라 할지라도,6) 총수익성에 비해 이자율은

투자의사 결정에 있어서 이차적 중요성만을 갖는다” (Kalecki, 1990, pp. 97-98). 이

러한 주장을 통해 칼레츠키는 이자율을 수익성의 근사 값으로 고려했으며, 또 수익

5) 칼레츠키는 이러한 두 번째의 신용인플레이션이 엄격한 의미에서의 신용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했다 (Kalecki, 

1990, p. 97-98).

6) 칼레츠키가 이러한 전제를 조잡한 접근이라고 했던 이유는 그가 이러한 전제에 대하 두 가지 가정을 했기 때

문이다. 즉, 이자율은 중앙은행의 개입 없이,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 신뢰의 위기(crisis of 

confidence)는 없다는 것이 그 가정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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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비해 이차적 중요성만을 갖는 변수로 고려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투자결정 함

수에서 이자율 변수를 제거했다. 이러한 제거는 다음과 같이, 투자방정식 (1)로부터

식 (2)로의 전환으로 나타났다 (Kalecki, 1990, p. 97).




 

    ............  (1)




 

   ............  (2)  

(여기서, 는 투자, 는 자본장비, 는 이윤, 는 이자율)

2. 위험 증가와 기업가 자본

고전파 경제학자들과는 달리, 칼레츠키는 1937년의 논문에서 투자의 양을 최적으

로 제한하고 결정하는 것은 한계이윤율의 감소가 아니라, 위험증가와 기업가 자본

이라고 주장했다. 그 당시에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규모의 불경제와 불완전 경쟁 때

문에 투자되는 자본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이윤율이 떨어진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칼레츠키는 이와 다르게 생각했다. 먼저, 규모의 불경제는 비현실적이다. 왜

냐하면, 모든 공장이 최적 규모를 갖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

에 추가적 비용증가 없이 여러 공장을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계이

윤율은 투자증가에 따라 감소하지 않고,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다. 다음으로

그는 불완전 경쟁 문제도 부정했는데, 불완전 경쟁은 어느 특정 분야에 투자되는

자본의 양을 통제할 수는 있어도, 투자가 다양한 분야의 산업에 분산되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완전 경쟁에 의해 투자 총량이 제한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Kalecki, 1990, p. 286-287).

이제, 칼레츠키는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위험 증가의 한계율이 투

자되는 자본의 양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며, 따라서 이것이 최적 투자자본의 양을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위험 증가는 투자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자지불 후의

기업가 소득(entrepreneur’s income)이 감소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손실로 역전

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만약 손실이 충분히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기업가는

자신의 이윤으로는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즉,

위험증가는 투자와 부채 증가에 수반하는 한 기업 또는 한 투자프로젝트의 파산 가

능성의 위험이다. 이제 칼레츠키는 기업가에게 최적 이윤을 가져다주는 최적 자본

량은 “한계이윤율이 이자율과 한계 위험증가율의 합계와 서로 같게 되는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Kalecki, 1990, p. 288).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한

계 이윤율은 투입되는 자본량의 크기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그리고 이자율 또

한 투입되는 자본의 증가에 관계없이 일정한 크기를 유지한다. 따라서 투자되어야

할 자본의 최적량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위험 증가, 보다 더 자세히

말하면 한계 위험증가율이다.

칼레츠키는 최적 자본량의 결정에 있어서 위험증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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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금융약정(financial commitment)과 관련시켰다. 기업이 지게 되는 위험부담은

총 금융약정 즉 과거와 현재의 약정총액의 크기에 비례한다. 사실 금융약정은 자본

장비와 투자주문의 합계에서 기업가 자본을 뺀 크기와 동일하다. 따라서 자본장비

와 투자주문이 클수록, 기업가 자본이 작을수록 금융약정은 커진다. 그렇다면, 위험

증가는 자본장비와 투자주문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기업가 자본에 반비례하여 증가

한다. 어쨌든, 기업의 금융약정이 크면 클수록 기업의 부담도 그만큼 더 커지는 것

이다. 칼레츠키는 1939년에 발간된 『경기변동이론』(The Theory of Economic

Fluctuation)에서 이러한 위험증가와 금융약정의 관계를 경기순환과 관련시켜 분석

했다. 경기상승기에, 기업가 자본이 일정한 상태에서 투자주문과 고정자본 설비의

증가는 그 기업의 금융약정을 증가시키고, 따라서 그 기업이 지게 되는 위험부담도

증가시킨다. 그렇게 되면, 투자주문은 감소하고 경제는 경기하강으로 전환하게 된

다.7)

그러나 1954년에 발간한 『경제동학이론』(The Theory of Economic Dynamics)

에서, 칼레츠키는 위험증가의 개념을 기업가 자본으로 대체한다. 그곳에서 그는 기

업가 자본을 기업규모를 한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중요성을 갖는 요소로 지적한

다. 여기서 기업가 자본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본을 가리킨다. 1937년의 논문에

서 그는 기업가 자본을 기업의 금융약정과 연결시키고, 금융약정을 위험과 연결시

켜 논의한 바 있다. 만약 기업가 자본이 충분히 크다면, 금융약정의 양은 덜 필요하

고 위험증가는 작아진다. 칼레츠키는 1954년에는 이를 약간 다르게 다음과 같이 주

장한다. “따라서 기업의 규모는 자본 차입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고 또 위험의 크기

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가 자본의 양에 의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Kalecki,

1991, p. 278). 그는 이전에는 기업가 자본을 약한 차입수요와 연결시켰는데, 여기서

는 그것을 외부자금의 차입능력과 연결시킨다. 이제 기업가 자본은 기업의 자본시

장에 대한 접근에 영향을 미쳐 투자의 크기를 결정한다. “더 큰 기업가 자본을 갖

는 기업은 보다 큰 투자 자금을 얻을 수 있다. 반면에 적은 기업가 자본을 갖는 기

업은 더 많은 투자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 … 기업의 팽창은 그의 현재 이윤으로

부터의 자본축적에 의존한다” (Kalecki, 1991, p. 278).

칼레츠키에게 있어서 위험 증가와 기업가 자본은 투자의사 결정과 기업의 규모

를 제한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그는 붐과 붕괴의 과정에 대

한 분석에서 더 이상 이러한 금융적 요소 즉, 투자의사 결정과 외부자금의 차입, 과

도한 투자지출, 그에 따른 과중한 채무부담, 위험증가와 파산가능성 등의 경기순환

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는 위험증가와 기업가 자본을 ‘현재 이

윤으로부터의 저축’으로 대체한다. 그의 1954년 책에서, 칼레츠키는 투자의사결정의

7) 경제의 하강은 번영기 동안에 이루어진 투자주문과 그에 따른 자본장비 증가가 기대이윤과 한계이윤율을 저하

시키면서 발생하게 된다. “투자결정률은 기대 이윤율과 이자율 사이의 차이의 증가함수이므로” (Kalecki, 

1990, p. 540), 기대이윤율의 저하는 투자주문을 감소시킨다. 그렇게 되면, 경기순환 과정은 하강국면으로 전

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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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를 전개하면서, 네 가지 요소 즉, 총저축(), 이윤의 변화(


), 고정자본 스톡

의 변화(


), 장기 기술진보()를 투자결정의 변수로 설명하고 있다. 아래의 식(3)

은 바로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한 투자결정 함수이다.

    


 


  .... (3)

이들 요소 중, 총저축()은 위험증가와 기업가 자본을 대표하는 요소이다. 칼레

츠키는 이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총저축은 제한된 자본시

장과 위험증가 요소에 의해 정해지는 투자계획의 경계를 확장한다” (Kalecki, 1991,

p. 282). 그러나 위험증가와 기업가 자본의 적극적인 역할은 식 (3)의 투자결정 함수

에서는 사실상 사라져 버리고, 자본가의 저축으로 단순히 축소되고 말았다. 이에 더

해, 경기순환을 설명하면서는 칼레츠키가 총저축을 과거투자로 대체하면서 위험증

가와 기업가 자본의 요소는 완전하게 제거되었다. 그는 경기순환의 과정을 자동적

인 것으로 보여주기 위해, 아래의 식(4)와 같이 저축, 이윤, 자본과 같은 요소들을

모두 과거 투자(  )와 현재 투자()로 치환했다.

    


  


′ ′




  
 ′ .... (4)

여기서 는 자본가의 소비성향을, ′는 노동소득의 몫을 나타낸다. 그리고

′  


, ′ 

  
이며, 는 재고투자의 계수를 나타낸다.

3. 장기 이자율

칼레츠키는 1939년 이후 단기 이자율과 장기 이자율을 구분했다. 그는 투자의 결

정과 경기순환 메커니즘과 관련된 것은 단기 이자율이 아니라 장기 이자율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칼레츠키는 1939년에 발간한 『경제변동이론』(The

Theory of Economic Fluctuation)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투자결정률은

한계이윤율과 이자율 사이의 차이의 증가함수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장기

이자율이기 때문에 …” (Kalecki, 1990, p.309). 또한 『경제동학이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투자결정과 그리고 순환적 과정의 메커니즘과 관계되는 것은

장기 이자율이기 때문에 …”(Kalecki, 1991, p. 276).

칼레츠키가 장기 이자율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는 반면, 그는 투자결정 이론과

경기순환 메커니즘의 설명의 정교화 과정에서 장기 이자율을 설명변수로 포함시키

지 않았다. 그는 항상 장기 이자율은 안정적이고 단기 이자율보다 변동 폭이 작다

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는 투자결정 이론과 경기순환 메커니즘의 분석에서 장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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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지 않았다. 그가 장기 이자율이 안정적이고 단기 이자

율보다 변동 폭이 작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장기 이자율()이 평균 기대 단기 이자

율(할인율)( )과 채권 보유에 따르는 순불편(), 자본손실의 가능성()에 의해서 결

정되기 때문이다.

       ..... (5)

여기서 칼레츠키는 와 는 안정적이라고 가정했으며, 는 개별적인 단기 이자

율의 평균 값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단기 이자율보다는 안정적이고 작은 변동을 나

타낸다고 생각했다. 단기 이자율의 변동은 장기 이자율에는 일부만 반영된다는 것

이다. 따라서 칼레츠키는 장기 이자율을 안정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변수로 취급했

던 것이다.

III. 화폐 및 금융변수를 도입한 새로운 칼레츠키언 투자이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칼레츠키는 투자와 경기순환이론을 발전시키면서 화폐 및

금융변수를 제거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자동적이고 규칙적인 경기순환을 설명

할 수 있게 되었다고는 할지라도, 경기순환의 상승과 하강기에서 나타나는 금융적

문제 즉, 과도한 금융약정, 과중한 부채, 그에 따르는 파산 가능성의 증가, 금융위기

등의 문제에 대한 보다 풍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투자 및 경기순환이론은 놓

치고 말았다. 우리는 이 절에서 칼레츠키가 제거했던 화폐 및 금융변수를 복원하여

위의 금융적 문제들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칼레츠키언 투자이론을 구축하고자

한다.

1. 투자결정 함수

칼레츠키의 투자결정 이론은 위의 식 (1)로부터 식 (3)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 과

정에서, 그는 은행의 대출의지, 단기 이자율, 위험증가, 기업가 자본, 장기 이자율

등의 화폐 및 금융변수들을 제거했다. 은행의 대출의지와 단기 이자율은 식 (1)에서

식 (2)로 이행하는 과정에서서 제거되었으며, 장기 이자율은 식 (3)을 구축하는 과

정에서 제거되었다. 이 식 (3)에는 이윤율을 제외한 다른 요소들 즉, 자본장비, 자본

가 저축, 기술진보와 같은 요소들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그러나 이 식 (3)에서 위험

증가, 기업가 자본과 같은 금융적 요소는 자본가의 저축으로 축소되었다.

칼레츠키가 그의 투자이론의 발전과정에서 제거했던 화폐 및 금융적 요소들을

다시 복원하여 칼레츠키 투자함수를 재구축하면 다음과 같은 새로운 칼레츠키언 투

자함수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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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위 식 (6)에서 우변의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는 식 (3)과 동일하다. 여기

서 새롭게 추가한 항은 5번째 항부터 8번째 항까지의 4개 항이다. 는 단기 이자율,

는 기업가가 차입한 부채, 는 부채에 의해 결정되는 위험 증가, 은 장기 이

자율을 나타내며,    는 각 항의 계수를 나타낸다.

위 식 우변의 5번째 항은 단기 이자율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칼레츠

키는 단기 이자율이 총수익성에 비례적으로 움직인다는 이유로 이를 제거했다. 그

러나 칼레츠키도 지적하고 있듯이, 이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전제 하에서만 타

당하다 (Kalecki, 1990, p. 74). 즉, 첫째, 단기 이자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시장이자

율이며, 중앙은행의 개입은 고려하지 않는다. 둘째, 침체기에 이자율이 급등하는 신

뢰의 위기는 없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가정은 비현실적이며, 이러한

가정들이 완화되면 투자함수에서 단기 이자율의 제거는 타당하지 않다. 실제로, 칼

레츠키 자신도 식 (1)을 식 (2)로 축소시키면서, 이 식은 “중앙은행의 개입이 없고,

신뢰의 위기가 없을 때만 유지될 수 있다”(Kalecki, 1990, p. 75) 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특히, 1933년의 『경기순환 에세이』(Essays on the Business Cycle)에서 화

폐시장을 분석할 때, ‘신뢰의 위기’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신뢰의 위기는 불황

기에 금융자산 가격의 갑작스런 하락과 함께 발생하는데, 부채상환과 이자지불을

곤란하게 만들거나 불가능하게 만든다. 따라서 그는 “신뢰의 위기는 경기순환 메커

니즘의 규칙적인 작동을 교란시키는 요소로서 고려되어야만 한다”(Kalecki, 1990, p.

98)라고 주장한다. 이제 우리가 붐의 말기에 나타나는 금융교란과 금융위기를 분석

하고자 한다면, 신뢰의 위기의 영향을 받는 단기 이자율을 투자함수에 포함시켜야

만 한다.

또 칼레츠키가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을 경시하였지만, 단기 이자율 변동에

대한 중앙은행의 영향도 작지 않다. 많은 경우에 중앙은행은 상업은행의 신용수요

에 반주기적(anti-cyclically)으로 대응한다. 붐 기에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나 또

는 인플레이션 기대를 억제하기 위하여 할인율이나 또는 명목 정책이자율을 인상한

다. 그리고 침체기에는 반대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정책이자율을 인하한다. 따라

서 우리가 신뢰의 위기와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정책을 고려한다면, 단기이자율은

이윤율보다 더 크게 변동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때문에 단기 이자율은 투자결정 함

수에 포함되어야만 한다.

여섯 번째 항은 기업이 상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부채의 영향을 나타내는데,

이는 투자의사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채 는 상업은행의 대출 의지에

의존하는 신용에 의해 결정된다. 칼레츠키는 경기상승의 전제조건이 은행제도에 의

한 신용수요의 수용이라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은행제도 즉, 상

업은행과 중앙은행은 신용수요를 큰 주저없이 수용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가정했

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은행신용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은행들에 의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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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다” (Kalecki, 1990, p. 190). 또한 그는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크게 인상하지 않

으면서 상업은행의 할인수요를 수용한다고 가정한다. “경기상승의 부양 가능성은

은행제도 특히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크게 인상하지 않으면서 신용을 팽창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Kalecki, 1990, p. 489).

그러나 상업은행은 투자를 위한 신용수요에 대해 항상 수동적으로만 반응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들은 붐 기에는 기업

가에게 공격적으로 신용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하강기에는 신용제공을 꺼린다. 더욱

이 은행들의 재무상태나 유동성 선호에 따라 신용공급을 조절기도 한다. 따라서 은

행의 대출의지와 그에 따른 신용과 부채의 양은 투자결정에 있어서 제거하기에는

너무 중요하다. 더욱이, 우리가 붐 기의 말에 항상 나타나는 과잉투자와 과잉부채

형성의 메커니즘을 알고자 한다면, 이러한 은행의 대출의지라는 요소를 투자결정

함수에 반드시 포함시켜야만 한다. 우리는 여기서 은행의 대출의지와 그를 반영하

는 신용 및 부채를 나타내는 변수로 부채 를 고려한 것이다.

일곱 번째 항 는 위험 증가의 투자에 대한 영향을 나타낸다. 위험증가는 부

채의 증가함수이다. 한 기업의 부채가 클수록 위험, 즉 그 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파

산위험 가능성은 커진다. 칼레츠키는 이러한 개념을 어떤 기업에게 최대 이익을 가

져다주는 최적 투자량을 결정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한계

이윤율의 감소를 최적 투자량 결정의 요소를 보는 고전파 경제학자들과는 크게 다

른 것이다. 칼레츠키는 또한 개별기업의 위험증가와 기업가 자본이 각 기업의 팽창

을 제약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그것들을 투자의사 결정의 중요한 요소

로 직접 고려하지는 않았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대신에 그는 그것들을 이윤율

로 치환해버렸다. 모트(Mott)가 지적하듯이, “칼레츠키는 그의 투자모형에서 이윤의

설명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했다” (Mott, 2010, p. 5). 위험증가는 투자결

정에 있어서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한 기업의 자본장비 증가와 추가적

투자주문 그들의 금융약정을 크게 증가하도록 만든다. 그럼으로써 증가된 부채가

기업의 위험을 더 커지게 만든다. 이렇게 하여 위험의 증가는 다시 투자의사 결정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여덟 번째 항은 장기 이자율의 투자결정에 대한 영향을 나타낸다. 칼레츠키는 장

기이자율이 안정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요소라고 간주하면서, 그의 투자이론을 발전

시킬 때 장기이자율을 설명변수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칼레츠키가 장기 이자율의

안정의 전제조건으로 생각했던 자본손실가능성()의 안정성은 사실 비현실적이다.

정부채권이나 높은 신용등급을 갖는 회사채의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 할

지라도, 낮은 신용등급을 갖는 회사채의 이자율은 경제상태에 따라 쉽게 변동하는

그들의 재무상태에 따라 크게 변동한다.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정부채권과 BB 등급

의 위험 회사채 사이의 이자율 스프레드는 큰 변동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제의 하

강기에 이 스프레드는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해 크게 확대된다. 위험 기업에 의해

발행된 회사채의 장기 이자율의 급격한 상승은 투자 결정을 크게 감소시킨다.8)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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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감소는 새로 조달하려는 채무의 금융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기존 채무

의 이자지불과 상환 부담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장기 이자율

은 투자결정과 경기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논의할 때 무시되어서는 안되는

요소이다.

2. 경기순환

칼레츠키는 위의 식 (3)으로부터 유도된 식 (4)에 의해 경기순환의 메커니즘을

설명했다. 그는 식 (3)을 식 (4)로 전환하면서,   에 근거하여 자본가 저축 를

투자 로 대체했으며, 이윤 는 과거투자   로, 또 고장자본 장비의 변화율 



는 순투자로, 새롭게 추가된 재고의 투자 변화율 


는 과거투자로 대체하였다. 또

다시 그는 식 (4)을 아래의 식 (7)로 전환했는데, 식 (7)에서 순투자 ()는 과거 순

투자들의 함수로 대체되었다.9)

    


   


′ ′




  
... (7)

칼레츠키는 “이 방정식이 바로 우리의 경기순환 메커니즘 분석의 기초가 되는

방정식이다” (Kalecki, 1991, p. 303) 라고 말한다. 위 식 (7)로부터, 경기순환 메커니

즘을 설명할 때, 그는 우변 첫 번째 항의 계수, 즉 


는 1보다 작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을 통해, 위 식 (7)에서 순투자의 증가가 어떤 수준에서 더 이상의 증가

를 멈추고, 그 다음에는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계수 


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순투자의 정점에서 다음의 순투자는 감소하게 된

다. 순투자의 정점에서는 순투자가 변화하지 않음으로 정점에서 순투자 변화율



  
은 0이 되며, 따라서 식 (7)의 우변 두 번째 항은 0이 된다. 그리고 우변 첫

번째 항의 계수는 1보다 작다. 그렇기 때문에, 순투자의 정점에서는 다음기의 순투

자   가 현재 순투자 보다 작게 된다. 이처럼 현재 순투자의 계수 


가 1 보

다 작으면, 순투자는 투자증가에 따라 더 이상 증가할 수 없는 정점에 도달하고, 정

점에서 다시 감소하기 시작한다. 


<1의 가정은 이렇게 투자활동이 초과 투자나

급격한 투자 감소, 그리고 공황과 같은 불규칙적인 폭발 없이 자동적으로 주기적

8) 딤스키(Dymski)는 칼레츠키가 그의 투자결정 분석에서 장기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단기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고 주장한다. 이렇게 칼레츠키가 단기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 결과 불확실성 문제도 무시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Dymski, 1996, p. 124).

9) 이 대체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Kalecki(1990), pp. 288-232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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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이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순투자의 계수가 1보다 작다는 가정은 적절하지 않다. 칼레츠키는 이러한

가정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가정은 자본장비 증가에 투자결정

에 대한 마이너스(-)영향(즉, >0)을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아마도 저축의 불완전

한 재투자 요인(즉, <1)을 반영하는 것이다” (Kalecki, 1991, p. 306). 그러나 자본

장비 증가가 투자결정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

나, 저축의 투자결정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계수 가 1보다 작다는 가정은 특정

한 상황에서만 타당할 뿐, 항상 그렇다고 가정하는 것은 무리이다. 특히, 경기하강

기를 제외하고는 기업가는 자신의 이윤으로부터의 저축 이내에서만 투자 크기를 결

정하는 것은 아니다. 경기확장기에 기업가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로 인해 차입

을 크게 늘려 투자를 확대한다. 이럴 경우, 투자결정은 자본가의 저축보다 훨씬 더

크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되면 저축의 계수 는 1보다 훨씬 더 큰 값을 갖게 될 것

이다. 따라서 가 1보다 항상 작다고 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는 붐 시기에

는 1보다 훨씬 크고, 침체기에는 1보다 크게 작을 것이다. 이제 는 상수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함수로 나타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즉,   로 나타

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식 (7)은 다음과 같이 변화한다.

    


   


′ ′




  
...... (8)

위 식 (8)이 식 (7)에 비해 보다 더 현실적이라 할지라도, 이제 식 (8)만 가지고

는 경기순환의 팽창에서 수축으로의 자동적 전환을 설명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식 (7)에서 하강으로의 자동적인 전환은 현재 순투자의 계수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순투자의 정점에서 미래 순투자는 현재 순투자보다 작게 되고, 그로 인해 자동적으

로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식 (8)에서는 현재 순투자의 계수가 1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자동적인 순환은 발생하지 않는다. 경기상승기에 는 1보다

계속해서 커지기 때문에, 정점이 없이 미래 순투자는 현재 순투자보다 계속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식 (8)을 갖는 경제의 경우에는, 경기순환의 전환이 어떻게 일

어날까? 이제 우리는 경기순환의 전환을 단순히 자본장비 증가의 투자에 대한 마이

너스(-) 효과에서 찾지 말고, 다른 요소에서 찾아야만 한다. 투자결정 방정식 (6)은

이에 대한 하나의 대답을 제공할 수 있다. 정점에서 단기 및 장기 이자율은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고, 위험 또한 크게 증가한 부채로 인해 더욱 증가한다. 이렇게 되

면 투자결정 방정식 (6)에서 투자결정 양은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순투자의 증

가는 멈추고 감소하기 시작한다. 경기순환의 팽창에서 하강으로의 전환은 이렇게

자본장비 증가의 부정적 효과를 통해서가 아니라, 금융시장에서의 금융적 요소의

불리한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식 (6)은 보여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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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기하강으로의 전환과정은 완만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파괴적인 것일

수도 있다. 만약, 경기순환의 전환과정이 파괴적이 되게 되면 경제는 금융위기와 경

기침체의 상태를 겪게 된다. 만약 기업들이 과도한 부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신

뢰의 위기’는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전환과정은 완만하게 진행될 것이다. 그러

나 기업들이 과도한 부채를 가지고 있다면, 전환기에 ‘신뢰의 위기’는 중요하게 작

용하고, 전환과정은 파괴적인 것이 될 것이다. 이 경우 과도한 부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파산을 면하지 못하고, 그 결과 금융시장은 큰 혼란에 빠져 금융위기로 치

닫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스키(Minsky)는 이미 발전된 금융구조를 갖는 경제의 행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칼레츠키언 이윤 분석과 부채구조를 결합해서 통합적으로 이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러한 경제에서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부채구조가 매 시기의 소득플로우 또는 이윤에 의해 지탱되어야

만 한다. 이에 대해 민스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칼레츠키언 이윤 강조,

그리고 이윤이 채무자의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하는 현금플로우가 된다는 것에 대

한 인식은 경제의 기본적인 행태의 결정에 금융구조가 포함되는 것이 자연적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Minsky, 2013).

우리는 이러한 한 경제의 이윤과 금융부담 즉 부채상환과 이자지불 부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경제가 경기후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윤이 금융부담

의 양보다 더 커야 한다. 즉, 식 (9)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 (9)

위 식에서 이윤 는 칼레츠키에 따라 투자()와 자본가의 소비()로 나타냈다

(Kalecki, 1971[2010], p. 127). 그리고 이자율은 단기 및 장기의 가중평균 이자율

()로 나타냈다. 식 (9)와 같이 이윤이 금융부담 보다 더 크면 경제는 안정적이고

팽창을 지속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붐이 진행되면서 부채규모는 커지고 이자율은

상승해 금융부담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에, 투자는 증가폭이 줄어들거나 심지어 감

소하는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윤도 그 상승이 부진하거나 멈추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경제는 식 (9)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이윤

이 금융부담보다 더 적게 된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금융

시장에 ‘신뢰의 위기’가 커지면 이자율은 급등하게 되고, 은행의 대출의지는 감소해

상환을 위한 추가조달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경제는 경기순환의 하강

국면으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그 하강이 파괴적이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동반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칼레츠키의 투자함수에 화폐와 금융변수를 도입한 새로운 칼레츠키

언 투자 함수와 경기순환 메커니즘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칼레츠키언 투자

함수와 경기순환 메커니즘은 경기순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투자와 과중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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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설명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

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칼레츠키가 화폐 및 금융변수를 제거함으로써 얻었던 자

동적이고 규칙적인 경기순환 이상의 보다 풍부한 현실 설명력을 갖는 경기순환을

설명할 수 있게 한다. 우리가 식 (6)에 나타나는 다양한 투자결정 요소들을 고려하

고, 또 금융구조와 이윤의 관계를 함께 고려하게 되면, 경기순환 메커니즘, 금융위

기, 경기침체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풍부한 설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절

에서는 이러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발전시킬 것이다.

IV. 칼레츠키언 투자이론과 과잉투자, 금융위기, 경기침체

이제 화폐와 금융변수를 고려하여 구성된 식 (6), (8), (9)를 이용하여, 과도한 투

자, 과중한 부채, 금유웅기, 경기침체를 갖는 경기순환을 분석해 보자. 먼저, 번영기

와 붐 기에는 투자를 증대시키려는 기업의 욕구는 매우 고무적이고 적극적이다. 따

라서 식 (6) 및 식(8)의 저축의 계수 값은 1보다 크다. 기업가는 그들의 저축 이상

으로 투자를 증가시키려 하고, 이에 따라 은행으로부터의 차입 수요를 증가시킨다.

이에 대해 은행제도는 기업의 신용수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이자율을 너

무 높게 인상하지 않음으로써 투자조달 요구를 지원한다. 즉, 이때 은행의 대출의지

는 기업의 차입 수요에 대해 우호적이어서 기업의 부채조달은 큰 저항 없이 증가한

다. 단기 이자율 또한 중앙은행이 신용팽창을 제한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낮

은 수준에서 유지된다. 기업의 위험증가 또한 아직은 수익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부채부담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어서 현재의 수준에서 크게 증가하지 않는

다. 투자 팽창 욕구와 은행제도의 신용수요 수용 의지는 기업의 투자결정과 부채규

모를 동시에 증가시킨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기업의 부채는 충분히 상환될 수 있

어서 부채구조는 안정적이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이윤이 투자의 지속적인 증가

때문에 계속 증가하고 있고, 부채규모는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

는 단기 및 장기 이자율이 금융시장의 안정으로 인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 시기에 이윤은 금융부담인 이자지불과 부채상환의 합계보다 더 크

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식 (6) 투자결정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식 (9)의 지속적 경

기팽창 조건도 충족된다.

붐의 말기에는 은행제도의 대출의지는 비우호적이 된다. 왜냐하면, 기업의 부채

는 기업가 자본에 비해 너무 증가해 있고, 부채 상환의 위험은 크게 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때 단기 이자율은 크게 상승해 순투자의 추가적 신용을 조달하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의 결합으로 식 (6)의 투자결정은 붐의 말기에

감소하기 시작하고, 그 결과 투자지출도 이어서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제 투자지출

의 감소는 이윤의 감소로 나타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윤은 투자와 자본가의

소비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금융구조 또한 불안정해지기 시작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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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 감소하는데, 부채는 상당한 규모에 이르게 되고 단기 및 장기 이자율 또한 상

승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부담은 이윤보다 커져 순이윤 가치는 0보다 적

게 되고 그런 기업은 파산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경제가 전반적으로 이러한 상태에

빠지게 되면 식 (9)의 경기상승 지속 조건은 유지되지 못하고, 경기하강 국면이 갑

작스런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돌진하게 된다.

이러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자. 후퇴기로 전환하는 동

안에, 투자결정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이윤은 크게 줄어든다. 이는 다시 소비의 감소

와 자본가 저축의 감소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투자결정과 이윤을 더욱 감소하게 만

드는 것이다. 더욱이 감소된 이윤은 부채의 상환과 이자지불을 어렵게 만들어, 특히

과중한 부채를 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자신의 이윤만으로는 금융부담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시장은 신뢰의 위기를 피할 수 없다. 금융시

장에서 신뢰의 위기가 나타나면, 단기 및 장기 이자율은 갑작스럽게 상승하고 투자

지출이나 기존 부채의 상환을 위한 추가조달은 불가능하게 된다. 이제 더 많은 기

업들이 부채를 갚지 못하고 파산에 빠져들게 된다. 많은 기업들의 파산은 은행제도

전체의 재무상태를 악화시키는데, 그 결과 그 경제는 금융위기에 빠져들게 되는 것

이다. 그리고 금융위기는 전반적인 투자와 소비지출의 부진을 초래해, 결국 경제 전

체의 침체 상태를 야기한다.

이와 같이, 칼레키언 투자함수의 화폐 및 금융변수 도입은 칼레츠키의 투자함수

나 경기순환 메커니즘 설명보다, 금융구조를 갖는 현실 경제에 대해 보다 더 풍부

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 개선된 칼레츠키언 투자함수 모형을 통해 우리는 현실의

과도한 투자, 과중한 채무, 그리고 붐의 말에 나타나는 파산위험 증가와 취약한 금

융구조, 또 그 결과 나타나는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V. 맺음말

칼레츠키는 화폐 및 금융적 요소가 투자의사 결정과 경기순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케인스와 마찬가지로 이자율은 화폐적

현상이며, 투자조달은 저축이 발생하기 이전에 은행의 신용창출에 의해 제공되고,

또한 부채구모가 커질수록 채무자나 채권자의 위험이 커진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

다. 그러나 칼레츠키는 그의 투자결정 이론과 경기순환 메커니즘을 발전시키는 과

정에서 이러한 화폐 및 금융적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다른 실질변수, 즉 이윤이나

저축으로 대체해 버렸다. 그가 이렇게 화폐 및 금융변수를 제거하거나 대체했던 이

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 변동의 자동적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는 이

론을 구축하기 위해서였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칼레츠키가 투자결정 이론과

경기순환 메커니즘의 설명에는 화폐 및 금융변수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주

장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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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 논문에서 칼레츠키가 그의 투자결정 이론과 경기순환 메커니즘의 설

명에서 처음에 어떤 화폐 및 금융적 요소들을 고려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요소들을

왜 제거하거나 다른 변수들로 대체했는지를 추적해 보았다. 그리고 칼레츠키가 제

거했던 화폐 및 금융적 요소들을 어떻게 복원하고, 이러한 요소들을 복원한 새로운

투자결정 함수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분석했다. 그리고 이에 기초해 은행제도

의 대출 의지, 단기 이자율, 위험 증가와 기업가 자본, 장기 이자율 등의 화폐 및

금융변수를 도입한 새로운 칼레츠키언 투자결정 함수를 발전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결정 함수를 기초로 여러 복잡한 금융구조를 갖는 현실의 자본주의 경제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내포하는 경기순환의 메커니즘을 설명

할 수 있었다.

이 새로운 칼레츠키언 투자결정 함수는 칼레츠키가 추구했던 자본주의 경제의

자동적 경기순환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금융구조를 갖는

현실경제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투자, 과중한 부채, 파산위험의 증가, 금융위기, 경기

침체 등을 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즉, 과도한 투자와 과중한 부채는 번영기 동

안에 나타나는 기업가의 투자 증가의 조달을 위한 신용 수요의 증가를 은행제도가

수용하고 적극 지원하는데서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투자와 과중한 부채

는 결국 기업의 파산위험을 증가시키고, 금융시장에서의 신뢰의 위기를 초래하고

만다. 그 결과 단기 및 장기 이자율이 급등하고 은행제도의 대출의지도 크게 약화

되어, 부채가 큰 기업은 추가자금의 조달은 물론, 기존 채무의 상환도 어렵게 되는

상황에 빠지고 만다. 이러한 상황의 전반적인 증가가 결국 금융위기를 초래하고, 금

융위기가 다시 소비와 투자의 침체를 심화시켜 경기침체를 낳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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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티의 새로운 점과 오래된 점: 사상/이론사적인 조망1)

홍 훈(연세대)

-초록-

이 글은 피케티의 가설을 사상/이론사적으로 조망한 후 그것의 잠재력을 드러내는

데 복표를 두고 있다. 그의 가설은 소득불평등이 19세기말부터 1914이전까지 최고

조로 높았다가, 그 이후 점점 낮아져 1940년과 1980년 사이에 가장 낮아졌다가. 다

시 1980년 이후 2010년까지는 1914년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다. 이런 변동은

일차적으로 자본/소득비율의 변동에 의존하며 보다 포괄적으로는 자본수익률이 성

장률보다 높아서 발생한다. 그런데 이런 변동은 시장내적인 법칙이 아니라 정치, 사

회, 제도적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결정될 것이다. 80년대 이

후의 불평등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자본수익에 대한 누진세와 자본자체에 대한 누

진세 등과 같은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 피케티는 세력관계나 협상이론을 위주로

하되 부분적으로 한계생산성이론과 마르크스의 이론을 결합시키고 있다. 그의 논리

에서 생산과 소유가 구분되지 않아 그의 두 가지 기본법칙에서 자본/소득비율의 의

미가 일관되게 유지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는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 기존 경제학을 비판하면서

20세기 후반이후부터 현재까지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시의적절한 주장을 내세웠다. 이 글은 피케티가 제시한 소득분배론을 사상

사와 이론사적인 관점에서 조망하고, 그것의 잠재력을 밝혀내는데 목표를 두고 있

다. 이를 위해 우선 피케티의 주장을 요약했다. 둘째, 소득분배에 관한 기존의 이론

들에 근거해 그의 주장이 어딴 위치에 있는지 규명했다. 끝으로 그의 이론이 지닌

문제점을 표출하려고 노력했다.

1)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 

2013S1A3A2053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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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케티의 주장

피케티의 주장을 요약해 보자. 상위 10%가 차지하는 소득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면, 19세기말부터 1914년까지의 첫째 시기에는 소득불평등이 증가했고, 그 이후

1970-80년까지의 둘째 시기에는 감소했으며, 그 이후 2010년까지의 셋째 시기에는

증가해 첫째 시기의 불평등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현재의 불평등은 이미 심각하다.

이런 U자형의 소득불평등은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의 불평등에 기인하므로 전체

소득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즉 자본의 몫이 중요하다. 자본의 몫은 자본수

익율과 자본/소득비율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자보다 후자가 더 중요했다. 이에

따라 자본/소득비율의 추세가 U자형의 소득불평등을 결정했다.

이런 소득분배의 변동에는 여러 정치, 사회, 문화적인 요인들이 개입되어 있고

앞으로도 이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이 때문에 소득분배에 있어 시장내적이거나 경

제내적인 법칙은 없다. 이것은 현재의 불평등을 내버려두면 더욱 심각해 질 수 있

으며 동시에 이것을 억제할 수도 있다는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 자

본/소득비율이 성장률에 의해 결정되고, 자본수익률이 성장률보다 언제나 높으므로,

자본의 몫을 줄이려면 성장률을 늘리고 수익률을 낮추어야 한다. 특히, 누진세를 통

해 세후수익률을 낮추고 자본세를 통해 자본의 팽창자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피케티는 소득분배를 규정하는 자본주의의 두 가지 기본 법칙으로

항등식과 방정식을 제시했다. 즉, (1) 자본소득/총소득≡자본수익률*(자본/소득) (pp.

52-53),2) (2) 자본/소득=저축률/성장률 (p. 166-167).3)

(1) 자본소득/총소득 ≡ (수익률*자본)/총소득 ≡ 수익률*(자본/총소득)

Π/Y ≡ (rK)/Y ≡ r(K/Y), α≡rβ  예, α=0.3 r=0.05 β=6

(2) 자본/총소득 = 자본증가/소득증가 ≡ 투자/소득중가 = 저축/소득증가 ≡ (저축

비율*총소득)/소득증가 ≡ 저축비율*(총소득/소득증가) ≡ 저축비율/성장률

β ≡ K/Y = dK/dY = I/dY = S/dY ≡ sY/dY ≡ s/g 예, β=6 s=0.12 g=0.02

균형에서 자본소득비율이 불변인 조건은 자본/총소득=자본증가/소득증가, 장기에

S=I,

① β=s/g을 α≡rβ에 집어넣으면, α=r(s/g), sr=αg, r>g, s<α, dα/dr>0, dα/dg<0

② 국민소득의 성장률=일인당 국민소득의 증가율+인구의 증가율(이민포함)(p. 167)

g=(dY/dt)/Y=d(lnY)/dt Y=(Y/N)N=y*N

g=d(lnY)/dt=dlny/dt+d(lnN)/dt=(dy/dt)/y+(dN/dt)/N

2) 페이지만으로 표시된 모든 인용의 출저는 Piketty(2013)이다. 

3) (2)식은 투자=저축이라는 전제와 투자/자본이 성장률이라는 전제하에서 성립한다. 케인즈가 강조했듯이 단기

에는 저축이 반드시 투자로 이어지지 않지만 장기에 있어 투자는 저축과 일치한다(pp. 169-170). 또한 이에 

근거한 자본/소득비율은 적어도 장기에는 부동산 투기 등으로 자산가격이 소비재가격보다 크게 증가하지 않는

다는 전제하에서 의미를 지닌다(p. 169, 170,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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Π:자본소득 Y:총소득 K:자본 N:인구 I:투자액 S:저축액 y:일인당소득

α:자본의 몫 r:자본수익률 β:자본/소득비율 g:소득의 성장률 s:저축비율

우선 피케티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여러 선진국에서 자본의 몫이 1880년대에

30-35% 수준이었다가. 1975년에는 15%에서 25%로 하락했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0년에는 25%에서 32%에 이르렀다(p. 222). 영국과 프랑스에서 첫 번째

시기와 세 번째 시기에는 자본의 몫(α)이 높았고, 중간시기에는 낮았다. 이런 변동

의 주요원인은 자본/소득비율(β)의 변동이다(p. 117). 첫 시기에는 6-7정도로 이것

이 높았다가, 중간시기에는 이 비율이 2-3으로 낮아졌으며, 세 번째 시기에는 이 비

율이 다시 6정도로 높아지고 있다. 이를 β의 U곡선이라고 부를 수 있다.

중간시기에 비율이 낮아진 이유는 양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파괴, 대공황으로 인

한 가치감소, 전후의 국유화나 몰수 때문이다. 70년 이후 이 비율이 다시 증가한 이

유로는 장기적으로 지속된 낮은 성장률과 높은 저축률, 그리고 최근 몇 십년동안

진행된 사유화와 자산가격의 상승을 들 수 있다(p. 173). 전쟁의 피해가 적었던 미

국의 β는 영국이나 프랑스의 β보다 낮아서 보다 완만한 U곡선을 보인다(pp.

155-156). 현재 미국의 β는 4.5이다.

수익률(r)은 자본/소득비율(β)과 반대로 움직여 β의 변동을 부분적으로 상쇄했지

만 이를 압도하지는 못했다. 이는 수익율의 작은 변동에도 자본투입량이 크게 변동

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노동과 자본의 대체탄력성이 1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다

(pp. 220-221). 특히, 19세기말이나 20세기말과 같이 금융화 및 세계화(혹은 제국주

의)가 진행되면 국내자본이 해외자산으로 쉽게 전환되어 수익률이 하락하는데 수십

년이 걸린다(pp. 361-366). 결국 언제나 수량효과(volume effect)가 가격효과(price

effect)를 압도해 β이 자본의 몫(α)을 결정해 왔다.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자본량이 수익률을 압도할 뿐만 아니라 자본소

득이 임금소득을 압도한다. 자본소득의 비중(1/3)이 임금소득의 비중(2/3)보다 적지

만 전자의 불평등이 후자의 불평등을 훨씬 능가해 소득의 불평등을 낳는데 더 큰

영향을 미쳤다(p. 244, 258, pp. 410-411).4) 이 점에서 어떤 국가도 예외가 아니다.

결과적으로 1912년 이전에는 상위 10%가 차지하는 소득의 비율 등으로 볼 때

소득이 상당히 불평등했다가, 40년에서 80년 사이에는 불평등이 줄었다가, 80년 이

후 2000년에 이르면서 다시 불평등이 1912년 이전 수준으로 늘어났다.5) 현재의 소

득불평등이 1890년대 수준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방치한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이

수준에 이를 수 있다(p. 372). 자본/소득비율(β)이 증가하면 자본에 발생하는 소득이

늘어나고 노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4) 투자가 소비보다 총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만 그 변동의 폭이 커서 총수요의 변동을 지배할 수 있다면 

이와 비슷한 논리이다.

5) 영국은 철학, 법, 경제, 사회체제 등 모든 면에서 대륙과 미국의 중간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살이다. 이런 소득

불평등의 변동에 있어 영국은 대부분 양자의 중간에 놓여 있다(p.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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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으로부터의 소득은 불로소득이고 상당부분 유산으로 상속된다. 유산 및 기증

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면서 소득불평등의 이런 흐름을 형성하

는데 기여했다. 이 소득은 20세기 초까지 20-25%를 차지하다가, 1920년경에 10%이

하로 떨어졌고, 1940년에서 1980년 사이에는 8% 이하로 머물다가, 그 이후 증가해

현재 15% 수준에 이르고 있다(pp. 379-380). 따라서 피케티는 현대를 상속자본주의

(patrimonial capitalism)로 규정했다.6)

프랑스의 경우 상위 10%가 차지하는 소득의 비율이 19세기말에는 45-50% 수준

인데 비해 20세기에는 30-35%로 하락했다. 임금소득에 국한하면 이 비율은 25% 수

준에서 변동이 없었으므로 이런 불평등의 감소는 자본소득의 불평등이 억압된데 기

인한다(pp. 271-273). 1980년 이후에는 경영자들의 노동소득이 크게 증가해 상위소

득자들의 소득 중 노동소득의 비중이 증가했다, 과거에는 상위 1%에서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압도했데, 현재는 0.1%에 이르러야 이같이 된다. 그렇지만 이것이 임금

체계의 불평등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pp. 277-279).

미국의 경우 상위 10%가 차지하는 노동소득이 실제로 80년대 이후 25% 수준에

서 35%로 증가했다. 이 추세는 유산보다 능력이 더 정당하다고 보는 능력주의

(meritocracy)에 대한 극단적인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금생활자와 경

영자의 경쟁이 벌어져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다(p. 417). 그렇

더라도 자본소득의 중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 80년대 이후 증가한 불평등 중 최소

한 1/3은 자본소득의 불평등에 기인한다. 미국에서도 자본소득이 압도하는 소득의

수준이 높아졌을 뿐이다. 이제는 상위 1%가 아니라 0.1%에 이르러야 자본소득이

중요해지기 시작했다(pp. 299-301).

피케티에서 기술변동으로 인해 인적자본이 중요해져 자본의 몫이 줄어들 것이라

는 예측은 받아들이기 힘들다(p. 223-224). 유산을 상속하는 중산층이 생겨난 것은

20세기에 있어 중요한 변화이다. 이로 인해 상위 1%이 소유한 자산의 비율은 반으

로 줄었다. 그렇지만 불평등이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pp. 260-262).

피케티에서 자본은 토지나 건물을 포함해 노동이외의 모든 생산요소를 포함하며

부동산과 금융자산으로 나뉜다. 물론 부동산에서 농업용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줄었고 주택이나 산업용 건물 등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같은 이유로

지대와 이윤, 이자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자본에 대한 수익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그는 전체소득을 노동에 근거한 임금과 노동이 수반되지 않고 단순히

자본에 대한 소유만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구분했다. 나아가 자본을 계승되는 재

산이나 유산으로 보아 자손대대로 이어지는 기득권이나 토지와 비슷하게 취급하고,

6) 한국의 경우도 이 같은 경향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시점이 1997년 경제위기이후로 여

타 국가들보다 늦으며, 불평등의 정도가 미국과 독일/일본의 중간이다(김낙년, 2013). 그런데 자본소득이 포착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삼은 한국의 불평등도는 이보다 더 높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 혹은 노동소득만으로 비교하면 한국의 불평등이 다른 국가보다 훨씬 더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

런 추정은 모두 자본소득의 불평등이 노동소득의 불평등보다 더 높다는 피케티의 주장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

면 한국의 경우 교육을 중시하고 인적인 관계와 인적인 요소를 강조하므로 임금의 불평등이 높게 나타난다는 

가설을 던져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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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부터의 수익도 지대와 비슷하게 취급했다. 이 같이 그에게서 자본은 생산이 아

니라 소유와 연결되므로 이런 의미의 자본/소득비율은 같이 생산조건이나 기술과

연결되지 않는다.

피케티에서 자본에 대한 수익률(r)과 성장률(g)의 차이가 자본이 축적되어 불평

등이 늘어날 잠재력을 보여준다. 이는 ①α=r(s/g)을 보면 어느 정도 확인된다. 그런

데 이것은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기보다 역사적인 사실에 가깝다. 가령 r은

4-5%, g는 1-2%를 상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sr=αg에서 보듯이 자본의 몫이

저축비율보다 높은 것으로도 나타난다. 장기간 동안 자본의 몫은 30-40%이고, 저축

비율은 10% 내외였다(pp. 350-355).7) 더구나 이미 지적했듯이 세계화의 상황에서는

해외자산으로 전환이 가능해 수익률이 떨어지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pp.

361-366). 유럽보다 미국의 β가 낮은 이유도 미국의 저축률(1970년=2010년에

7-8%)이 낮고 이민 등으로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②에서 보듯이 g는 국민소득의 성장률로 일인당 소득증가율과 인구증가율을 합

한 것이다(p. 167). 성장률이 경제전체의 소득증가이므로 경제의 평균적인 소득증가

율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r-g)는 자본소득의 증가율이 소득의 평균적인 성장

률을 넘어서는 차이를 나타낸다. 수익률이 높으면 저축이 늘어나 자본이 커지게 되

면서 수익이 더욱 커지는 자본의 자기증식이 발생한다. 반면 성장률이 높아지면 새

로운 산업이나 기능이 늘어나 그만큼 불평등이 약화된다(p. 431). 이것을 인구의 증

가율로 해석하더라도 자손이 늘어나면 그만큼 상속되는 유산이 쪼개지므로 불평등

이 완화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위의 ①α≡r(s/g)을 보면 α의 변동은 r, s, g의 변동에 달려 있다. α는 r과 정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g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만약 s에 변동이 없거나, 변동

이 있더라도 r이나 g의 움직임과 상관관계가 없다면, α의 변동은 r의 변동과 g의

변동에 달려 있다. 그런데 여기서 피케티가 강조한 자본수량의 효과가 아니라 이윤

율이라는 가격효과가 더 중요해지는 것은 r, g가 모두 자본량을 분모로 삼아 수량

효과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언제나 수익률은 성장률보다 높았는데, 양자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

에 따라 불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난다. 성장률이 증가하면 자본소득의 비

중이 줄어 불평등이 즐어든다. 반대로 성장률이 낮아지면 자본소득의 비중이 커져

불평등이 늘어난다. 또한 수익률이 늘어나면 자본소득의 비중이 커져 불평등도가

높아지고, 수익률이 낮아지면 자본소득의 비중이 줄어 불평등도가 높아진다. 수익률

이 성장률을 크게 넘어서 자본소득이 압도하게 되면 과거가 현재나 미래를 삼키는

결과가 나온다(p. 531, 571).

피케티는 소득분배가 시장에서 한계생산성이나 교육수준이나 기술발전 등에 의

해 정연하게 결정되지 않고, 상당부분 사회집단들의 세력, 정치, 협상, 제도와 규칙,

7) 자본의 몫≡자본수익률*(자본/소득)이고, 자본/소득≡저축비율/성장률이므로, 두 번째를 첫 번째에 넣으면, 자본

의 몫≡자본수익률*(저축비율/성장률). 여기서 자본수익률>성장률이면 자본/소득>저축비율이다. 즉, α≡rβ이고 

β=s/g이므로 α≡r(s/g) 혹은 αg≡sr, 여기서 g<r이면 α>s (p.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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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 경제정책 등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했다(pp. 274-275,

305-335, 577). 현실경제에서는 여기에 다시 전쟁 등 여러 충격들이 추가된다. 1940

년-80년 사이의 불평등 감소에는 전쟁, 공황, 누진세, 국유화 등이 기여했고, 임금을

안정시키기 위한 최저임금법이나 월급제 등도 영향을 미친 제도들이었다. 물론 최

저임금은 상위소득의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p. 310).

1980년 이후 소득불평등을 강화시키는 최고경영자(supermanager)의 막대한 급여

는 불연속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높은 능력의 증가를 전제해야 한다. 또한 끼리끼리

알고 있는 위원회에서 이들의 봉급인상이 결정된다(pp. 510-512). 그러므로 한계생

산성이 아니라 협상력과 재량, 그리고 사회집단들의 세력관계로 설명할 수밖에 없

다. 또한 기업의 외적인 요인이 변동했을 때 경영자들의 보수가 함께 변동한다는

것도 이들에 대한 보수가 생산성이나 교육 등과 무관함을 보여준다(p. 335;

Bertrand & Mullainathan, 2001).

1980년 이후 상위 1%에 속하는 최고경영자의 높은 소득이 다른 국가보다 영국

과 미국에서 두드러지므로 이는 제도적인 차이와 관련된 현상이다. 2010년 전후로

미국과 영국에서 상위 1%가 차지하는 소득이 15%-18%인데 비해, 프랑스, 독일, 일

본에서는 6%에서 11%애 그쳤다. 그렇다고 해서 유럽이 미국보다 언제나 더 평등했

던 것은 아니다. 20세기 초에는 유럽의 불평등도가 미국보다 높았다.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상위 10%가 차지한 소득의 비율을 보면 유럽은 46%, 미국은 41% 수준이었

다.

이는 정치사회적인 요인들이 소득분배를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은 과

거에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것은 정치나 정책을 통해 소득분배가 개

선될 수도 있고 악화될 수도 있다는 개방성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피케티는 제도

적인 장치나 정책을 통해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케티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소득의 과도한 불평등이 민주주의를 해치고 정치적

갈등이나 소요를 초래해 왔다. 그런데 소득의 불평등이 독점의 해소와 경쟁의 증가

를 통해 완화될 수 없다. 또한 생각과 달리 세계적으로 교육이 평등이나 사회적인

계층이동을 증대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유명대학의 학비

가 워낙 비싸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pp. 471-487). 2008년의 경제위기는 세계

화된 상속자본주의의 위기이다.

그러므로 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과 상속에 대한 누진세의 역할을

중시하고, 새로 세계적인 수준에서 1%이하의 자본세를 제창했다. 자본수익률에 대

한 세율의 변동은 실제 수익률의 변동을 낳고 수익률과 성장률 사이의 차이를 변화

시켜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 물론 자본의 크기에 따라 그 비율에 차이를 두

어 누진성을 유지한다.

이런 주장은 최근의 현실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자본에 대한 유치 경쟁 등으로

과세의 누진적인 성격이 줄어들고 있다. 미국의 경우 80년에는 최고한계세율이 70%

이었는데 1988년에는 28%가 되었다(p. 499). 그렇지만 금융자산의 움직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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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정보를 국가들이 공유하고 이에 근거해 서로 협조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

다(pp. 515-518). 이를 위해서는 토지와 마찬가지로 금융자산의 움직임과 소재에 대

한 지적도(cadastre)를 만들어야 한다(p. 561).

이런 역할은 사회적 국가가 수행할 수 있다. 실제로 현대의 국가는 이미 훨씬 더

커져 있다. 1910년까지 국민소득에서 10% 이하였던 조세수입이 2000년 이후에는

30%에서 50% 수준으로 상승했다. 사회적 국가는 공공재뿐만 아니라 규칙을 정하고

권리를 분배하는데, 그것이 개입하는 주요 부문은 교육, 의료, 은퇴와 이전소득지급

이다.

2. 소득분배에 관한 세 가지 입장

소득분배에 이르면 경제학의 설명력이 취약해진다. 동시에 소득분배와 관련해서

는 시장의 자율성에 대한 신념도 약화된다. 리카도-스라파 등의 세력관계이론이 등

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런 성격은 재화시장의 가격결정에 대한 설명에서보다

심각하다. 이런 이유로 경제학의 다른 분야와 달리 분배이론에는 현상에 대한 설명

과 이상적인 상태에 대한 지향이 겹쳐 나타난다. 임금과 이윤에 대한 이론은 노동

시장과 자본시장에서 이들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하는데서 멈추기 힘들며 정당

하거나 정의로운 임금이나 이윤의 수준을 제시하도록 요구받는다. 피케티도 존재와

규범이라는 소득분배이론의 양면성을 명확하게 의식하고 있다.

현실과 규범이 뒤얽혀 소득분배이론은 세 가지 정도로 나뉜다. 그 하나는 신고전

학파 경제학이 가르치는 한계생산성이론으로 시장경제에 우호적이다. 다른 하나는

리카도 등 고전학파에 등장했던 세력관계이론 및 협상이론으로 시장경제에 중간적

인 입장을 취한다. 나머지는 마르크스가 내세웠던 착취이론으로 시장경제 혹은 자

본주의 경제에 비판적이다.

2.1 한계생산성이론

한계생산성이론은 한계효용학파의 등장과 이에 근거한 마샬과 클라크 등의 기여

로 형성되었으며 생산요소시장의 가격결정에 근거를 제공한다. 생산함수에 근거한

이 이론에 의하면 노동과 자본의 마지막 한 단위가 생산에 공헌한 바에 따라 임금

과 이윤이 결정된다. 따라서 이 이론은 생산요소나 그 생산요소의 소유자가 생산에

공헌한 바에 따라 소득이 분배되는 능력주의를 표방한다. 이 이론은 가치를 생산한

자가 그것을 분배받는 것이 옳고 시장에서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한다.

한계‘생산성’이므로 생산에 공헌한 바이지만 이것이 생산자체로 규정되지 않고

교환이나 시장의 평가를 포함하며 개인의 선택에 의존한다. 이 이론은 시장중심으

로 분배와 생산을 포괄하고 개인들의 선택과 자유로운 교환에 의존하는 시장의 가

격기구가 생산된 결과에 대해 평가한 바를 능력의 기준으로 삼는다. 동시에 한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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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은 ‘생산’과정자체보다 생산물이 시장에서 평가된 ‘결과’를 중시한다. 시장의 가

격과 개인의 선택에 의존은 신고전학파가 강조하는 소비자잉여나 생산자잉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잉여는 개인들이 생산해서 판매하고 구매하겠다고 선택한 결

과로 발생한 ‘가치’의 증가이다. 국민소득은 경제전체에서 이같이 발생한 부가가치

의 합이다.

한계생산성이론에서 선택과 한계라는 측면을 제외한다면 분배의 기준으로 생산

에 대한 공헌과 시장의 평가가 남는다. 이 관점에서는 한계생산성이 임금이나 이윤·

이자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이 때문에 마지막 한 단위가 생산에 공헌한

바에서 벗어나는 소득은 부당하다. 이 이론은 시장에서 각자 공헌한 바에 따라 분

배를 받는다고 생각하므로 노동과 자본 혹은 임금과 이윤 사이에 어떤 갈등도 없는

조화로운 경제사회를 대변한다.

현실성이 높지는 않지만 경제학이 흔히 활용하는 콥·더글러스 생산함수는 이런

요소들을 보두 담고 있다. (일차동차를 가정하고) 이 함수를 보면 각 생산요소의 소

득이 마지막 한 단위가 생산에 공헌한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자본의 몫과 노동의

몫을 합하면 정확히 총생산물과 일치하므로 양자사이에 조화로운 분배가 이루어진

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이윤/소득(Π/Y)의 비율이나 이윤/임금(Π/W)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계수에 의해 기술적으로 주어져 안정적이다.

Y = aLbK1-b, a>0, 0<b<1

Y = W+Π = wL+rK -> L(dY/dL)+K(dY/dK)

만약 w=dY/dL이고 r=dY/dK이라면, wL+rK = L(dY/dL)+K(dY/dK)

이에 따라 L(dY/dL)=abLbK1-b K(dY/dK)=a(1-b)LbK1-b

Π/Y = rK/Y -> [a(1-b)LbK1-b]/[aLbK1-b] = 1-b

Π/W = rK/wL -> [a(1-b)LbK1-b]/[abLbK1-b] = 1-b/b (예로서, b=2/3)

Y:생산물 L:노동투입량 K:자본투입량 a:기술수준 b:노동의 공헌비율 (1-b):자

본의 공헌비율

W:총임금 Π:총이윤 w:(시간당)임금 r:(자본단위당)이윤율

이런 주장의 전제는 시장이 완전경쟁이어서 임금이나 이윤이 노동이나 자본의

한계생산물과 일치한다는 점이다. 이는 소득분배의 안정성이 기술적인 요인뿐만 아

니라 시장의 유형과도 연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뒤집어서 시장이 독과점이 있거

나 협상이 개입되면, 한계생산물이 임금이나 이윤이 한계생산물에서 벗어나며 조화

롭고 안정된 소득분배도 그 근거를 잃게 된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독과점보다 자

유경쟁이 지배해 이 기준이 충족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유로 이 이론은 만약 한

계생산성이론이 현실경제를 설명하지 못하면, 한계생산성이론이 비현실적이라고 판

단하지 않고, 독과점 등으로 인한 현실경제의 불완전함을 탓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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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정보 등의 부족도 개선

할 부분으로 지적한다. 신고전학파는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중시하므로 불평등을 고

려하더라도 비효율성이 수반되는 불평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신고전학파가 다

른 행동보다 지대추구를 우선적으로 문제 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Mankiw, 2013,

pp. 23-24).

나아가 공정한 경쟁을 위한 법이나 제도, 금융체계 등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소득

분배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조건들이 된다. 이런 것들은 흔히 경제민주화로 분류되

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소득분배의 공정성을

판단하고 이를 개선하는 추가적인 기준이 된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이차적이다.

따라서 이 입장은 세 가지 논리로 압축할 수 있다. ① 시장에서 경제내적으로 소

득이 결정된다. ② 이렇게 결정된 소득은 시장이 경쟁적이라면 생산성에 준하므로

정당하다. ③ 산업화 과정을 통해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시장 안에서 스스로 교정되

어 장기적으로 소득분배가 안정적이다.

시장경제에서 소득분배의 안정성을 주장하는 근거는 이론적 차원뿐만 아니라 경

제발전에 대한 연구에도 의존한다. 특히, 쿠즈네츠(S. Kuznets)의 U곡선에 의하면

경제가 성장하면서 상당기간 소득분배가 더욱 불평등해지지만, 경제성정이 더 진행

되면 다시 소득분배가 개선된다는 것이다. 성장의 혜택이 모든 계층에게 확산되면

서(trickle-down) 불평등이 줄어든다는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장기적인

수준에서 ‘선성장후분배’의 근거가 될 수 있다.

2.2 노동가치/착취이론

마르크스가 내세운 노동가치론 및 착취이론은 임금이나 이윤이 시장이나 정치의

장이 아니라 기업이나 공장에서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은 주어진

순생산물을 노사가 나눈다고 보지 않고 순생산물의 수량자체가 생산과정에서 결정

된다. 착취, 규율이나 사기, 인사관리나 노무관리에 따라 공장이나 기업 내의 생산

성이 가변적이다. 이 입장은 노자간의 투쟁이나 대립 혹은 세력관계를 중시하는데

그 영역을 생산과정에 두고 있다.

노동시장의 교환/계약과 생산함수에 의존하는 신고전학파는 일단 노동계약이 이

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기업이나 공장 내에서 자동적으로 굴러간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이 입장에서는 노동시장에서 계약을 통해 근로조건이나 임금 등을 정했

더라도 이것으로 생산의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 이 이론은 불완전 계약과 이에 따

른 이행비용의 발생 등 불확실성을 내세우면서 노동·노력추출(labor/effort

extraction)을 강조한다.

이는 생산함수에서 구매되는 노동과 실제로 투입되는 노동이 다를 수 있음을 의

미한다. 따라서 한계생산성이론이 생산함수의 선상에서 움직인다면, 이 이론은 생산

함수의 “내부”에서 작동한다. 여기서 자본의 수익에 해당되는 잉여가치는 생산과정

의 결과이다. 이 입장은 보다 적극적으로 생산과 분배의 연관성을 주장한다. 잉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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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 노동력의 가치를 합한 부가가치가 국민소득을 이룬다. 이 입장에서 가치를 생

산한 자가 그것을 가져가는 것이 옳지만, 시장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고, 그

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구조적이고 제도적이다. 이 경우 생산의 주체와 분배의 주

체는 일치되지 않는다.

마르크스에서 착취와 생산과정은 자본의 운동법칙에 포함되어 있다. 자본은 개인

의 선택이나 법/정책과 독립적으로 스스로를 확대재생산한다. 이런 확대재생산은 자

본주의 구성원들의 화폐물신과 이윤추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화폐와 이윤추구의 필

연성으로 인해 자본은 생산재나 산업자본의 형태뿐만 아니라 화폐자본, 금융자본,

가공자본의 형태를 띠고 이런 형태가 나름대로 자율성을 지닌다. 이에 따라 실제

가치를 생산하는 자본과 이런 가치를 분배하는 자본이 구분된다. 이런 마르크스의

생각은 힐퍼딩(R. Hilferding)의 금융자본론을 통해 발전되었고, 베블런에도 이와

비슷한 생각이 등장한다.

이 입장에서는 투입되는 노동 혹은 넓은 의미의 노동이 소득의 정당성을 판단하

는 기준이다. 물론 착취이론은 노동량의 기준이 실현되지 않고 착취가 발생한다고

보아 자본주의 경제를 비판한다. 착취를 일단 논의로 하고 이 이론을 폭넓게 이해

하면 노동의 수량, 공장이나 가업에서 생산에 대한 공헌을 보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전통에서 강조했던 것은 이윤/소득비율이나 이윤율/임금의 비율이 아

니라 이윤율자체였다.

r = Π/K = Y/K-W/K = Y/K-w(L/K) = 1/β-w/κ     r = 1/β-w/κ   

2.3 세력관계/협상이론

세력관계/협상이론은 임금이나 이윤이 노동/자본시장이나 생산과정에서 결정되지

않고, 노동자나 자본가들 사이의 협상, 투쟁, 타협 등을 통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협상/투쟁/타협 은 시장과 공장의 밖에서 진행되고 세력관계에 의존하므로 경제적

이라기보다 정치적이다. 한계생산성이론이 생산함수 선상에서 움직이고, 착취이론이

생산함수의 “내부”에서 움직인다면, 이 이론은 생산함수의 “외부”에서 작동한다.

이 이론은 스미스에도 등장하고 마르크스도 강조한 바 있지만, 리카도와 스라파

를 위시한 신리카도학파의 입장에 가장 부합된다. 신리카도학파에서 분배의 대상은

잉여나 잉여생산물이고, 이것이 부가가치로서 국민소득을 이룬다. 현실의 노사협상

은 과거의 임금, 생계비, 생산성증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다. 따라서 협상은 이런

요인들로 구성되는 상한과 하한 사이에의 범위 안에서 임금을 결정한다.

이 입장에서 분배와 관련된 핵심적인 변수가 이윤/소득비율(Π/Y)이나 이윤/임금

비율(Π/W)가 아니라 이윤율/임금률(r/w)이다. 노동/자본계수(L/K)가 변동하는 않는

경우에만 이윤/소득비율과 이윤/임금비율과 동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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Π/W = rK/wL = (r/w)(K/L) = κr/w κ=L/K

이 이론은 상품에 대한 시장의 가격결정으로부터 소득분배를 구분해 이것을 설

명하는데 정치나 정책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다.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므로 소

득분배의 규범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특히, 기술수준과 생산구조가 잉여생

산물을 결정한다는 추정에도 불구하고 이 입장은 잉여의 근원을 명시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이 이론은 생산이나 교환과 무관하게 이미 주어진 잉여를 놓고 노자가

대립하고 투쟁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계생산성이론과 착취이론은 서로 반대되는 입장에 있지만 모

두 분배를 설명하는 기준과 소득을 정당화하는 기준을 적극적으로 제시한다. 한계

생산성이론은 마지막 한 단위가 생산에 참여해 시장에서 평가받은 결과가 소득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착취이론에서는 투입되는 노동 혹은 보다 넓은 의미

의 노동이 소득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한계생산성이론이 분배의 기준으로

생산에 대한 공헌과 시장의 평가를 내세운다면, 착취이론은 노동의 수량과 생산에

대한 공헌을 기준으로 내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두 이론에서 투입된 노동의 수량, 공장이나 가업에서 생산에 대한 공

헌, 가격에 의한 시장의 평가가 추출된다. 노동량이 생산에 대한 공헌과 반드시 일

치하지 않으며, 생산에 대한 공헌이 반드시 시장의 평가와 일치하지도 않는다. 이

세 기지 기준은 일상이나 상식 수준에서 오랜 동안 소득분배의 기준으로 고려되었

다.

세력관계/협상이론은 누가 가치가 어디서 생겼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므

로 누가 가치를 가져가야 하는지도 말하지 않는다. 한계생산성이론이 시장을 중시

하고 착취이론이 생산과정을 강조한다면, 협상이론은 시장뿐만 아니라 생산과정도

중시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이 이론은 분배를 시장의 교환과 공장의 생산으로부

터 분리하고 교환의 주체와 생산의 주체와 분배의 주체도 구분한다. 분배가 중요한

문제이지만 생산과 교환으로부터 분배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생산이든 교환이든 분

배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특히, 생산과정에 대한 경시는 노동가치나 착취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치지 않고,

생산과 이를 포함하는 기업의 내부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진다. 이는 경제활동의

결과와 이에 대한 분배에 관심이 편중되어 경제활동자체나 과정이 경제사회에서 차

지하는 중요성을 경시하는 것이 된다. 이 이론은 소득의 불평등이 해소되기를 바라

지만 이런 소득을 낳는 노동과정이나 근로조건 등에는 상관하지 않는다.

대신 이 이론은 분배의 정치적인 과정을 강조한다. 이 이론은 경제내적인 분배의

기준도 거부하면서 다양한 사회정치적인 요인들을 고려한다. 무엇보다 민주적인 협

의에 의해 결정되는 법이나 정책 혹은 비율을 중시한다.

그런데 착취이론과 세력관계/협상이론에서는 소비나 저축을 계층이나 계급 혹은

이들이 받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구분한다. 이에 의하면 저축(혹은 소비)비율이 자

본으로부터의 소득과 노동으로부터의 소득, 혹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달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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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

3. 피케티에 대한 이해

피케티는 소득분배가 세력관계나 협상 등 여려 정치사회적인 요인들에 따라 결

정된다고 생각했다. 이런 입장에서 그는 묵시적으로 투입 노동량과 생산에 대한 공

헌을 소득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아, 법과 정책을 통한 소득불평등의 완화를 주장

했다. 특히, 그는 소득과 상속에 대한 누진세를 중시하고 지역적인 수준에서 자본세

를 주창했다.

이런 입장에서 그는 한계생산성이론을 위시해 신고전학파이론을 비판했으며, 무

조건 자본의 몫이 커지고 노동의 몫이 줄어든다고 보는 마르크스주의의 입장도 비

판했다(pp. 217-219). 그의 입장을 신고전학파의 입장에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시장이나 경제 내에서 소득이 결정되지 않으며, ②’결정된 소득이 생산성이나 능력

에 준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그 자체로 정당하지 않고, ③‘이렇게 결정된 소득분배

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라는 보장도 없다. 그는 마르크스도 여러 측면에서 비판했

으나 자본의 확대재생산이나 역사적인 관점에 대한 강조 등에서 친화력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그는 신고전학파가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에 근거해 내세우는 안정적

이고 조화로운 노사분배는 현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함수에 의하면

소득분배가 주로 기술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데 이 논리로는 역사적으로 나타난

여러 유형의 소득분배를 설명하기 힘들다. 실제로 이 함수는 많은 자료에 근거해

도출된 가설도 아니다(pp. 217-219). 현실에서 소득은 여러 사회집단의 정치적인 세

력, 협상, 제도, 법과 규범, 전쟁 등 여러 요인들이 개입해 결정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경쟁적으로 변한다고하다라도 한계생산성이 소득을 결정한다고 보기

힘들다. 한계생산성이론에 대한 비판은 고위경영자에 대한 보상이 한계생산물이 아

니라 협상이나 직책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이에 덧붙여 그는 리카도적인 동일성(Ricardian equivalence), 모딜리아니의 평생

소득가설, 베커의 인적자본이론, 시간선호, 파레토의 법칙, 자본시장의 완전성 등 여

러 신고전학파 이론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공공부채가 자본축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리카도적인 동일성은 배로(R. Barro)에 의해 정부

의 부채가 중립적이라는 논리를 낳았다. 그런데 베로는 대표경제주체를 전제해 소

득의 차이 등으로 인한 사회집단들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p.

135).

평생소득가설은 경제주체가 일생을 통해 자신의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을 적절히

분산시켜 사망시점에서 잔여소득이 영에 가까워진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현실에서

는 수명이 현저하게 늘어난 20세기 후반이후에도 상속과 증여가 줄지 않았다(p.

8) 캠브리지 방정식에서는 g=I/K=S/K=sY/K=s/β이 아니라 

g = I/K = S/K = sΠΠ/K = sΠr 혹은 g = I/K = S/K = (sΠΠ+sWW)/K = sΠr+sWwκ

혹은 g = I/K = S/K = (sΠΠ+sWW)/K = [(sΠΠ+sWW)/Y](Y/K) = [αsΠ+(1-α)sW]/β

  ->  β = [αsΠ+(1-α)sW]/g       sΠ:이윤으로부터의 저축성향 sW:임금으로부터의 저축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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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401). 베커의 인적자본이론은 모든 소득이 노동이나 인적자본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경영자의 소득이 중요해진 20세기 후반 이후의 상황

에서도 자본소득은 사라지지 않아 모든 소득이 인적자본에서 나온다고 판단할 수

없다(p. 385).

저축을 시간선호로 설명하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의 복합적인 요인들을 심리적

인 요인 하나로 환원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그는 비판했다(pp. 358-361). 파레토

의 법칙은 불평등도가 일정수준에서 안정되게 유지될 것으로 예측하나 현실은 그렇

지 않았다. 더불어 피케티는 경제성장모형에 출발점을 제공했던 정형화된 사실 중

자본/산출계수 혹은 자본/소득비율이 일정하다는 주장도 자료에 근거해 반박했다.

피케티는 많은 통계자료를 활용하는데 계량경제학적인 방법에 그다지 의존하지

않고 있다. 역사연구에서 흔히 활용하는 바와 같이 도표나 그래프를 통해 상관관

계와 동반관계를 확인해 두 변수의 연관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가령, 사망률의

감소가 상속되는 소득의 비중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는데 특정 기간에 전자와 후자

의 변동이 동시에 발생했는지를 검토하는데 만족한다. 변수들 사이의 시차도 그다

지 고려되지 않는다. 그는 시계열자료에 대한 회귀분석 등 계량적인 분석방법이 단

순한 상관관계의 확인보다 별로 낫다고 보지 않는 셈이다.

피케티는 양적인 자료에 질적인 측면이나 구조적인 측면을 부여하려고 노력했다.

소득에 대한 최상위 0.1%나 1%, 상위 10%, 중위 40%, 하위 50%의 구분은 양적이

고 연속적인 차이인데 최상위 1%를 사회엘리트층과 비교한다(pp. 252-253). 또한

그에게서 성장률 등 어느 수준이상의 양적인 변동이 누적되면 구성이나 구조 등의

질적인 변동이나 국가들 사이의 차이를 가져온다(pp. 74-75, 95-96, 166, 277,

439-440). 자본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좋은 투자분석에 의존할 수 있고 위험부

담이 더 용이하게 때문에 그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주장도 그런 예이다(pp.

430-431). 나아가 그는 조세부과를 단순히 비용이나 세수의 증가로 보지 않고 규칙

이나 규범의 부과로 간주했다(p. 520).

이런 흐름은 피케티가 신고전학파와 그의 전신인 한계효용학파와 반대로 움직이

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한계효용학파는 고전학파에 있던 모든 범주들을 미분을 통

해 개별화된 마지막 한단위의 가치라는 수량으로 전환시켰다. 이와 대조적으로 저

축률이나 성장률이 뭉쳐 어떤 유의미한 덩어리로 변한다는 피케티의 주장은 개별화

된 가치들을 적분하는 것에 해당된다.

피케티는 역사를 중시할 뿐만 아니라 경제에서 과거가 현재에 미치는 영향이나

제약을 중시한다. 자본이 스스로 자라나고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이 노동소득을 압

도하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이는 역사나 과거가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지

않는 신고전학파의 입장과 대비된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매번 과거와 무관하게 모

든 경기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신고전학파의 입장이다. 경로의존성은

이런 경향에 대한 부분적인 개선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피케티가 신고전학파이론을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다. 완전경쟁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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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개념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것 같다. 자본이 늘어

나면 자본의 한계생산성과 수익률이 낮아지며, 이로 인한 자본의 몫이 변동하는 것

은 노동과 자본의 대체탄력성과 기술적인 요인에 달려 있다고 명시했다(pp.

215-217). 나아가 자유무역에 관해서는 궁극적으로 동의를 표시한다.

물론 한계생산성이나 한계대체율을 개별기업이 주어진 시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요소결합이나 기술의 대안들과 연관 짓지 않고 경제전체수준에서 비가역적인 시간

의 흐름 속에서 경제전체 수준에서 나타나는 변화로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

하면 피케티의 주장을 보다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이윤율저하의 법칙을 한계

생산성체감의 법칙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것도 이런 추정을 뒷받침한다.

피케티가 마르크스에 근접하는 부분도 있다. 우선 그는 자본주의의 두 가지 핵심

적인 법칙을 제시했는데, 이런 식의 거래담론이나 역사에 대한 의존은 신고전학파

보다 마르크스주의에 가깝다. 내용적으로는 자본의 자기증식과 비슷한 논리를 구사

했다. 노동소득은 노동을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는데 비해, 자본은 내버려 두어도

투자되어 수익을 스스로 끌어오기 때문에 스스로를 재생산하고 증식한다(pp.

395-396, 439-440).9) 일단 발생한 불평등이 자신의 논리에 따라 작동한다는 주장도

이와 비슷하다(p. 335).

그런데 주류경제학은 고전학파에서부터 신고전학파에 이르기까지 생산수단이나

생산요소자체의 분배가 아니라 주어진 생산요소의 분배 하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분

배에 집중해 왔다(홍 훈, 2007, 105쪽). 분배문제를 경제의 중심에 놓았던 리카도와

스라파도 잉여에 집중해 자본자체를 다루지 않으므로 이런 한계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생산수단이나 자원의 사유를 전제해 자본주의라는 경계를 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경제학 부근에서는 마르크스와 조지(H. George)의 토지

공개념이 이런 절제의 예외이다. 피케티는 마르크스나 조지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자본자체와 이에 대한 규제에 관심을 두고 있어 전통적인 경제학의 소득분배이론을

넘어선다고 평가된다.10)

또한 그는 자본이 유산이나 증여를 통해 자손에게 이전되는 것을 주목하면서, 이

것을 죽은 것이나 과거가 산 것이나 현재를 삼키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 이는 마르

크스가 자본을 죽은 노동으로 보고 자본이 노동을 지배하는 것을 죽은 노동이 산

노동을 지배하는 것으로 본 것과 비슷하다. 이런 논리에 따라 그는 자본에 대한 수

익뿐만 아니라 자본자체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점에서 21세기의 자본
이라는 책 제목이 일말의 근거를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마르크스와의 차이점들이 더 많다. 일단 피케티의 논의는 가치론을 중심

으로 한 마르크스의 변증법적인 논리와 무관하다. 변증법은 아니더라도 개념적인

9) 피케티가 생각하는 자본의 자기재생산은 한국사회에 흔히 나도는 속설에 더 가깝다. 재산이 2-3백억을 넘어

서고, 이를 현금. 부동산, 금융자산으로 삼등분하면, 이 재산이 스스로 유지된다고 한다. 

10) 물론 경제학을 넘어서면 아리스토텔레스, 정약용, 롤즈, 노직, 로우머 등은 자유분방하게 자원의 ‘배분’뿐만 

아니라 자원의 ‘분배’를 논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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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들에 관해 피케티는 그다지 고민하지 않는다. 가령,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지적했

듯이, 소득분배의 결과와 관련해 부각되는 개인들의 재산이나 자산과 자본주의의

운동법칙과 관련된 기업의 자본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에게는 개념들보다 통계자료

에 나타난 현상들이 더 중요하다.

보다 중요한 것으로 피케티는 자본을 주로 유산으로 간주하면서, 토지와 구분하

지 않았다. 그에게서 자본은 토지를 포함하고 자본수익은 지대를 포함된다. 그리고

자본/소득의 비율 증가는 자본가계급의 증가가 아니라 놀고먹는 연금생활자의 증가

나 노동소득에 대비한 불노소득의 증가가 된다. 마르크스에서 자본이 생산을 통해

가치와 잉여가치를 낳는다면 피케티에서 자본은 소유를 통해 수익을 가져다준다.

피케티는 자본자체의 자기운동이나 자기재생산을 인정하면서도 생산과정과 착취

나 노동추출을 고려하지 않는다(김공회, 2014). 서비스업의 증가로 인해 더욱 중요

해지고 있는 감정노동의 착취도 지적하지 않았다(홍훈, 2011). 당연히 노동가치론이

나 착취이론을 수용하지 않는다. 더불어 자신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19세기-20새기

에 착취나 소득분배를 둘러싼 노동자계급의 투쟁이나 저항을 그다지 심각하게 다루

지 않는 것 같다.

그는 생산자본이나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혹은 가공자본의 차이를 중시하지 않았

으며 이들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한 것 같다. 이는 생산과 소유 혹은

생산과 분배나 유통을 구분하지 않는 것과 같다. 나아가 생산에 투입되는 자본과

생산된 가치에 청구권을 가지는 자본에 대한 구분이 명확치 않은 것 같다. 이 점에

서 피케티는 신고전학파에 가깝다.

1914년에서 1950년 사이에 자본/소득비율이 줄어든 원인들 중 양차 세계대전이

라는 전쟁과 대공황을 별로 구분하지 않는 것도 이와 같은 선상에 있다. 전쟁에서

는 자본이 물리적으로 파괴되는데 비해 공황에서는 경제적으로 가치를 상실한다.

생산자본과 금융자본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의 파괴와 공황의 가치상실도 구

분할 필요가 없었다. 나아가 피케티는 계급에 따른 저축성향의 구분을 고려하지 않

고 있다.

부차적이지만 마르크스가 기술발전이나 생산성의 증가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피

케티의 비판은 명확한 오류이다(p. 228, 565). 또한 자본의 형태전환을 자본의 구성

이 역사적으로 농지에서 부동산과 금융자산으로 바뀐 것으로 해석한 것도 오해이

다. 마르크스는 자본의 재생산을 설명하려고 자본의 모습이 반복해서 바뀌는 것을

자본의 형태전환으로 규정했다(p. 113). 더불어 이윤율에 대한 마르크스의 집착에

대한 그의 비판은 논란거리이다.

그는 자본소득을 불로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누진세를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원천인 자본자체에 세금을 부과해 자본을 관리하자고 주장했다. 자본이 스

스로를 확대재생산한다는 마르크스에 가까운 입장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는 이

윤이나 이자뿐만 아니라 자본자체에 대해 과세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그는 통상적인

경제학자들보다 근원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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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주류경제학은 고전학파에서부터 신고전학파에 이르기까지 생산수단이나

생산요소자체의 분배가 아니라 주어진 생산요소의 분배 하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분

배에 집중해 왔다(홍 훈, 2007, 105쪽). 분배문제를 경제의 중심에 놓았던 리카도와

스라파도 잉여에 집중해 자본자체를 다루지 않으므로 이런 한계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생산수단이나 자원의 사유를 전제해 자본주의라는 경계를 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경제학 부근에서는 마르크스와 조지(H. George)의 토지

공개념이 이런 절제의 예외이다. 피케티는 마르크스나 조지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자본자체와 이에 대한 규제에 관심을 두고 있어 전통적인 경제학의 소득분배이론을

넘어선다고 평가된다.11)

4. 피케티에 대한 평가

보다 중립적으로 피케티의 문제를 지적해 보자. 우선 그는 자본이든 노동이든 생

산에 투입되는 생산의 주체나 생산요소라는 의미와 생산의 결과를 청구하는 분배의

주체나 이를 얻은 수혜자를 구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는 생산함수에

서 가장 두드러지므로 신고전학파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그는 생산과정자체를 다루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생산과 유통, 생산

과 분배, 생산(자)과 소유(자)을 구분하지 않았다. 또한 이 문제는 자본과 노동 모두

와 관련된다. 자본의 차원에서는 구조물과 장비로 구성된 산업자본이나 생산재와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자본이나 자산을 구분하지 않은 것 같다. 노동의 차원에서는

노동자, 취업자, 경제활동인구, 인구, 그리고 시민이나 사회구성원을 구분하지 않은

것 같다.

먼저 자본/소득비율(β)에 대한 계산 등에 있어서 자본이 어떤 경우에는 생산을

의미하고 어떤 때는 소유를 의미한다. 그런데 순전히 소유나 청구권과 관련된 금융

자산의 증가는 반드시 자본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 저축으로 투자해 공장을 짓고

다시 그 공장을 가진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이 저축의 가치는 [공장+주식]

이 아니라 공장에 준한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그가 내세운 자본/소득비율의 변동이

달리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총자본에서 금융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은 중

요한 고려사항이라고 생각된다. 솔로우(2014)도 생산자본과 금융자본의 구분이 필요

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로 인해 피케티의 기본법칙 (1)과 (2) 사이에 개념상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 같다. 구체적으로 피케티가 내세운 두 가지 기본법칙에서 (1)의 자본(K)은 소유

에 근거한 가치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생산자본(KI) 뿐만 아니라 금융자본(KF)을 포

11) 물론 경제학을 넘어서면 아리스토텔레스, 정약용, 롤즈, 노직, 로우머 등은 자유분방하게 자원의 ‘배분’뿐만 

아니라 자원의 ‘분배’를 논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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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다. 이에 비해 (2)의 자본은 저축에 근거한 투자를 통해 형성되는 구조와 장비

등의 생산재로 금융자본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보자.

원래 (2)의 원형인 해로드·도마모형, 칼도모형, 솔로우의 집계생산함수 등도 금융

자산을 고려하지 않았다(pp. 230-231). (2)식의 이런 성격은 저축(율)과 성장(률)에

감가상각을 포함시켜 논의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피케티에 대한 비판에서 보다 명확

히 확인된다(Kruselll & Smith, 2014). 금융자산의 감가상각은 상정할 수 없기 때문

이다. 피케티자신도 (2)와 관련해 해로드의 모형이 노동과 자본 사이의 대체를 허용

하지 않았다며 노동과 자본의 대체탄력성을 논의했다. 주식이나 채권에 대해 대체

탄력성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그 역시 (2)를 금융자산과 무관한 생산 및 기술과

연결시킨 셈이다.

만약 전체자본 중에서 금융자본의 비중이 언제나 일정하다면 이런 지적이 별로

중요치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시기에 따라 전체자본에서 금융자본의 비

중이 변동한다. 그리고 이런 주장은 투기나 버블에 없어 금융자산의 가격이 실물을

반영하더라도 유효하다. 이 같이 (1)의 자본과 (2)의 자본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두

식은 별도의 항등식을 통해 연결되어야 한다.12) 자본의 의미가 (1)과 (2)에서 다르

다면 소득의 의미도 (1)에서는 국민소득의 일부로서 소득으로, (2)에서는 기술조건

등과 관련된 산출로 각기 달리 규정되어야 할 것 같다.

(1) 자본소득/총소득 ≡ 수익률*(자본/총소득) α≡rβ  β=K/Y

(2)’ 생산자본/총소득 = 저축비율/성장률 βI=s/g βI=KI/Y

(3) 자본 ≡ 생산자본+금융자본 K≡KI+KF β≡βI+βF

α≡rβ=r(βI+βF)=r(s/g+βF) α=r(s/g+βF) 혹은 α=r(s/g+PFβF)

PF:금융자산의 시장가격

위의 논의가 자본/소득비율(β)과 관련된다면, 자본의 몫(α)과 관련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있다. 피케티는 이윤율이나 임금율이 아니라 자본의 몫이나 노동의 몫에 집

중한다. 고전학파와 마르크스 등이 중시했듯이, 이윤율이나 임금율(r/w)이 개별주체

들의 선택을 넘어 개별 경제주체들의 동인이라면, 이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가 있다. 피케티에 대한 논평에서 솔로우도 이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Solow,

2014).

가령, 자본의 수량(K)이 늘고 이윤율(r)이 하락했지만 총이윤이 늘었다면,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 자본의 몫(Π/Y)이 늘어난다. 이에 대해 자본가들이 좋아 할 것인

가 혹은 자본가들의 위상이 높아진 것인가? 반대로 노동자의 숫자(L)가 늘고 일인

당 임금(w)이 줄었으나 총임금(W)이 늘었다면,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 노동의 몫이

늘어날 수 있다. 이에 대해 노동자들이 좋아 할 것인가 혹은 노동자들의 위상이 높

12) 생산과 금융의 관계와 금융의 자율성은 마르크스, 베블렌, 케인즈 등 다양한 입장의 학자들이 인정해 온 바

이다. 신고전학파에서도 파틴킨의 고전적 이분법 논쟁을 시작으로 (새)케인즈주의가 이를 중시한다. 일상적으

로도 Main Street와 Wall Street의 관계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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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진 것인가? 피케티는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나, 이런 긍정적인 답변의 근거가 명

확치 않다.

자본/소득비율(β)과 자본의 몫(α)을 비교하면 양자의 차이는 분모가 국민소득인

가 자본저량인가에 있다. 여기서 고전학파나 마르크스와 피케티의 차이가 드러난다.

전자는 자본축적의 과정을 중시해 이와 직접 관련되는 이윤율이나 수익률에 집착했

다. 이에 비해 피케티는 자본이 결과적으로 가져가는 수익이나 소득에 집착한다.

피케티가 자본에 비해 경시한 노동에 관해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피케디는 생산의 주체와 분배의 주체, 투입노동량, 취업자, 경제활동인구, 인

구를 구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임금이윤압박이론 등에 비

추어 피케티와 다른 방식으로 자본소득/소득비율을 풀어보자.

(1) 자본주도형

자본소득/총소득 ≡ (수익율*자본)/소득 ≡ 수익률*(자본/소득)

Π/Y = (rK)/Y α≡rβ 

(1a) 노동주도형

이윤/소득 ≡ 1-(임금/소득) = 1-[(임금/노동량)/(소득/노동량)] = 1-(단위임금/노

동생산성)

Π/Y = (Y-W)/Y = 1-[(wL)/Y] = 1-(w/y) α≡1-(w/y)

(1b) 노자공존형

이윤/소득 ≡ (이윤/자본)*(자본/소득) ≡ 수익률*(자본/노동량)/(소득/노동량)

Π/Y = (rK)/Y = r(K/L)/(Y/L) = r(κ/y) α≡r(κ/y) β≡rκ 

혹은

Π/W = (Π/Y)/(W/Y) = (Π/Y)/(1-Π/Y) = α/(1-α)

α/(1-α)=Π/W=(rK)/(wL)=κ(r/w)=β/w α/(1-α)=β/w 예, α=1/3 α/(1-

α)=0.5

(1a) α≡1-(w/y)은 이미 임금이윤압박이론에서도 흔히 활용되었고, 솔로우가 피

케티를 논평하면서 대안으로 지적했다(Solow, 2014). 단위임금(w)이 줄거나 생산성

(y)이 늘면 자본의 몫(α)이 늘어나며 그 역도 성립한다. 여기서는 피케티가 인정한

논리로 노동가계급의 투쟁이나 세력관계로 인해 생산성의 증가율을 넘어서는 실질

임금의 인상이 이루어지냐에 따라 노동과 자본의 몫이 결정된다.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에 있어 노동운동이나 노조의 번성이나 약화 등이 이에 영향을 미친다. 피케티

는 이런 방식으로 자본의 몫을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1)식과 (1)’식이 모두 항등식

이므로 이들이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1b) α≡r(κ/y)과 관련해 자본소득비율(β), 인구증가율(gL), 자본노동비율(κ)의 관

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피케티는 성장률을 인구증가율로 간주해 인

구의 성장률이 둔화되기는 것이 자본소득비율이 증가하고 소득이 불평등해지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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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규정했다(pp. 166-167). 피케티에서 인구증가의 둔화는 경제활동인구 혹은

노동공급의 감소로 간주된다. 그리고 이것은 자본과 결합되는 노동량의 감소, 즉 자

본노동비율의 증가를 의미한다.

그런데 자본노동비율(K/L)의 증가가 반드시 자본소득비율(K/Y)의 증가를 의미

하는가? 일단 모든 부가가치의 합이 국민소득(Y)이다. 그러므로 노동가치론을 주장

하면, 노동량과 소득이 동일하므로(Y=L), 자본노동비율은 자본소득비율과 일치한다.

그렇지만 피케티와 같이 노동가치론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노동생산성(Y/L)이 변동

하는 않아야 양자를 동일시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경제에서 노동생산성이 상승했

다고 보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자본이 노동보다 빨리 성장하면서 동시에 노동생산

성이 증가하면, 자본노동비율과 자본소득비율은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

는다. 즉, α≡κ/y 혹은 κ≡α/y.

피케티의 논의에서 인구의 증가가 노동자의 증가이고 노동자는 언제나 생산자이

면서 동시에 분배의 주체로 등장한다. 그렇지만 인구의 증가가 언제나 고용되는 노

동자의 증가도 아니고 고용되지 않아도 수혜자일 수 있다. 이를 보다 명확히 할 필

요가 있다.

인구전체가 경제활동인구가 아니다. 경제활동인구는 연령 등 자연적 요인과 사

회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이 중에서 연령조차 사회적 요인(퇴직시한에 대한 법

규)에 의해 결정될 수 있으므로 자연적 요인의 중요성을 과장하지 않아야 한다. 또

한 신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아 생산에 참여하지 않

으면서 최소한의 사회복지를 받는다면 분배의 주체일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 중에

서도 경기변동이나 시장상황에 따라 일부는 실업자가 되므로 모두 고용되지 않는

다. 실업도 자발적인 실업과 같이 자신이 선택한 경우도 있고 사회적 요인에 의한

비자발적 실업도 있다. 실업자도 생산에 참여하지 않지만 실업보험 등 사회보장을

통해 분배의 주체이다.

물론 시장상황은 일시적이고 경기변동은 단기적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반면 노

동시장이나 노조 등과 관련된 법규나 제도 그리고 인사관리의 방식이나 규범이 고

용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이다. 비정규칙이나 파견근무와 관련된 노동시장유연화

는 적어도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동일한 노동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노동량과 이에 따른 생산실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

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필요하다.

(1c) Π = Y-W = Y-wL = Y-whNe

α=Π/Y=1-W/Y=1-(whNe)/Y=1-(wh)(Ne/Na)(Na/N)(N/Y) α=1-(whea)/y

y=(Y/Ne)(Ne/Na)(Na/N)=ea(Y/Ne)=eaye

w:시간당 임금 W:총임금 h:일인당 노동시간 Ne:고용된 노동자의 숫자 Na:경

제활동인구 N: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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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고용율(=Ne/Na) a:경제활동인구의 비율(=Na/N) 0<e<1 0<a<1 Ne<Na<N

y:일인당 국민소득(=Y/N) ye:일인당 생산성(=Y/Ne)

대표적으로 노동시장유연화는 동일한 질과 양의 노동에 대해 과거보다 낮은 임

금을 주거나 동일한 임금을 주고 더 낫은 질과 더 많은 양의 노동을 끌어내는 결과

를 낳는다. 전자에서는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시간과 분배의 근거가 되는 노동시간

이 동일하다. 반면 후자에서는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시간과 분배의 근거가 되는 노

동시간은 동일하지 않다. 후자는 넓은 의미에서 착취나 추출을 내포하고 있다. 한계

생산성이론은 노동에 집착하지 않지만 후자보다 전자에 가깝다.

wh*<w*h*, w<w* 혹은 wh>wh*. h>h*

Π*/Y*=1-W*/Y*=1-(w*h*)/Y*

Π/Y=1-W/Y=1-(w*h)/Y 혹은 Π/Y=1-W/Y=1-(w*h*)/(Y*+wdh)

그런데 이를 오로지 소득분배라는 결과의 측면으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 법인세

나 상속세를 낮추는 것도 자본의 몫을 늘리고 노동의 몫을 줄인다는 점에서 이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에 비해 노동시장유연화와 자본수익에 대한 세금의 인

하는 과정과 저소득층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다. 피케티가 강조하는 누진

세나 자본세는 경제활동의 결과에만 집착하는 것이다, 생산이나 경제활동이 시장

등의 경제적 과정이나 정치적인 과정을 거쳐 특정의 소득분배를 낳으며, 여러 경제

주체들이 일상적으로 이런 과정에 참여한다. 이는 근로조건이나 삶의 질과 관련되

어 있다.

그렇다면 경제활동의 초기조건이나 과정에 개입하고 전체적인 구조를 개혁할 필

요도 있다. 최저임금법, 노사관계법, 비정규직 관련 법규와 비정규직의 비중 등은

모두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유종일, 2014). 이렇게 한다면 미리부터 소득의 형

평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다. 나아가 생산이나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 자율성 등

은 소득분배의 형평만큼 중요하다.

이와 무관하게 피케티의 주장에는 인구증가율이 낮으면 불평등이 늘어난다는 주

장이 따라다닌다. 해로드·도마모형에서는 고정된 자본노동계수를 상정해 (자연성장

률로 표현된) 인구증가율과 자본증가율이 일치될 때 균형성장이 가능하다. 이에 비

해 피케티는 노동과 자본의 대체를 허용해 성장률의 구성요인을 일인당 소득의 증

가율과 인구의 증가율로 나누었다. 이에 따라 r>g에서 소득불평등을 줄이는 한 가

지 방법은 인구를 늘리는 것이다. 인구가 늘면 그만큼 재산이 쪼개져 유산의 중요

도가 줄고 새로운 세대가 보다 더 과거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

각이다(pp. 83-84). 그렇다면 출산장려가 소득불평등을 줄이는 방책인가? 이 부분에

무언가 빠져 있는 것 같다.

피케티는 한 시대가 앞선 시대보다 상대적으로 소득분배에 있어 개선되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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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되었다고 말할 뿐 소득불평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

았다. 우선 지니계수, 노동지분이나 자본지분의 비율, 1% 10% 40% 50% 등의 소득

비율을 따지는 것 등은 상대적이다. 더구나 일반적으로 세력관계나 협상에 의존하

는 이론은 분배의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런데 한계생산성이론이나 노동가치/착취이론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평등이나

불평등을 순전히 상대적인 현상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별도의 기준은 필요하다. 이

미 제시된 이런 기준들로 생계에 근거한 최저생계비나 최저임금법, 기본소득, 부분

적인 노동시간제(콜름), 극빈자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롤즈), 천부적인 능력에 대한

공개념, 토지공개념 등을 들 수 있다.13) 객관적인 기준이 누진세나 자본세의 비율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므로 피케티의 논리와 배치되지도 않는다. 또한 그에게

도 소득분배의 객관적인 기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가 묵시적으로

내세우는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명시한 후 이에 대해 발전시켜 보자.

우선 그는 프랑스혁명, 1차 대전, 대공황 등이 극단적인 불평등이 등장한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을 그는 지적했다(p. 439). 이는 어떤 경제체제에서도 소득불평등으로

혁명, 폭동, 전쟁, 공황 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보므로, 이런 것들이 소득불평등

의 상한과 하한이다.

피케티에서 이보다 더 명확한 기준은 노동과 생산에 대한 공헌, 그리고 능력주의

이다. 이에 따라 노동이나 활동이 수반되는지 아니면 오로지 소유에서 발생하는지

에 따라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이 구분된다. 여기서 자영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가 문제되며, 자영업의 비중이 높은 한국의 경우 더욱 그렇다(주상영·전수민, 2014).

뿐만 아니라 자본도 스스로의 저축에 의해 형성되었는지 유산이나 증여에 의한 것

인지 구분된다. 이것은 세대간의 불평등이나 이동성과 관련되어 있다. 노동소득은

생산성이나 인적자본의 결과인지 아니면 세력, 협상, 운 등의 결과인지가 중요하다.

특히, 이것은 최고경영자와 관련해 문제가 된다.

피케티가 다루는 소득분배문제는 왜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한가? 소득분배가 사

회와 경제의 여러 중요한 문제들 중 하나이고 아마 가장 중요한 종류의 불평등이라

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나아가 그의 논의는 주류경제학을 넘어서는 측면을 지니

고 있다. 그렇지만 소득분배가 사회의 모든 문제도 아니고 경제의 모든 문제도 아

니다. 나아가 소득분배가 경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경제의 성장과 발전, 기술혁신, 정치경제적인 참여, 환경, 인간관계 등에 의존

하는 행복 등 사회경제의 중요문제는 여러 가지이다. 더구나 불평등으로 좁혀도 소

득이나 자산의 불평등이 경제적인 불평등자체도 아니고 경제적인 불평등이외에 정

치나 문화의 불평등도 있다.

무엇보다 그는 소득과 생산을 넘어 참여, 여가, 환경 등을 고려하지는 않는다. 특

13) 콜름도 노동가치론을 주창하지는 않지만 피케티와 마찬가지로 그보다 앞서 소득분배의 근거로 노동량을 내

세웠다. 그 역시 프랑스혁명의 가치를 중시하는 프랑스 학자이다. 그는 피케티보다 더 적극적인 소득재분배의 

규칙이나 체제를 주창했다(Kolm, 2004). 그는 전체 노동시간 중 1/3 정도에 해당되는 여러 사람들의 소득을 

완전 평등하게 나누고, 나머지는 완전히 각자의 몫으로 삼는 이분법적인 구상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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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r>g에 근거해 성장률이 높아야 불평등이 줄어든다는 그의 생각은 생산이나 경

제활동을 그자체로 정당화하는 생산주의의 경향을 내포하고 있다(Galbraith, 1958).

피케티가 많이 생산하면 나중에 모두 좋아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산을

많이 해야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적어도 그에게는 얼마만큼 노동하고

생산하며 얼마만큼 다른 종류의 참여나 여가활동을 벌이며,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지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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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계수의 확장 및 이를 이용한 한국사회의 소득 불평등 원인 분석

김태환(연세대)

-초록-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소득 불균등이 심화되었다. 소득 불균

형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소득불균등지표의 확립이 중요하므로 대

표적인 소득 불균등 지표 중의 하나인 지니계수를 장기시계로 구축하고(1963년부터

2007년)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소득 불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분석한

다. 분석결과 고령화와 실업률은 불균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고, 신자유

주의의 도입도 소득불균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화는 두 가지 다른

방향으로 소득 불균등에 영향을 미쳤다. 무역개방도의 증가는 소득불균형을 완화하

는 반면, 해외직접투자의 증가는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주제어: 소득불균등, 지니계수, 고령화,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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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소득이 하락하고 빈곤율이 심화되는 경향

을 보이면서 소득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기로 인한 높은 실업

률과 자본소득의 하락은 소득불평등을 증가시켰다. OECD(2013)조사에 따르면 글로

벌 금융위기 이후 OECD국가에서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 격차가 확대되었고, 소득빈

곤율은 노년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균형이 심화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 소득불균

형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양극

화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도시근로자 가구를 대

상으로 한 지니 계수는 1997년에 0.264였으나 외환위기 직후 1998년에는 0.293으로

급등하였다. 2000년대 들어 지니 계수가 안정적으로 변화하였으나 최근 글로벌 금

융위기의 여파로 2008년과 2009년에 지니계수는 각각 0.319와 0.320을 기록하여 사

상최고치를 경신하였다. 2009년을 정점으로 지니계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

다.

이러한 소득불평등의 확대는 사회의 계층 간 갈등을 야기하고 이에 따른 사회

및 정치적 불확실성의 증가는 투자를 감소시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소득불균등 확대에 따라 부가 고소득층에 집중될 경우 중산층 및 하위소득계

층의 소비여력이 줄어들어 경제전체의 소비가 줄고 이로 인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득분배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는 Galor and Zeira(1993)는 자본

시장의 불완전성으로 교육투자에 차입제약이 존재하고 교육투자에 고정비용이 드는

경우 불평등한 소득 분배는 저소득층의 교육투자를 저해여 소득불균등이 총 교육투

자를 감소시키고 성장을 지연시킨다고 분석하였다. Alensia and Perotti(1996)는 불

평등한 소득 분배가 사회적 정치적 불안정을 증가시키고, 불안정한 사회적 정치적

환경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투자를 감소시키므로 불평등이 증가하는 경우 경제성장

이 저해된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Ostry, Berg and Tsangarides(2014)는 불균등과

재분배와 성장에 관한 중장기 연구 결과 소득불평등은 중기 성장속도 및 성장국면

의 지속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고 분석하였다.

소득불평등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성숙 및 발전에

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olt(2010)는 144개의 미국주지사 선거의 설문조사 응답을

다층분석한 결과 소득 불평등이 큰 주일수록 투표참여가 저조하며, 유권자들 사이

의 소득 편차도 증가한다는 것을 보였다. 즉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을 야

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또한 Solt(2011)는 경제적인 불균등이 개인의 권위에

대한 경험과 권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78개국을 대상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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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 결과 경제적 불균형이 증가하면 권위주의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며 이는

개개인의 소득수준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olt는 경제적 불균등의 완화

는 사회 내의 권위주의를 완화하여 사회 소수자에 대한 관용을 증대시키고, 비합법

적 정부정책에 대학 묵인을 감소시킴으로써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 할 수 있

다고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이 확대되고 이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

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 및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

소득 불균형의 현황을 분석하고 한국사회의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

석함으로써 소득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소득 불균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행연구 경제이론을 통해 살펴보고 각 요인

별 우리나라의 현황과 소득불균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도록 하겠다. 3장

에서는 본 논문에서 소득불평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사용될 지니계수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현재 통계청에서 공표하고 있는 지니계수 자료는 1990년대 이후의 자

료만이 존재하여 한국의 소득분배의 장기적인 소득 분배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한계

가 있다. 따라서 지니계수를 1960년대부터 장기로 확장 할 수 있는 방안 대해서 논

하고, 산출된 지니계수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소득 불균등의 추이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득불균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

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제 2장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1. 경제성장과 소득 불균등

경제성장과 분배의 관계에 대해 가장 선구적인 연구로 쿠즈네츠(Kuznets,1995)의

경제성장과 분배 간에 역U자의 관계가 있음을 밝힌 논문이다. 이를 “역U자 가설

(Inverted U hypothesis)”라고 한다. 쿠즈네츠의 역U자 가설은 경제발전 초기단계에

는 소득불균형이 악화되다가 경제가 성장하면서 소득불균형이 완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가 나타나는 것은 경제발전 초기에는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소득수준이

낮고 소득 분배가 비교적 균등한 농업부문에서 소득수준이 높고 소득분배가 상대적

으로 불평등한 비농업부문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기 때문이다. 비농업부문과 농업

부문의 평균소득 격차의 증가 및 비중 변화로 인해 전체적인 소득 불평등이 증가한

다. 그러나 산업화가 더욱 진전되면 대부분의 인구가 비농업부문으로 편입되어 부

문 간의 평균소득 격차의 영향이 줄어들어 소득 불평등이 감소하게 된다. (구인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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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연령대별 시장소득 지니계수 분포    단위(%)

 출처: 원종학, 성명재(2007)

우리나라에서 성장과 소득 불균형에 대한 대표적 연구로는 안종범(2003)이 우리

나라에서 Kuznets의 역U자 가설이 적용되는지를 회귀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역U자 가설이 성립하지 않으며, 인적자본수준, 개방화, 고령화 등이 소득분배구조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2. 인구구조와 고령화

인구구조의 변화 또한 소득불균등에 영향을 미친다. 고령화가 소득재분배에 미치

는 여향을 선행연구를 통해 알아보면 Juhn and Potter (2006)는 인구고령화로 인해

서 청년인구의 감소는 생산가능인구의 양적 축소뿐만 아니라 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공급 감소로 노동력의 질적 수준의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고 분석하

였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의 변화 및 고령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홍석철, 전한경(2013)은 1990-2010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고령화가 소득불평등 심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고령가구의 가구소득에

서 이전소득 및 근로소득의 비중이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전소득의 격차가 감

소하고 근로소득의 격차가 증가하므로 인구고령화에 따라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성명재, 박기백(2009)은 1982-2008년의 통계청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가 소득분배에 비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고령화로 인한 연령별 인구구조변화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면서 다른 연령

층에 비해 상대소득격차가 큰 고 연령층의 가중치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그에 따

라 상대소득격차 및 소득분배의 불균등이 크게 확대되는 것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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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노년부양비 비중         단위(%)

  출처: 통계청(Kosis), 장래인구추계

원종학, 성명재(2007)은 연령집단 간 지니계수를 추정해본 결과, 20대 후반과 30

대 후반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고, 고 연령가구로 갈수록 지니계수가 상승하

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고령화로 인해 지니계수가 높은 고령층이 전체인

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으로 인해 전체 지니계수가 증가한다고 설명하였다.

우리나라는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인 고령화율이 1980년에

3.8%에서 1990년 5.1% 2000년에 7.2%, 2013년 현재 12.2%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다.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고령인구의 증가추세는 노년

부양비(Old-age support ratio)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고령층의 인구비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2>와 같다.

<표 1>에서 OECD의 주요 국가별 노녀부양비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이나 EU 및 일본 등 주요 국가보다 낮은 편이다. 그러나 1960년에서 2013년까

지 노년부양비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증가율을 살펴보면 일본 다음으로 높다.

OECD의 노년부양비의 장래추계를 보면 2050년에 한국은 71.5%로 주요국 중 일본

을 이어 두 번 째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의 절대

적인 고령화 수준은 높지 않지만 고령화가 진행되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것

이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 고령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 앞으로 고령화로 인한

사회 경제적 문제가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서 고령화의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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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가별 노년부양비 추이           단위(%)
Fran
ce

Germa
ny

Jap
an

Kore
a UK US Chin

a India EU OEC
D

196
0 20.8 19.1 10.6 8.2 20.2 17.4 8.3 6.4 17.2 15.7

197
0 23.7 24.1 11.7 7.4 23.3 18.5 8.8 7.3 20.8 17.7

198
0 25.2 27.1 15.0 7.6 26.8 19.8 10.5 7.8 23.7 19.6

199
0 24.2 23.7 19.4 8.4 26.9 21.2 10.6 8.0 23.3 20.1

200
0 27.5 26.2 27.6 11.5 26.8 20.9 11.6 8.5 25.9 21.9

201
0 28.6 34.4 38.9 16.9 27.8 21.8 12.7 9.2 28.6 24.5

201
3 30.9 34.9 44.0 18.5 29.6 23.4 13.3 9.4 30.1 26.1

202
0 36.5 38.9 52.7 23.6 32.7 28.6 18.1 10.8 34.6 30.5

203
0 43.4 52.1 58.2 40.0 39.3 36.8 26.2 13.6 43.0 37.9

205
0 49.0 65.1 78.4 71.5 46.4 39.5 42.5 20.8 56.5 48.5

증가
율 48.8 82.8 316 126 46.6 34.7 61.7 45.3 75.1 66.8

출처: OECD

3. 경제개방 확대, 세계화

세계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개방이 확대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1997년 외

환위기 이후에 경제개방 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세계화는 무역의 자유화와

자본이동의 자유화로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된다.

무역자유화와 소득 재분배에 관한 경제이론은 헥셔-오린 정리에서 파생된 스톨

퍼-사무엘슨 정리를 들 수 있다. 저숙련 노동자들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에서 무역의

증가는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을 증가시고, 고숙련 노동자의 임금을 감소시켜서 소

득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Stolper and Samuelson, 1941) 개발도상국

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숙련 노동이 풍부하며, 무역 자유화로 수입재에 대한 관세가

감소하면 수입 가능한 고고숙련 노동 집중적인 상품의 가격이 감소하고 따라서 고

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이 감소하게 되며, 수출재인 저숙련 노동 집중적인 상품의 가

격이 상승하여 저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한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반대로 고

숙련 노동이 풍부하기 때문에 무역자유화로 인해 임금격차가 심화된다. 스톨퍼 사

무엘슨 정리에 따르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무역자유화가 소득불균등에 미치는

효과는 상이하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개발도상국의 소득 불평등이 증가했

다는 경험적 사실이 이론과 배치되면서 이를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주로 해외직접투자(FDI)이다.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주로 선진

국에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개발도상국 과 선진국 모두에서

고숙련 노동의 수요를 증가시키며, 이로 인해 개도국 및 선진국 모두에서 소득불균

형이 확대된다. (Jaumotte, Lall, Papageorgiou,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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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소득분배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Mah(2003)는 1975년에서

1995년도 한국의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무역량과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소득불평등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세계화로 인한 경제개방의 증가가 한국의 소득불균

등을 악화시켰다고 분석했다. Sato and Fukushige(2009)는 1975-1995년까지의 지니

계수를 이용해서 FDI의 증가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상품시장의

개방은 단기와 장기에서 모두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며, 자본시장의 개방은 장기

와 단기에서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킨다고 분석하면서 경제의 세계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두 가지 다른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하였다. Feenstra and

Hanson(1997)은 1975-1988년도의 멕시코의 해외직접투자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개

발도상국에 자본유입의 증가는 숙련노동의 수요를 증가시켜서 고숙련 노동자의 상

대입금을 증가시켜 소득불균등을 악화시킨다고 분석하였다.

4. 인적 자본 및 교육수준

교육수준이나 인적 자본이 소득 불균등과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교육은 인

적 자본 축적을 용이하게 하여 소득 불균등을 완화할 수 있다.

강종구 외(2012)는 전 세계 및 OECD국가를 대상으로 평균 교육년수와 소득 불

균등 정도 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 교육년수가 길수록 소득 불균등이 완화되는 추세

를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Sylwester(2003)는 1970년도 고등교육에서 높은 취학

률을 보인 나라가 1970-1990년도에 더 낮은 소득불균등을 겪었다고 분석하였다.

Sylwester의 결과는 공교육이 인적 자본의 분포를 보다 평등하게 만들어 소득불균

형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는 것을 시사한다.

5. 실업률 및 고용 안정성

실업률 또는 고용률은 소득 분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Nolan(1990)은 실업률

이 최하위계층에 부(-)적 영향을 미쳐서 소득 불평등을 악화한다고 분석하였다. 안

국신 외(1995)는 실업률이 높아지는 경우 저소득층의 소득 점유율이 높아지고, 중위

및 고소득층의 소득 점유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분석하였다. Budd와

Whiteman(1978)은 실업률과 소득불평등 관계를 분석하면서 불경기 때 실업률이 증

가함에 따라서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이유를 설명한다. 실직자들을 소득이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으로 하락하므로 근로자 간의 소득 격차가 증대된다. 또한 불경기에 저

숙련 노동자 및 저임금 노동자일수록 실질을 할 확률이 높으며, 실직으로 인한 저

숙련 노동자의 초과 공급은 저숙련 노동자와 숙련 노동자의 임금 격차를 증가시킨

다.

근로자의 직업 안정성에 따라서도 소득불균등이 달라질 수 있는데, 임시직 및 일

용직은 상용직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으며 직업의 안정성이 낮다. 따라서 임시직 및

일용직의 비중이 확대 될수록 소득의 불균등이 확대 될 수 있다. 채구묵(2007)은 한

국의 1985-204년간의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할수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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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계수가 높아진다고 분석하였다. 강종구 외(2012)는 OECD국가 대상으로 상용직

비중과 소득 불균등정도와의 관계를 보면 상용직 비중이 상승할수록 소득불균등 정

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며, 자영업자의 소득 불균등이 근로자의 소득 불균등 보

다 높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국가에서 소득 불균등 정도가 뚜렷이 나타

난다고 분석하였다.

6. 그 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인플레이션율

인플레이션율의 경우에도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

나는 경우 채권의 실질가치가 하락하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에게 부가 재분배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즉 인플레이션은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부를

재분배 한다. 저소득층 보다 중산 및 고소득층에 채권자의 비율이 높으므로, 인플레

이션은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안국신 외(1995)는 인플레이션은 대체로 하위소득 계층의 소득점유율을 높이고,

중간 계층의 소득점유율이 낮아져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Blinder and Esaki(1978), Ryu and Slottje(1994)가 선진국에 대해 실증분석을

한 결과와 일치한다.

(2) 조세체계

조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는데 직접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누진적인

조세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직접세의 비중이 높을 경우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 소득세의 경우 누진적이기 때문에 대체로 양(+)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

따라서 총 조세 중 소득세의 세수비중이 높을수록 소득 재분배의 강도가 강화된다.

성명재(2001)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공제수준으로 인해 면세자의 비

율이 상당히 높고 반대로 과세자의 비율이 높아 조세집중도가 높으나 소득세 비중

상당히 낮아 조세전체의 소득재분배효과가 작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소득세의 GDP대비 비중은 2011년에 7.8%로 OECD평균인

11.4%보다 낮다. 따라서 소득세 전체의 소득재분배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또한 <그림3>에서와 같이 누진성이 있는 소득세보다는 소득과 상관없이 일정세율

이 부과되어 역진적인 간접세(부가가치세, 주세 등)의 비중이 높아 조세로 인한 소

득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다.



- 96 -

<그림3> 총조세중소득세및간접세비중 단위(%)

자료: 통계청

(3) 신자유주의의 영향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이 시작되었다. 한국의 신

자유주의적 개혁을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1998-2003년(김대중 정부)에는 국제통화기

금(IMF)프로그램을 수용하면서 4대 부문(기업, 금융, 공공, 노동) 구조조정과 노동

시장 유연화를 골자로 한 개혁이 추진되었다. 1998년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

하고 시행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조세 및 임대료 감면 등 대폭적인 특혜 제시

하고 외국인 투자 개방업종 확대하며 주식 및 단기자금시장 전면 개방하였다. 노동

시장 유연화를 위해서 1998년에 근로자 파견제와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면서 비정규

직 및 임시노동자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권지훈, 2007; Park, Mah, 2011)

2003-2008년(노무현 정부)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고 노동시장의 유

연화 등의 신자유주의적 정책들 실행되었다. 이러한 시장개방, 노동시장 유연화를

골자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소득불평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노동조합 조직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에게 고용자에 대한 협상력(bargaining power)을 주어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노동조합조직률이 하락하

면서 소득불균등이 심화되었다는 연구가 있다. Western and Rosenfeld(2011)은 노

동조합조직률이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노동조합은 조합

원들의 임금균등화 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의 임금 균등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

하였다. 또한 노동조합조직률이 하락함에 따라 노동조합원과 비조합원 그룹 간의

임금불평등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였다. Visser and Checchi(2009)는 26개의 선진국

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지난 20년 동안 노동조합이 감소하면서 협상력 감소와 최

저임금규제에 영향을 미쳐 소득불평등이 증가하였다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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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우리나라 소득불균등 지표의 추이

1. 통계청의 소득 불균등 지표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소득분배지표로서 지니계수, 5분위

분배율, 10분위 분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의 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

표하는 지니계수는 도시2인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지니계수가 1990년부터

2013년까지 존재하고 전국 2인 이상의 가구에 대한 지니계수는 2003년부터 자료가

존재한다.

2. 지니계수의 확장

Atkinson, Piketty and Saez(2011)는 소득과 부의 분포의 구조적 변화는 수 십년

에 걸쳐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시계의 소득 자

료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통계청에서 공개하고 있는 지니계수가 1990년에서 2013년까

지로 그 시계가 짧아 한국의 장기적인 소득분배에 대한 연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 따라서 지니계수의 시계를 장기로 확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보고자

한다. 윤기중(1997)은 도시가계조사를 이용하여 1963년부터 1993년까지 가구소득 지

니계수를 추정하였으며 기존의 연구 중 가장 장기간의 소득분배지표를 분석한 연구

이다. 그러나 1994년 이후의 지니계수 자료가 없으므로 윤기중(1997)의 지니계수 도

출 방식을 사용하여 1963년부터 2007년까지의 소득 분배에 대한 장기적인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1) 분석자료

1) 가계조사연보

가계조사연보는 한국 통계청 복지통계과에서 1963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실시

한 도시가계조사를 바탕으로 발행된 연속간행물로서 서명이 도시가계보고서(1963년

-68년)에서 도시가계연보(1969년-2003년)으로 변경, 2004년-2007년 가계조사 연보로

변경되었으며 2007년도에 폐간되었다. 2008년부터는 가계동향조사라는 명칭으로 온

라인으로 발행되고 있다.

도시가계조사의 목적은 도시가계의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소비생활의 실태, 생활

수준의 변동 상황 및 지역별 차이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ⅰ) 소

비자 물가지수의 산출에 필요한 지수가중치를 경청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ⅱ)

소비수준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ⅲ) 지출국민소득 추계자료를 제공하며 ⅳ)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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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임금기준의 결정 등 후생목적을 위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조사 대상은 전국 30개 도시에 거주하는 2인 이상의 가구 중에서 농가, 어업가

구, 단독가구, 가계수지 파악이 곤란한 가구, 외국인 가구 등을 제외한 가구를 대상

으로 한다. 표본 추출방법은 층화 3단 추출법을 사용하여 1700가구를 대상으로 하

였다.(1963년 기준) 표본의 크기 및 표본추출방법이 1969년, 1972년, 1977년 등 총 7

회에 걸쳐서 표본이 개편됨에 따라서 연도별로 다소 상이 하다.

도시가계연보에서 소득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나누어지고, 기타소득은 이자

및 배당금, 사업수익, 자가생산물평가액, 수증 및 보조 및 기타로 분류된다. 이러한

소득은 도시 근로자가구들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득계층별로 분기별 연도별 월평

균소득에 대한 자료가 공표되어 있다. 소득 계층은 연도별로 작게는 7계층, 크게는

19계층으로 나누어져있다.

2) 가계동향조사

도시가계조사는 2007년까지 실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가계연보가 2007년까

지 발간되었다. 또한 통계청은 1990년부터 현재(2013년)까지 가계동향조사를 실시하

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한 간행물은 발간되고 있지 않으며, 관련 통계표가 언론

(보도자료)와 인터넷에 공표되고 있다. 가계동향조사는 1990년부터 농가, 어가, 외국

인가구, 비혈연가구 및 기타 겸업가구 등 가구의 소득과 지출 파악이 곤란한 가구

를 제외한 도시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도시가계연

보가 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근로자 가구 외에도 비근로자가구를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2003년부터는 조사대상을 도시 2인 이상 가구에서

1인 가구 및 농가가구를 제외한 전국 2인 이상 가구로 확장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2006년도 이후부터는 전자가계부 조사방식을 도입하고 조사대상을 1인가구도 포함

한 전체가구로 확장시켰다. 모집단은 인구주택총조사의 가구 및 가구원으로 하며,

표본은 층간 독립 추정이 가능한 7대 도시와 9개도의 동부 및 읍 면 부로 전국은

25개로 층화하여 각 층별 표본규모만큼 확률비례추출방법(Proportionate Probability

Sampling)을 통해 999개의 표본조사구를 추출하여 부적격 가구를 제외한 약 9000가

구를 표본규모로 한다.

3) 지니계수 산출에 근거가 된 자료

Gini계수를 산출하는데 이용한 자료는 1963-2007년까지 통계청에서 발간된 가계

조사연보(도시가계연보)에서 근로자가구의 소득계층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표

(Monthly Income and Expenditure per Household by Income Group for Salary

and Wage Earner’s Households of All cities)의 소득 자료와 조사가구수 분포자료

이다. 이는 윤기중(1997)에서 사용한 자료와 동일하다.

통계청은 1990년부터 가계동향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가계조

사연보와 조사방식에서 차이가 있으나 90년 이후 최근의 소득분배지표의 경향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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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도시가계연보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지니계수
(1963-2007)

Year Gini Year Gini

1963 0.3287 1986 0.3132

1964 0.303 1987 0.3088

1965 0.2893 1988 0.3004

1966 0.2897 1989 0.3092

1967 0.3145 1990 0.3022

1968 0.2976 1991 0.2941

1969 0.2879 1992 0.2896

석하기 위해서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도시 2인 이상 근로자가구의 소득구간별

가구당 가계수지자료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제공되고 있는 전국 2인 이상 근로

자가구의 소득 구간별 가계수지 자료를 바탕으로 지니계수를 산출해 보았다.

(2) 지니계수 산출 방법 및 결과

1) 산출 공식14)

 
 











,  

 







  


  

 





단, 는 계층의 평균 가구소득 이며, 는 계층의 가구 수(도수)를 위미한다.

2) 산출 결과

소득계층별 평균소득과 소득계층의 조사가구수 분표 자료를 바탕으로 위의 식에

따라 지니계수를 구한 결과는 <표2>에 제시되어 있다.

가계동향조사의 도시 2인 이상 근로자가구의 소득구간별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지니계수는 <표 3>에 제시되어 있으며, 통계청(KOSIS)의 소득분배지표의

지니계수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의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지표에 제시된 자료에 따른 것이다. 통계청의 소득

분배지표는 정확성 및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OECD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있

다. 도시2인 이상은 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 2인 이상 가구에 포함되는 인구를 기

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전국2인은 농가 및 1인가구를 제외한 전국 2인가구를 기준

으로 작성된 것이다.

14) 일관된 장기적 소득분배지표를 구축하기 위해서 윤기중(1997)의 연구에서 지니계수를 산출한 

방식과 동일한 데이터 및 산출 방식을 이용해서 분석하였다. 



- 100 -

1970 0.2665 1993 0.2866

1971 0.2611 1994 0.283

1972 0.2612 1995 0.2825

1973 0.2756 1996 0.2999

1974 0.2597 1997 0.2684

1975 0.3123 1998 0.3289

1976 0.3264 1999 0.3306

1977 0.3411 2000 0.3256

1978 0.3242 2001 0.3254

1979 0.3105 2002 0.3186

1980 0.3123 2003 0.3134

1981 0.3128 2004 0.3508

1982 0.3132 2005 0.3513

1983 0.3169 2006 0.3535

1984 0.3180 2007 0.3535

1985 0.3186

<표3> 가계동향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한

지니계수와 통계청 자료 비교
연도 가계동향

조사
(도시 

2인 이상)

통계청  
 (도시

2인 이상)

가계동향조사
(전국 

2인 이상)

통계청
(전국

2인 이상)

1990 0.206 0.266 - -
1991 0.213 0.259 - -
1992 0.212 0.254 - -
1993 0.211 0.256 - -
1994 0.206 0.255 - -
1995 0.213 0.259 - -
1996 0.212 0.266 - -
1997 0.211 0.264 - -
1998 0.212 0.293 - -
1999 0.221 0.298 - -
2000 0.237 0.279 - -
2001 0.232 0.290 - -
2002 0.271 0.293 - -
2003 0.276 0.283 0.266 0.292
2004 0.270 0.293 0.278 0.301
2005 0.280 0.298 0.279 0.306
2006 0.275 0.305 0.278 0.312

주: 통계청 도시가계연보의 조사가구수 총계와 소득계층별 조사가구수의 총합이 일치하지

않아 가구수 분포의 총합이 1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경우 조사가구수의 총합을

구해 소득 계층별 조사사구수로 나눈 것을 가구수분포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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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0.262 0.316 0.286 0.321
2008 0.275 0.319 0.284 0.323
2009 0.277 0.320 0.282 0.320
2010 0.277 0.315 0.271 0.314
2011 0.285 0.313 0.269 0.313
2012 0.280 0.310 0.269 0.311
2013 0.284 0.307 0.263 0.308

<그림 4> 도시가계연보와 가계동향조사를 근거로 산출한 지니계수

(1963-2013)

<그림4>는 도시가계연보와 가계동향조사를 근거로 산출한 지니계수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두 조사의 조사기간이 겹치는 1990년부터 2007년까지를 살펴보면 양

자 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두 조사의 조사 대상 및 방법상의 차이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5>에는 1990년도부터 2013년까지의 도시가계연

보와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산출한 지니계수와 통계청이 고시하고 있는 지니계

수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세 가지 변수 간에 차이가 존재하나 경향성은 매우 비슷

하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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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도시가계연보 및 가계동향조사를 근거로 산출한 

지니계수와 

통계청자료 비교(1990-2013. 도시 2인이상 자료)

3) 지니계수 직접 산출 방식의 한계

지니계수 산출의 근거가 된 데이터상의 한계로는 도시가계연보가 도시2인 이상

의 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비근로자 가구나 1인 가구, 농어민가구가

배제되어 있는 한계가 있다. 또한 근로자가구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재산소득

이나 사업소득 등이 높은 고소득가계와 일정직업이 없어 현금소득을 파악하기 어려

운 저소득 가계가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모든 가계에 대해서 소득계층별 소득인원

을 조사한 자료는 없으며, 소득계층별 소득현황을 연도별로 비교할 수 있는 일치성

을 유지하는 자료가 없으므로 도시가계 중에서 근로가가계의 비중이 높다는 점과

경제변수 변화의 영향을 동일하게 받을 것이라는 점에서 도시가계연보 자료를 사용

하고자 한다. (윤기중,1997)

지니계수 산출 과정상에서의 한계는 지니계수 산출 시 소득 계급을 몇 구간으로

분할하느냐에 따라 계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소득 하위구간과, 상위구간의 급간 차

이로 인해서 지니계수가 정확하게 측정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의 지니계수와 도시가계연보의 지니계수 양 자의 추세가 비슷하므

로 도시가계 연보를 바탕으로 산출한 지니계수를 가지고 한국 경제의 중장기 소득

분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3. 지니계수의 추이 분석

도시가계연보의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상대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추

정한 결과는 <그림6>과 같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소득불평등의 추리를 분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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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먼저 1963부터 1971년까지는 소득 불평등이 점차 감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1962년부터 1971년까지 제1차 및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되면서 한국은 경

공업 중심의 경제개발을 실시하였고, 수출산업 육성과 사회 간접자본을 확충했다.

이로 인해 고용확대 및 국민소득이 비약적으로 확대되면서 소득 불평등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에는 중화학 공업 육성에 초점을 둔 제3차 및 4차 경제

개발계획이 실시되었으나 1973년과 1978년 두 차례의 오일쇼크로 인해서 물가상승

과 국제수지 악화 되었고, 경제성장의 과실이 일부계층에 집중되면서 소득불균형이

확대 되었다.

1980년대에는 소득불균형이 점차 완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3저 호황(원유, 달

러, 금리)을 바탕으로 경제가 안정화 되었고, 정책기조도 성장에서 물가안정, 지방

및 소외부문 개발을 주요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소득불균형이 완화되었다. 1990년대

에는 80년대의 소득 불균형 완화 현상이 지속되었는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니

계수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외환위기로 인해 중산층이 몰락하고,

소득이 양극화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또한 1998년부터

시행된 신자유주의적 개혁으로 인해 개방화, 노동이 유연화 되면서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상에서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지표를 산출하고 지표의 변화 추이

를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소득 분배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

인지 실증분석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 6>  연도별 지니계수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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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분석

1. 분석 모델 및 변수 설명

(1) 분석 모델

  


는 연도별 지니계수, 는 1인당 의 자연로그, 는 소득분배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미시 및 거시적 경제변수로서 고령화 및 인적자본 개방화 정도 등

을 나타내는 경제변수를 의미한다.

(2) 변수 정의 및 자료

1) 종속 변수

제 2장에서 도시가계연보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지니계수(1963-2007년)를 종속

변수로 하여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또한 최근의 소

득불평등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시계열이 짧기는 하지만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지

니계수를 이용해서 분석하겠다.

2) 독립변수

① 경제성장

Kuznets의 역U자 가설이 한국에서도 적용되는지 분석하기 위해, 자연로그를 취

한 1인당 GDP 및 1인 당 GDP의 제곱 항을 변수로 사용한다. 이는 통계청의 국민

계정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산출하였다.

② 인구구조의 변화: 고령화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이 OECD의 다른 나라와 비교 했을 때 빠른 속도로 증가

하고 있으므로 고령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 예상된다. 인구구조

의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노년부양비(Old age

dependency ratio)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노년부양비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생산

가능인구 및 65세 이상 인구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산출하였다.

③ 경제개방 및 세계화 정도: 대외의존도 및 FDI비중

세계화의 정도를 무역개방도 및 자본시장 개방도로 측정할 수 있다. 무역개방도

는 대외의존도로 측정할 수 있는데 대외의존도란 국민총소득(GNI)대비 수출입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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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측정된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대외의존도는 2008년에 104.5%로 처

음으로 100%를 넘어선 이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속 100%를 넘어섰다.(<그림

7>참조)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서 대외의존도의 변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7> 한국의 대외의존도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해외직접투자액(FDI)의 GDP대비 비중은 경제개방부문 중 자본시장개방도의 측

도로서 사용될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액(FDI)자료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자

료를, 달러기준 GDP자료는 World bank의 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산출하였다. 연도

별 해외직접투자 비중의 추이는 <그림 8>과 같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FDI비중

은 1973년 2.3%로 급등하였으나 그 후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다가 1998년 외국인투

자촉진법이 제정된 이후 급격하게 증가된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림8> 국내총생산 대비 해외직접투자비중           단위(%)

출처: Worl Bank,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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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해외직접투자액의 추이는 <그림9>에 나타나 있다. 1995년까지는 2천만

달러을 넘지 않았고, 1998년에 약 9천만 달러에서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실시된 이

후인 1999년에는 1만 5천 달러로 급증하여 증가율이 75%에 달하였다. 1998년을 기

점으로 직접투자액의 큰 변화가 있는데 이러한 변화가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

를 분석해 보겠다.

<그림9> 연도별 해외직접투자액(FDI)  단위(천달러)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④ 인적자본 및 교육수준

교육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는 GDP대비 공교육지출 비중이나, 학생의 교

육단계별 교육 참여율을 사용할 수 있다. GDP대비 공교육지출 비중은 World Bank

자료가 있으나 중간에 누락된 년도가 존재하여 분석에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교육수준이 소득불균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중등교육학생이

전체 학령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사용하겠다.

학령인구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자료를 사용했으며, 중등교육을 받은 학생 비율

은 World bank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World bank는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 고등교

육 취학률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취학률은 총 취학률(연령에 관계없이 중등교육을

받은 인구) 및 순 취학률(해당 연령의 중등교육을 받은 인구)자료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는 총 취학률 자료를 이용하여 중등교육학생비중을 계산하여 분석에 이용하

였다.

⑤ 실업률 및 고용 안정성

실업률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의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 자료를 이용하였다. 우리나라 실업률 통계는 1983

년에 ILO권고에 따라 조사를 전면 개편하였고, 공식실업률 작성 기준 구직 기간을

1주로 작성하여 OECD기준인 4주보다 짧아 구직단념자가 늘어나 실업률이 낮아지

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5년부터 구직기간을 4주로 변형하여 집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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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에서 실업률 추이를 보면 외환위기 때 실업률이 급증하였으나 최근에

는 3%대에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실업률 통계에서 실업자는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

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 일자리가 주어지면 측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

을 의미한다. 즉 1 주일에 수입을 목적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경우 취업자로 분류되

어 고용안정성이 매우 낮은 경우에도 취업자로 분류되어 체감 실업률과 괴리가 되

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실업률 통계가 반영하지 못하는 고용안정성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10> 실업률 추이                      단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안정성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또는 임시근

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이용할 수 있다. 비정규직 비율은 통

계청에서 2003년부터 조사하기 시작해서 시계가 짧아 분석이 이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비정규직 비율을 대체하여 근로안정성을 나타내는 변수를 고안하기 위해 사

용할 수 있는 자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중 종사자지위별 취업자 자료

(1963-2013)자료이다. 이 자료에서 1963-1988년도까지는 임금근로자수 및 일용근로

자수를 제공하고 있으며, 1989-2013년까지는 임금근로자수 및 상용근로자수 및 임

시근로자수, 일용근로자수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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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종사자 지위별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안정성을 대표하는 변수 상용근로자가 아닌 임시직과 일용직근로자가 전체 임

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비정규직 비중)을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1963-1988년도까지는 상용근로자와 임시직근로자의 자료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비

율을 계산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고용의 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한 변수

로서 1963-2013까지 자료가 존재하는 일용직고용비율(일용직근로자수/임금근로자

수)을 사용하고, 비상용근로자비율 자료는 1990년도 이후 통계청의 지니계를 대상으

로 하는 분석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겠다.

<그림 12> 비정규직 비율(비상용근로자 비율)      단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⑥ 인플레이션율: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

인플레이션율이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측정

하는 변수로는 GDP디플레이터, 소비자물가지수(CPI)상승률, 생산자물가지수(P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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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률 등이 있다.

GDP디플레이터의 경우 명목GDP와 실질 GDP간의 비율로 계산되는데 GDP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의 물가 상승률을 나타낸다. 생산자물

가지수 또한 국내에서 생산하여 국내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요금의 변

동을 측정하는 변수로 생산부문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소득분배와는 거리가 멀다.

소비자물가지수(CPI)상승률은 소비자가 일상소비 생활에서 구입하는 상품과 서

비스의 가격변동을 조사하여 도시가계의 평균적인 생계비나 화폐의 구매력 병동을

측정하는 물가지수로서 물가상승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 적합

하다. 따라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변수로 사용한다.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은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의 1965-2013까지 자료를 이용한다.

⑦ 조세체계: 조세부담률

조세 부과가 소득불균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총 조세액이 국내총

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 자료를 사용하겠다. 조세부담률 자료는

국세청 통계연보를 통해 수집하였다.

⑧ 노동조합 조직률

노동조합조직률은 노동조합가입자수를 조직대상 근로자수로 나눈 것이다. 노동

조합이 소득 불균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노동조합 조직률을 변수로 사

용하겠다.

<표4> 연도별 노동조합 조직률 통계 작성 방식
1977-1987 상시근로자-공무원-사립학교 교원
1988-1998 상시근로자+일용근로자-공무원-사립학교교원
1999-현재 임금근로자(상용,임시,일용)-공무원(현업공무원과 초‧중등교원제외)
출처: 통계청

통계청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은 1980년부터 자료가 제공되고 있으며 노동조합가

입자수는 1963년부터 자료가 존재한다. 그러나 조직대상 근로자수를 집계하는 방식

이 변화되어 통계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1999년도부터의 조사 방식인 (임금근로자-공무원)을 기준으로 노동조합 조직률

을 계산한다면 통계의 일관성을 학보 할 수 있다. 그런데 공무원 수의 경우 1979

년-2013년까지 자료가 있으나 이기간 동안 414천명에서 615천명으로 공무원 수의

변동이 전체 임금근로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조직대상 근로자수(임금근로자-공무) 대신 임금근로자수를 분모로 하여 노동조합조

직률을 계산하여 이용하도록 하겠다.

1999년 이후 조직대상근로자수를 분모로 한 경우와, 임금근로자수를 분모로 한

경우 노동조합조직률을 구해서 비교해보면 오차가 0.1%에서 0.5%내외로 근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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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 > 통계청 자료와 노동조합조직률 비교

주: UnionR: 통계청의 노동조합 조직률
    UnionR1: 통계의 일관성 유지하여 산출한 노동조합조직률

<그림 13> 노동조합 조직률 비교

출처: 통계청, 직접 산출

<그림13> 의 UnionR은 통계청에 발표된 자료(1980년부터 존재)이며, UnionR1은

노동조합 조직률을 위에서 언급한 방법으로 일관성 있게 계산한 결과이다. 1980년

부터 1987년까지 두 자료의 갭이 큰 이유는 통계청 자료가 1988년부터 상시고용자

에서 (상시고용자+일용근로자)로 조직대상근로자수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⑨ 신자유주의 더미

신자유주의정책이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 나머지 기간을 0으로 하는

더미변수를 사용하겠다. 15)

15) 신자유주의의 영향 외에 정권교체가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했으나 본 분석에

서 사용하는 지니계수가 1963년부터 2007년까지라서 두 변수가 완전히 일치하여 각각의 효과를 분

석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추후에 통계청 시계열이 장기로 확보된다면 두 변수의 구분이 가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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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 Variable Definition
변수 변수 설명 정의 자료 출처 
GDP
GDP2

1인당 GDP(원) ln(GDP/pop) 통계청 국민계정 통합

OLD 노년 부양비 고령인구/생산가능인구(%)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MidSt
중등학력인구   

비율
중등학령인구ⅹ중등학교취학

률/학령인구(%)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World Bank
Unem

p
실업률 실업자/경제활동인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EmpD 일용직 비율 일용직근로자수/임금근로자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EmpT
비상용근로자   

비율
(일용+임시직근로자수)/임금

근로자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XMY 무역의존도
수출입액/국민총소득(GNI)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

템

FDI
해외직접투자

비율
FDI/GDP(%) (USD기준)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
템

World Bank

TaxR 조세부담률 총 조세액/GDP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CPI
소비자물가지수 

등락률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Union
R

노동조합조직률
노동조합가입자수/임금근로자

수
통계청

NeoL
D

신자유주의 더미
1998-2007년까지 1, 

그 외 0

<표6> Descriptive Statistics
변수 변수의 수 평균 분산 최소값 최대값
GDP 51 14.46348 2.284532 9.816079 17.16334

OLD 51 8.515679 3.364269 5.590956 16.71933

MidSt 43 16.38936 3.292295 8.304442 20.75586

Unemp 51 3.976471 1.474122 2 8.1

EmpD 51 9.640031 1.261814 6.343254 12.73304

EmpT 25 29.28757 2.516965 25.53291 33.01457

XMY 51 65.67647 21.17506 20.2 113.5

FDI 50 0.887414 0.760352 0.019475 3.490041

TaxR 50 15.90885 2.740261 7.140301 19.6476

CPI 49 8.040007 6.763647 0.812286 28.70022

UnionR 48 13.0108 2.353074 9.417541 18.5988

<표5>는 분석 모델에 사용되는 변수의 정의를 표로 간단히 정리한 것이며, <표

6>에서는 변수의 기초통계량을 제시하고 있다.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신자유주의의 영향만을 분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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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결과

지니계수가 경제성장 및, 실업률, 고령화 등과 같은 경제변수에 의해 어떤 영향

을 받는가를 통상회귀자승법(OLS)으로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7>에 정리되어

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경제성장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1인당

GDP는 유의하게 양수이며, 1인당 GDP의 제곱 항은 모두 유의미하게 음수를 띈다.

장기적인 시계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소득재분배의 관계를 보았을 때

Kuznets의 역 U가 가설이 우리나라에도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Model 3의 회귀계수 값을 바탕으로 1인당 GDP와 지니계수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를 도출해보면 <그림 15>와 같다. 16)

1인당 GDP의 평균값인 14.46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소득 증가에 따라 소득 불균

형이 완화되는 구간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uznets의 가설이 설명하는

경제 성장으로 인한 소득불평등이 완화되는 현상은 1970년대 이후 급격하게 경제성

장을 하면서 불평등이 증가하다가 80년대 이후 불평등이 완화되고 있는 현상과 일

치한다. 그러나 최근에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균등이 확대되고 있

는 부분에 대해서는 1인당 GDP로 대변되는 경제성장만으로는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고령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게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즉,

생산가능인구 대비 고령(65세 이상)인구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지니계수가 증가하여

소득불균등이 심화됨을 의미한다. 이는 고령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실증분석과 동일한 결과이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생산가능인구의 수가 줄

고, 상대적으로 소득격차가 큰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므로 인해 전체의 소득불

균형이 심화된다.(원종학, 성명재 2007)

<그림 15> 1인당 GDP와 지니계수 

16) OLD, Unemp 등의 변수는 변수의 평균값을 계수에 넣어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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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실업률은 소득불균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업률이 증가

할 경우 저임금, 저숙련 노동자일수록 실직할 위험이 커지며 이로 인한 소득의 계

층간 격차가 커진다는 Budd와 Whiteman(1978)의 분석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넷째, 교육수준은 소득분배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부분이 유의

하지 않았고, 부호도 일관되게 나오지 않았다. 이는 인적자본의 형성 또는 교육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해석 할 수도 있지만, 변수가 교육수준을 반영하

기에 적정하지 않았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적자본형성을 대변하

는 변수로 중등교육을 받은 학생의 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중

등교육 취학률은 이미 1985년도에 90%를 넘어섰고 거의 100%에 가까워서 교육수

준의 변화를 반영하는 변수로 사용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인적 자본

및 교육수준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에서 중등학생비율 외에도

GDP대비 공교육지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데이

터의 시계가 짧아(1998-2012년) 분석할 수 없었다.

다섯째, 경제 개방 및 세계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무역개방과

자본개방이 서로 상이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GNI 대비 수출입총액(대외

의존도)으로 대변되는 무역 자유도는 지니계수를 감소시켜 소득불균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고, 해외직접투자의 증가는 지니계수를 증가시키고 소득불균등을 심화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역개방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에서 스톨퍼-사무엘

슨 정리가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해외직접투자가 소득불균형을

악화시킨다는 Sato and Fukushige(2009)와 Feenstra and Hanson(1997)의 연구 결

과와 일치한다.

고용안전성과 관련해서 일용직비율의 증가는 소득분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안전성은 일용직 외에 임시직을 포함한 비상용근

로자의 비율로 측정하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이나, 데이터의 한계 상 일용직비율로

분석을 하여서 고용의 안정성에 따른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용의 안정성이 취약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시작된 1998

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시계를 짧게 해서 분석할 경우 고용안전

성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가 소득불균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조세부담률이 지니계수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조세부담률이 증가하면 지니계수가 증가하여 소득분배가

오히려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의 경우 누진적이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지만 소비세의 경우 모든 소득계층에 동일한 세율로 부과되기 때문에 역

진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간접세의 비중이 높고, 소득세비중이 낮아 조세부과로

인한 소득재분배 기능 약하고, 그로 인해 조세부담률이 증가하는 경우 지니계수가

증가하여 소득 불균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지니계수가 감소하고 소득불균등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부호가 음(-)으로 일정하게 나왔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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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해서 산출한 지니계수와 
소득불균등의 결정요인 (OLS)

변수 Model 1 Model2 Model3 Model4 Model5 Model6

 
GDP 0.1149 0.3961 0.5799 0.5489 0.5190 0.5022

 
(3.28) (8.76) (6.46) (5.19) (4.96) (5.23)

 
-0.0043 -0.0145 -0.0215 -0.0204 -0.0195 -0.0188

 
(-3.17) (-8.8) (-6.36) (-5.16) (-5.02) (-5.21)

 
OLD 0.0135 0.0265 0.0373 0.0356 0.0341 0.0324

 
(3.77) (8.98) (6.68) (5.55) (5.39) (5.34)

 
Unemp 0.0101 0.0058 0.0053 0.0055 0.0043 0.0044

 
(3.73) (2.98) (1.96) (1.98) (1.53) (1.61)

 
MidSt -0.0014 0.0012 0.0017 0.0026 0.0005

 
(-0.99) (0.71) (0.86) (1.31) (0.21)

 
XMY -0.0009 -0.0007 -0.0007 -0.0006

 
(-1.86) (-1.28) (-1.31) (-1.09)

 
FDI 0.0111 0.0093 0.0132 0.0111

 
(2.42) (1.63) (2.18) (1.87)

 
EmpD 0.0023 0.0025  

Blinder 와 Esaki(1978)가 1947-1974년의 미국자료로 회귀분석을 한 결과 인플레이

션율이 소득불평등을 감소시켰다는 분석과 일치한다.

신자유주의 정책 및 노동조합 조직률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분석의 기본이 되는 Model3에서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해 보았다. 신자유주의 정책

이 소득불균등에 미치는 효과를 신자유주의 더미를 넣어 분석한 결과 대체로 유의

하며 신자유주의 정책이 소득 불균형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자

유주의 변수를 넣을 경우 실업률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

으로 나오는데 신자유주의 정책이 실시된 1998년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으로

인해 실업률이 급증하는 등 두 변수가 상관관계가 높고 서로의 대리변수(proxy)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변수가 독립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노동조합조직률의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소득불균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

석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조합조

직률이 미국과는 달리 1963년부터 현재까지 큰 변동이 없어서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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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7) (0.62)  
TAXR 0.0048 0.0051

 
(1.59) (1.73)

 
CPI -0.0005

 
(-1.3)

 
Constant -0.5800 -2.5536 -3.7981 -3.6151 -3.4467 -3.2958

 
(2.37) (-8.04 ) (-6.18) (-5.18) (-5.01) (-5.03)

0.4762 0.7998 0.8245 0.8204 0.8297 0.8375

( ) 안의 값은 t-value이다. 

<표7> 

변수 Model7 Model8 Model9 Model10 Model11 Model12

GDP 0.5470 0.5049 0.4879 0.4872 0.4509 0.4212

(6.06) (5.72) (5.18) (4.51) (4.32) (3.74)

-0.0204 -0.0192 -0.0185 -0.0184 -0.0173 -0.0161

(-6.05) (-5.88) (-5.24) (-4.66) (-4.57) (-3.91)

OLD 0.0310 0.0277 0.0272 0.0293 0.0263 0.0254

(4.53) (4.14) (3.97) (4.17) (3.83) (3.61)

Unemp 0.0017 -0.0007 0.0001 0.0022 -0.0001 0.0009

(0.47) (-0.18) (0.03) (0.6) (-0.04) (0.24)

MidSt 0.0030 0.0045 0.0034 0.0046 0.0059 0.0046

(1.47) (2.16) (1.19) (1.78) (2.33) (1.5)

XMY -0.0008 -0.0008 -0.0007 -0.0008 -0.0008 -0.0006

(-1.84) (-1.95) (-1.37) (-1.62) (-1.72) (-1.06)

FDI 0.0078 0.0119 0.0105 0.0071 0.0112 0.0092

(1.57) (2.32) (1.80) (1.42) (2.16) (1.55)

NeoLD 0.0348 0.0428 0.0371 0.0412 0.0486 0.0417

(1.54) (1.97) (1.53) (1.76) (2.15) (1.7)

UnionR 0.0019 0.0018 0.0020

(1.01) (0.97) (1.08)

TAXR 0.0058 0.0058 0.0056 0.0057

(2.02) (2.00) (1.97) (1.96)

CPI -0.0003 -0.0003

(-0.57) (-0.74)



- 116 -

Constant -3.5213 -3.2625 -3.1514 -3.1385 -2.9165 -2.7237

(-5.62) (-5.36) (-4.88) (-4.28) (-4.13) ()

0.8325 0.8491 0.8452 0.8326 0.8487 0.8461

( ) 안의 값은 t-value이다.

<표8> 통계청자료를 이용한 소득불균형결정 요인(OLS)
GDP   OLD Unemp EmpT Midst XMY FDI Const

0.0609 -0.0031 0.0086 0.0061 0.0028 0.0001 -0.0002 0.0189 -0.4879
(0.09) (-0.14) (1.4) (4.01) (3.49) (0.05) (-0.87) (3.36) (-0.09)

( )안은 t-value이다.

최근에 소득분배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짧은 시계열이기는 하지만

1990년부터 발표되고 있는 지니계수를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8>에 정

리되어 있다. 단기적인 시계이긴 하지만 이 경우 비정규직(비상용근로자)이 소득분

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 할 수 있다. 단기적인 요인분석에서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실업률, 비정규직비율 및 해외직접투자액이 증가하는 경

우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 결론

한국의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을 분석해본 결과 고령화와 자본시장개방

으로 인한 해외직접투자의 증가와 신자유주의 정책이 유의미하다고 분석되었다. 우

리나라의 고령화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2050년이 되면 생산가능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율이 70%를 넘어갈 것으로 예측되는바 고령화가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분석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고령화로 인해서 소득균형의 증가는

사회 및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바 사회안전망 구축 등 소득 불균형을 완

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역개방도의 증가가 소득불균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수출중심의 경제성장은 해온 우리나라는 무역개방도

가 매우 높으며, 수출에 따른 경제성장이 소득불균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해

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는 경우 소득불균형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자본시장의 개방으로 선진국 자본이 유입될 때 고숙련

노동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소득불평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세부

담률 및 , 무역개방도의 증가는 소득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의 조세체계가 개인소득세의 비중이 낮고 역진적인 간접세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조세부담의 소득재분배효과가 미미하며, 오히려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는 것으

로 해석 된다. 이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조세부담의 체계의 개편에 대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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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점을 제공한다.

지금까지의 분석은 1960년대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장기적인 시계에서 한국의

소득불균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자료의

한계상 노동조합의 효과나 비정규직 증가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는 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추후에 통계의 시계열 자료가 확보되는 경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를 추가적으로 진행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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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전적 자유주의: 하이에크와 롤즈의 비판적 종합?1)

조 필 규(한밭대) · 황 재 홍(목원대)

-국문초록-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를 통합하려는 자유

주의 최근 조류이다. 이들은 고전적 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자유가 기본적

자유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고전적 자유주의와 달리 경제적 자유를 평

등주의적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도덕적 정당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신고전적 자

유주의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사회정의를 수용하면서도, 이는 시장을 통해서 가

장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신고전적 자유주의

의 시도가 과연 롤즈의 정의이론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이들

의 주장과 달리 신고전적 자유주의가 지향하는 정책과 제도는 사실상 자유지상주의

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비판 역시 가능하다.

핵심어: 신고전적 자유주의, 경제적 자유, 사회정의

1) 본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 

2013S1A3A2053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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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통적으로 고전적 자유주의(classical liberalism)는 경제적 자유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지만 사회정의(social justce)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준다. 반대로

평등주의적 자유주의(egalitarian liberalism)는 경제적 자유 중 극히 일부만을 기본

적 자유로 인정하는 대신 사회정의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주장한다. 이

에 대해서 최근 토마시(J. Tomasi), 니켈(J. Nickel) 등은 고전적 자유주의의 경제적

자유에 대한 주장을 수용하는 한편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사회정의에 대한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양자가 결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책임 있는

삶의 주체(responsible self-authorship)로서의 시민들의 도덕적 역량의 충분한 계발

과 행사라는 관점에서 경제적 자유와 사회정의는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이다.

자유주의 전통 내의 이러한 비교적 새로운 흐름은 신고전적 자유주의(neoclassical

liberalism)라 불리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경제적 자유와 사회정의에 대한 신고전적 자유주의의 주장을

검토하는 한편 이에 대한 비판을 소개하는 것이다. 서론에 이어 제2장은 경제적 자

유에 대한 고전적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제3장

에서는 신고전적 자유주의의 주장들을 검토한다. 먼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소위

경제적 예외주의에 대한 신고전적 자유주의의 비판을 살펴본 후, 이어서 신고전적

자유주의가 사회정의라는 개념을 수용하면서도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와는 어떻게 구

별되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신고전적 자유주의가 지향하는 정책과 제도상의 함의

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제4장은 신고전적 자유주의에 대해서 제기될 수 있는 몇 가

지 비판을 소개한 후, 제5장에서는 경제민주화와 경제적 자유와의 관계를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은 전체 논의를 요약하고 있다.

2. 경제적 자유: 고전적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대부분의 자유주의는 어떤 권리와 자유가 다른 권리와 자유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한다. 그러한 권리는, 예컨대 정치적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

유, 그리고 사상의 자유 등과 같이 헌법으로 보장되고 정치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기본권을 구성한다. 그러나 고전적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간에는 어떠한

권리가 기본권으로 정의되어야 하는 데에 이견을 보여준다. 대표적인 것이 경제적

자유에 대한 입장이다.

자유는 흔히 권리 관계를 내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적 자유는 일종의 청구

권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때 권리 보유자는 어떤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행동

하지 않을 의무를 갖는다. 이러한 경제적 자유는 크게 독립적인 경제 활동에 대한

권리와 자산 소유에 대한 권리를 수반한다. 이때 전자는 “자신이 선택하거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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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건하에서 자신이 선택하거나 수용한 생산적 활동에 자신의 노동력과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Nickel, 2000)”, 즉 노동의 자유를 의미한다. 그리고 후자는 개

인적 목적은 물론이고 생산적인 목적을 위해 자산을 획득, 보유하고 사용할 수 있

는 권리, 즉 소유의 자유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판매를 위해 생산하고, 이를 거래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개인적, 생산적 목적을 위해 저축 혹은 투자할 수 있는 자유

가 포함된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유도 이 범주에 속한다.

아담 스미스(A. Smith), 흄(D. Hume), 하이에크(F. A. Hayek) 등으로 대표되는

고전적 자유주의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제적 자유를 다른 기본적 자유와 마찬가지

로 강력한 정치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자유로 간주한다. 고전적 자유주의

에서 자유는 흔히 소극적 자유(negative liberty)로 불린다. 이에 따르면, 자유는 강

제의 부재로서의 자유, 즉 개인이 다른 어떤 사람으로부터 강제되지 않는 상태로서

의 자유를 의미한다. 만일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홉스의 전쟁상태(Hobbesian warfare)로 귀결된다. 따라서 자유

로운 개인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간섭과 강제, 즉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한이 불가피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

도 개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최소한의 자유 영역은 보장되어야 하

며, 개인은 그 범위 안에서만큼은 타인으로부터 강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어야만 한다.

자유주의에서 그러한 영역이 바로 기본권을 구성하며, 이는 헌법으로 보호되어야

만 한다. 이때 경제적 자유, 특히 사유재산권이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정의하는 기본

권의 핵심이다.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이는 인간 본성을 보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

건으로 간주된다. 즉 고전적 자유주의에서는 인간 본성에 대한 선험적인 전제로부

터 그 본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기본권이 연역되고 있다.

반면 노직(R. Nozick)으로 대표되는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에서2) 자유는

그 자체로 좋은 것, 즉 본질적 선(intrinsic good)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기원을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유가 어떤 존재의 기원을 갖거나 또는 자유가 다른 목적을 위

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면, 이는 자유에 선행하는 다른 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

며, 따라서 자유는 본질적 선이라는 개념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가 가치

를 갖는 것은 그것이 다른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어서가 아니라 그 자체

가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나아가 자유지상주의는 모든 권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권이며, 다른 권리는 재산권의 표현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면, 신체의 자유 역

시 자기소유(self-ownership)라는 소유권의 한 가지 경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

라서 자유지상주의에 따르면, 소유권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국가 권력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며, 국가는 오직 시민들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는 이들 권리에 의해서 제약된다.

2) 토마시는 자유지상주의를 고전적 자유주의의 하위 분파로 분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도 토마시의 분류를 따

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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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서 하이에크의 자유주의가 갖는 한 가지 특징은 그가 자유의 필요성을

불확실성과 구조적 무지, 즉 인간 이성의 한계로부터 도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

이에크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강제를 받지 않을 자유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그 자신보다 더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만약 어

떤 누군가가, 예를 들어 중앙의 어떤 계획자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알

고 있어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할 수 있다면 이는 그 개인을 나쁜 상태

로 몰아넣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복잡한 사회에서는 개인의 지식은 극

히 제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는 그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 타인의 개입은 필연적으로 그 개인에게 의사결

정이 위임되어 있는 경우보다 더 나쁜 상태로 이끌게 될 것이다. 이처럼 하이에크

는 자유의 문제를 지식의 활용문제와 밀접히 연관시키면서 자유를 구조적 무지에

대처하기 위한 필연적인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이에크의 자

유주의는 도구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대표적인 자유주의자인 밀(J. S. Mill)은 경제적 자유를 다른 기본적인 자유

와 다르게 간주하고 있다. 노동과 소유의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의 의사결정은 그들

의 삶에서 자유와 어떤 본질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다. 경제 법률들이 재화의 생산

을 지배하는 반면 그 재화들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는 집단적 선택과 통제에 의존한

다. 경제적 활동은 자유의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과 소유에 대한 권리는 효용

의 요건에 의해서 정의된다. 경제적 자유에 대한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입장은 이

러한 관점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롤즈(J. Rawls) 등으로 대표되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비교

할 때 기본권을 다소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다. 롤즈에 따르면, 기본적인 자유는 자

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도덕적 역량(moral power)을 계발하고 행사하는 데에 필요

한 자유를 일컫는다. 다시 말해서 개인들에게 어떤 자유가 존재하지 않을 때, 개인

들이 자신들의 도덕적 역량을 충분히 계발하고 행사할 수 없다면, 이들 자유가 기

본적인 자유가 된다. 여기에서 롤즈가 말하는 도덕적 역량은 두 가지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정의관에 대한 역량, 즉 사회적 협조의 공정한 조건을 상술하는 정치적

정의 원리를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두 번째는 선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와 관련하여 롤즈는 두 가지 ‘근본적 경우(fundamental cases)’를 언급하고 있

다. 각 경우는 도덕적 역량 각각에 관련된다. 첫 번째 경우는 정의관과 관련하여 정

의 원리를 사회적 기본 구조와 정책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 경우에 사상의

자유, 평등한 정치적 자유 등이 공적 이성(public reason)의 자유로운 활용을 위해

요구된다. 두 번째 경우는 선의 개념에 대한 능력과 관련하여 그러한 개념을 형성

하고 합리적으로 추구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실천 이성(practical reason)에 대한 능

력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된다. 시민들의 실천 이성 행사를 위해서는 양심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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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즈는 여기에 한 가지를 추가하는데, 두 가지 도덕적 역량의 계발과 행사에 필

요한 자유, 즉 위 두 가지 근본적 경우에서 요구되는 기본적 자유의 전제조건으로

서 필요한 자유 역시 기본적 자유가 된다. 여기에는 신체의 자유, 그리고 직업 선택

의 자유와 개인적인 자산(personal property) 소유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결국 롤즈

가 말하는 기본적 자유의 역할은 시민들의 두 가지 도덕적 역량을 보호하는 것이

다. 즉 기본적 자유는 시민들이 도덕적 역량을 계발하고 행사하는 데에 본질적인

사회적 조건을 창출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자유들 중에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이 기본적인 자유를 구성한다

는 데에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간에는 의견이 일치한다. 그러

나 두 자유주의 간에 결정적인 차이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관점이다. 고전적 자유

주의가 경제적 자유를 인간의 기본적 자유로 간주하는 데에 비해서 평등주의적 자

유주의는 경제적 자유 중 극히 제한적인, 즉 직업 선택의 자유와 개인적인 자산 소

유의 자유만을 기본적인 자유로 인정한다. 즉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는 위 두 가지의

경제적 자유를 제외한 다른 경제적 자유는 개인들이 도덕적 역량의 계발과 행사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소위 경제적 예외주의(economic exeptionalism)

를 주장한다.

그러나 롤즈는 왜 다른 경제적 자유는 기본적 자유가 될 수 없는지, 다시 말해서

왜 다른 경제적 자유는 시민들의 도덕적 역량의 계발과 행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다음에서 살펴볼 경제적 예외주의에 대

한 신고전적 자유주의의 비판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평등주

의적 자유주의는 민주적 사회와 시민이라는 이상으로부터 좁은 범위의 경제적 자유

만을 기본적 자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책임 있는 삶의 주체로서의 시민들

이 자신들의 도덕적 역량을 충분히 계발하고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오히려 광범

위한 경제적 자유가 기본권으로 인정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3. 신고전적 자유주의

1) 경제적 예외주의 비판

소극적 자유는 강제의 부재이다. 그러나 모든 자유가 기본적 자유가 아니라는 것

은 모든 강제가 항상 부당하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유주의에게 중요

한 것은 강제가 도덕적으로 정당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로크

(J. Locke) 이후 자유주의는 강제를 정당화함에 있어서 동의(consent) 혹은 정당화

가능성(justifiability)이라는 개념에 중요성을 부여했다. 강제가 그것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승인할 수 있는 원칙을 기반으로 사용될 때에만 그 강제는 정당성을

갖는다는 것이 자유주의적 정당성의 원칙이다. 롤즈에 따르면, 정당한 정치적 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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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헌법이 필요한데, 이때 그 헌법의 요체를 이성적이고 합리적 주체로서의 모든

시민들이 자신들의 공통의 이성이라는 관점에서 승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러한 민주적 정당성 원리가 어떠한 조건에서 만족될 수 있는가하는 것이

다.

토마시에 따르면, 사람들이 정치적 규칙 체계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규

칙 체계를 평가할 수 있어야만 한다. 또한 정치적 규칙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민

들은 도덕적 역량이라는 판단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만 한다. 책임 있는 삶의 주체

로서(self-authorship) 시민들은 자신들의 앞에 있는 삶의 대안들에 대한 현실적은

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평가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삶의 과정을 추구할 수 있

다고 이해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능력이 없다면, 시민들은 사회에서 자신들에게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믿는 것을 평가할 수 없다. 또 다른 도덕적 역량은

시민들이 자신들의 동료를 자기와 마찬가지의 책임 있는 삶의 주체로서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하는 능력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할 수 있어야만 그들은 사회적 행위

규칙을 준수할 수 있다. 사람들에게 사회의 행위규칙을 승인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은 이러한 두 가지 도덕적 역량을3) 자유롭게 계발하고 행사할 수 있어야만 한

다(Tomasi, 2012b).

이처럼, 신고전적 자유주의에 따르면, 기본적 자유는 민주적 정당성의 요건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자유는 어떠한 자유주의 체계에서도 특별한 위상을 갖는다. 즉 기

본적 자유의 보호는 다른 어떠한 사회적 목표에 우선한다. 그러나 기본적인 자유가

다른 사회적 목표보다 우선되는 정도에 있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평등

주의적 자유주의 전통에서 하나의 기본적 자유는 다른 기본적 자유에 대한 더 심각

한 제한을 막기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

기본적 자유에 부여된 이러한 우선성은 중요한 제도적 함의를 갖는다. 기본적 자

유가 정치적 정당성의 요건이기 때문에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는 기본적 자유는 헌법

내에 뿌리박고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기본적 자유는 민주적 권위의 정당성을

위한 전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입법 행위는 부당하다. 사회

적 목적은 헌법 내에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위배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추구되어야만 한다.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사적인 경제적 자유 역시 도덕적으

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신고전적 자유주의가 광범위한 경제적 자유 역시 기본권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

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전적 자유주의가 사적 소유를 정당화

하는 방식은 고전적 자유주의와는 다르다.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경제적 자유가 도

구주의적, 혹은 결과주의적 관점에서 정당화되고 있는 반면에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도덕적 정당화를 시도하고 있다.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롤즈

3) 토마시는 두 가지 도덕적 역량을 롤즈가 말하는 것과는 다소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이는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를 낳는다. 이에 대해서는 제4절에서 구체적으로 상술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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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말하는 시민들의 도덕적 역량을 계발과 행사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경제적 자유

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경제적 자유는 기본적인 자유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지 직업 선택의 자유나 개인적인 자산 소유권 이상의 광범위한 경제적 자유가 인

정될 때에만 시민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 있는 주체로서 도덕적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결국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인정하는 경제적 자유를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도덕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신고전적 자유주의가 책임 있는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한 경제적 자유의 중

요성을 강조한다는 것이 반드시 사적 소유나 다른 경제적 자유에 대한 고전적 자유

주의의 도구주의적 논리가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이에크의 주장처럼

경제적 자유는 분산된 지식이 생산적 목적을 위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한다. 경제적 자유는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강제적이거나 집단적인 과정에 의

존하지 않고서도 평화롭게 조정될 수 있게끔 해준다. 재산권은 정치권력이 부패하

거나 억압적인, 혹은 무책임한 남용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또

한 경제적 자유를 막는 것은 기본적인 자유로 인정되고 있는 다른 많은 자유들의

중요한 측면을 실질적으로 제약한다는 의미에서 경제적 자유는 많은 다른 기본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는

도덕적으로 정당하며, 경제적 자유는 민주적 정당성의 요건이라고 주장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에서 기본적 자유는 시민들이 도덕적

역량을 계발하고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자유들이다. 이에 따라 노동의 자유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만을, 그리고 소유의 자유에서는 개인적인 자산 소유의 자유만이

기본적인 자유로 인정되고, 그 외의 경제적 자유들은 기본적 자유에서 배제된다. 이

에 대해서 토마시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가 경제적 예외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

용하는 도덕적 추론은 왜 다른 경제적 자유들은 기본적 자유가 될 수 없는지를 설

명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나아가 그는 경제적 예외주의의 근거들은 오히려 경제적

자유가 더 폭 넓게 기본적 자유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에서 기본적 자유로 인정하고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예

로 들어 보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는 사회에서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

서 국가가 시민들을 필요한 부문으로 자의적으로 할당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조직된 사회는 시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책임 있는 삶의 주체로 존중받는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사람들은 자신의 삶 중에서 많은 시간을 직업적 활동에 종사한다.

자신이 선택한 직업은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Tomasi,

2012a). 즉 직업의 선택은 곧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표현인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직업 선택의 자유가 기본권으로 인정된다면, 왜 다른 노동의 자유

는 기본적 자유에서 배제되어야만 하는지가 모호해진다는 것이 신고전적 자유주의

의 문제제기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노동의 자유란 자신이 선택하거나 수용한

조건하에서 자신이 선택하거나 수용한 생산적 활동에 자신의 신체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따라서, 토마시에 따르면, 기본권으로서의 직업 선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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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가 개인의 도덕적 역량의 계발과 행사에 본질적인 것이라면, 자신의 노동력을

거래하거나 기부하는 자유 역시 동일한 이유 때문에 마찬가지로 본질적이어야 한다

(Tomasi, 2012b). 개인의 정체성은 자신이 어떠한 직업을 추구하는가뿐만 아니라

작업장에서의 경험에 의해서 정의된다. 이러한 작업장에서의 경험과 관련된 개인들

의 의사결정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결국 자신의 삶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의 개인

들의 능력을 훼손한다(Tomasi, 2012a). 즉 노동의 자유가 더 폭 넓게 인정되지 않

는다면, 시민들은 더 이상 자신의 삶에서 책임 있는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들에게 일상적으로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그들 자

신의 손에 있어야만 한다고 토마시는 주장한다. 그러한 의사결정권이 부정되는 조

건하에서는 시민들의 평가적 지평은 협소해질 수밖에 없다. 설사 사람들이 자신들

의 자유에 대한 그러한 제약을 묵인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사회의 규칙을 승인할

수 있는 도덕적 역량을 갖지 못한다(Tomasi, 2012b). 따라서 토마시의 결론은 생산

에서의 노동의 자유는 시민들이 자신의 삶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자신들의 도덕적

역량을 계발하고 행사하도록 하는 데에 본질적이라는 것이다.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동일한 논리를 소유의 자유에도 적용한다(Tomasi, 2012b).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적인 자산 소유만을 기본적인 자유로 인정한다. 여

기에서 개인적인 자산이란 일상적인 소비재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한 개인적인 자

산에 대한 소유권은 그들 자산은 결코 누구도 자신들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다는 의

미에서 개인들에게 안전을 보장한다. 이로부터 개인들은 타인의 지배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적 자산소유는 자신의 정체성의 표현이기도 하다.

신고전적 자유주의에 따르면, 생산적 자산의 소유에 대한 권리 역시 동일한 특징

을 갖는다. 예컨대 주식이나 채권 등의 형태로 저축된 생산적 자산은 개인과 가족

들에게 독립적 주체로 생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안전을 제공한

다. 생산적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단지 기업가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한

권리는 통상적인 근로 계층 사람들을 국가 권력에 대한 강제적 의존으로부터 자유

롭게 해준다. 생산적 자산에 대한 소유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스스로를 위한 경제적 선택을 함으로써 자립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

적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제공하는 독립과 안전은 단지 일부 계층들만의 특권이 아

니다. 그러한 소유권이 인정되는 사회에서 그러한 편익은 시민들의 공통의 경험이

다.

또한 신고전적 자유주의에 따르면, 생산적 자산의 소유는 단지 사람들이 개인적

인 부를 축적하는 것 이상으로 시민들의 자립적 삶의 형성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산적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사회는 시민들이 장기적

인 경제적 계획을 세우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장기적인 계획을 위해서는 사람들

이 현재의 자신과 미래의 자신 모습을 비교하고 성찰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는 사

람들이 현재와 미래의 자신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는 것을 필요로 한다. 롤즈의 표

현처럼, 시민들은 자신들의 목표와 열망을 평가할 수 있는 주체로 존중받아야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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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본적인 가치를 평가하고, 그러한 평가의 관

점에서 그들 자신의 삶의 과정을 설계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개인들에게 경제적 의사결정권과 소유권이 보장되어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신고전

적 자유주의는 개인들이 자신의 삶의 경제적 측면에 대해서 행동하고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책임 있는 삶의 주체들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보호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가 기본적 자유로서의 경제

적 자유를 너무 협소하게 규정하였다고 비판한다. 이에 따르면, 평등주의적 자유주

의는 경제적 자유가 시민들의 도덕적 역량의 계발과 행사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를 기본적인 자유로 폭 넓게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과연 사적

재산권이 다른 자유와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평등주의

적 자유주의의 경제적 예외주의는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

이로부터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가 폭넓게 기본적 자유로 인정되어야

만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자신을 위한 장기적인 경제적 계획을

부정하거나 제약하는 사회는 시민들이 책임 있고 독립적인 주체가 될 수 있는 역량

을 훼손시킨다.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고용조건을 협상하거나 생산적 자산 소유를

사회적 편의에 대한 계산하에 두는 자유를 제한하는 사회는 시민들의 도덕적 역량

의 계발과 행사를 저해한다. 개인들이 어떠한 조건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노

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할 수 없다면, 그들은 자존감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은퇴 이후를 위해서 어느 정도를 저축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다

양한 형태의 노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최저 임금이 수용가능한지를 스스로 결정

할 수 없고, 어떠한 의료보장을 받을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면, 그들은 존

중받는다고 생각하기 힘들 것이다.

이처럼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시민의 자아존중에

대한 기본적인 자유주의적 관심에 저촉된다고 주장한다. 롤즈에 따르면, 자아존중에

는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 하나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생각이고, 또 하나는 자신

의 의도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이다. 이와 관련해서 평등주

의적 자유주의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적 수단이 주어져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단지 물질적 수단

의 보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람들이 스스로의 삶을 설계할 수 있지 않다면,

자아존중은 약화될 것이다. 따라서 롤즈의 원초적 입장에 있는 당사자들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고 있기를 원한다. 일반적

으로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기 삶의 주체로 간주하는 데에 근본적인 관심을 갖고 있

다.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가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이해를 보호한다고

주장한다.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시민들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존중이 종교, 결사, 사상의

자유에 대한 인정을 필요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에 대한 존중은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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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인정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적 정당성 요건으로서, 그리고 모

든 시민 계층들의 자유와 독립성에 대한 존중을 위해서 폭 넒은 경제적 자유에 대

한 권리는 자유주의 시민의 기본권으로 인정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사적인 경제적 자유가 자유주의 시민들의 기본권 중의 하나이어야 한다는 주장

이 이러한 모든 권리가 모든 시민들이 책임 있는 삶의 주체가 되는 데에 동등하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적인 경제적 자유가 다른

삶의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소수의 자산 보유가들이 책임 있는 삶의 주체로

서 스스로를 계발하는 데에 더 핵심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 자유나 종

교의 자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종교의 자유도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중요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자유를 기본권으로 인정함에 있

어서 이들 권리를 전체 권리 체계의 구성요소로서 간주해야만 한다. 기본권은 시민

들이 좋은 삶에 대한 누군가의 견해에 순응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들의 삶에서 책임

있는 주체로서의 역량을 계발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요컨대 신고전적 자유주의의 결론은 정치적 자유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자신들

의 평가적 지평을 확장하기 위해는 사적인 경제적 자유가 보호되어야만 한다는 것

이다. 기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가장 적절한 상술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스스로

책임 있는 삶의 주체로서 계발하고 그들이 동료 시민들 역시 책임 있는 삶의 주체

로서 존중할 수 있는 조건을 상술해야만 한다. 신고전적 자유주의에 따르면, 사적인

경제적 자유는 시민들이 이러한 도덕적 역량을 계발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

다.

2) 사회정의와 시장민주주의

고전적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또 하나의 차이는 사회정의(social

justice)에 대한 입장이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사회정의라는 개념 자체를 강력히 거

부한다. 예컨대 하이에크에 따르면, 사회정의라는 개념은 주로 분배적 정의

(distributive justice)로 표현되는데, 이는 자생적인 사회질서에는 적용될 수 없는 개

념이라는 것이다. 정의라는 개념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그것은 개인의 행동과 관

련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자유로운 사회는 인간행동의 결과이지만 의도적인 결

과는 아니라는 점에서 자생적인 질서이고, 따라서 자생적 시장질서에서의 분배 결

과를 놓고 보수의 차이가 정의롭다거나 정의롭지 못하다거나 하는 방식으로는 유의

미한 평가를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인간 행동의 의도한 결과를 놓고서는 정의

에 대해서 말한 수 있지만 인간들이 의도적으로 야기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는 정

의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 그 결과는 의도한 것도, 예측한 것도 아니며 어느

누구에게도 그 전부가 알려져 있지 않은 무수히 많은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

이다.

반면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는 사회정의의 문제를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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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주의적 자유주의에 따르면, 사회정의는 제도평가의 궁극적인 기준이 된다. 정의

의 문제는 단지 개인의 행위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전체적인 사회적 결

과에도 적용되어야만 한다. 롤즈는 사회정의의 원칙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최대의 평등한 자유원칙으로서 이는 “각자는 타인의 자유와 양립 가능한 한

도 내에서 기본적 권리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 경제

적 불평등은 (a)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될 것으로 합당하게 기대되고, (b) 모든 사

람에게 개방된 직위/직책과 결부되도록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롤즈의

정의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평등을 전제하고 있으며, 불평등은 최소수혜자에

게 더 큰 이득이 될 수 있는 한에서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어떤 사회제도

가 그 편익이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집중되도록 설계되었다면, 해당 제도는 정

의롭지 못하다. 이에 따르면, 사회정의를 위해서는 단순히 시민들의 형식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 이상의 무엇인가가 요구된다. 사회의 기본구조에 대한 정당성은 시민

들이 실질적 자유를 누르면서 자유롭고 평등한 주체로 조우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

을 만드는 것이다. 사회의 기본 구조는 시민들에 대한 결과라는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때 사회정의는 사회제도를 평가하는 궁극적인 기준이 된다.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경제적 자유를 인정하는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사회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

다. 여기에서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다시 민주적 정당성을 언급한다. 강제에 대한 자

유주의적 원리에 따르면, 정치적 강제는 그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승인될

수 있는 원칙에 기초할 때에만 그 사용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정

치적 권위는 헌법에 기초하고 있어야만 하는데, 그러한 헌법은 모든 시민들의 승인

을 요체로 한다. 앞에서 지적 한 것처럼, 그러한 민주적 정당화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도덕적 역량을 전제로 한다.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에 따르면 기본권으로서

의 자유의 역할은 이러한 도덕적 역량을 보호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본적 자유를

규정하고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의 핵심이 된다. 따라서 사회정의란

시민들이 자신들의 도덕적 역량을 충분히 계발하고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사회안전망과 같은 사회 보장 프로그램은

책임 있는 삶의 주체로서 개인들이 도덕적 삶을 위해서 필수적이고, 국가는 시민들

의 도덕적 삶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가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물론 고전적 자유주의의 전통 안에서도 사회정의에 대한 요소들이 전혀 없다고

는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아담 스미스의 중상주의 비판은 근로 빈민에 대한 관심

에 기초하고 있으며, 국부는 단지 총생산물의 관점이 아닌 모든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라는 관점에서 측정되고 있다. 또한 고전적 자유주의가 일체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교육과 의료 등 기초적인 사회

보장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지원될 필요성을 인정한다. 다만 그 범위는 법률에 의해

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고전적 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의 중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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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때문에 고전적 자유주의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인

정은 다소 일관되지 못한 측면도 없지 않다.

이에 비해서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사회보장은 원칙적인 합리적 근거를 갖고 있

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책임 있는 삶의 주체로서의 시민들의 지위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극단적인 궁핍에서 벗어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하다. 국가는

시민들의 도덕적 지위를 보장할 수 있도록 기본권을 정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

흥미로운 것은 신고전적 자유주의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경제적 자

유에 대한 제약의 근거, 즉 시민들의 도덕적 역량을 보호할 필요성을 역으로 사회

정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다시 사

회정의를 실현하는 방법론상에서의 차이를 낳는다. 즉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사회정

의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주장과 달리, 시장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는 신고전적 자유주의의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와의 관계에 대

한 입장에서 잘 드러난다. 소극적 자유가 강제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반면, 적

극적 자유는 원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고전적 자

유주의는 소극적 자유를 지지한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자유는 단지 자유일 뿐,

이는 권력 혹은 능력과는 다르다. 적극적 자유는 사실 능력에 대한 문제이지 진정

한 자유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하이에크에 따르면, 적극적 자유라는 말을 용인

한다면, 이는 국가 권력이 시민들이 적극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한

을 갖는다는 점에서 이는 필연적으로 사회주의를 정당화할 수밖에 없게 된다. 반면

에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에 따르면, 소극적 자유만으로는 시민들의 실질적 자유가

달성될 수 없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은 이에

필요한 적절한 자원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

이에 대해서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달리 적극적 자유의 중요

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적극적 자유가 중요하다고 해도 그것을 실현하는 모든 방법

이 자동적으로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적극적 자유는 시장을 통해서, 즉 소극적 자유

를 보호함으로써 촉진될 수 있다.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시민들이 자유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는

데에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에 동의한다. 그러나 신고전적 자유주의가 적극적 자유

의 실현은 소극적 자유를 보호함으로써 촉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양자

는 차이를 보여준다. 경제적, 문화적, 과학적 성장에 힘입어 현대 사회의 대부분의

시민들은 과거 소수의 특권 계층보다도 더 많은 적극적 자유를 향유하고 있다. 신

고전적 자유주의에 따르면, 이는 국가가 법률적으로 적극적 자유를 보호했기 때문

이라기보다는 자생적인 시장 과정을 통해서 적극적 자유에 필요한 유인과 수단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적극적 자유가 반드시 소극적 자유를 대가로 하

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소극적 자유를 존중함으로써 촉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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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법률적 보장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

은 그러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정부가 어떤 사회

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원

하는 결과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또한 정부 관료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사

적인 목적으로 남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하이에크의 사회주의에 대한 반대

가 사회정의에 대한 반대와 동일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 이성의 한계를

인정한다면,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 항상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사회정의가 민주적 정당성의 요건으로서 도덕적

근거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향유하기 위한 물적 수단을

필요로 한다. 이때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그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시장 과정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적극적 자유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 반대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적극적 자유

를 촉진하는 최선의 방법은 소극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요컨대 시민들의 정

치적, 경제적 자유가 보장될 때 모든 시민들의 적극적 자유를 촉진하는 경제적, 문

화적 진보가 가능하며, 그 성과는 모든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이러한 통합을 토마시는 시장민주주

의(market democracy)로 부르고 있다. 즉 시장민주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경제

적 자유라는 개념과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사회정의라는 개념을 결합시키고 있다.

경제적 자유를 효율성이나 자기소유라는 원리에 기초하기보다는 시장민주주의는 민

주적 정당성의 요건으로 간주한다. 시민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삶을 지배하는 기본

적인 규칙을 승인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은 자신들의 도덕적 역량을 계발하고 행

사하는 데에 필요한 권리로서의 경제적 자유를 필요로 한다. 또한 책임 있는 삶의

주체라는 개념은 시장민주주의로 하여금 사회정의에 대한 개념을 수용하게 한다.

3) 신고전적 자유주의의 정책과 제도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로부터 경제적 자유를 받아들이고 평등주

의적 자유주의로부터 사회정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양자의 결합을 추구한다고 주장하

고 있다. 그러나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방식을 크게 사회민주적 방식과 시장민주적

방식으로 구분하고, 사회민주적 방식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에 의해 추구된 것인

반면,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시장민주적 방식을 옹호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현실 제도

의 설계에 있어서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

토마시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가 시민들의 경제생활에 대한 광범위한 정부 개입

을 옹호하는 제도적 편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는

적극적으로 시장 분배에 대한 수정을 가하여 사회정의의 요구에 부합하는 분배를

달성하려고 한다. 이는 시민들이 경제 영역에서 가질 수 있는 경제적 자유가 크지

않은 것이라고 믿고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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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역할이 있어야 시민들은 책임 있는 자율적 주체로서의 도덕적 역량을 발전시

킬 수 있다고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는 믿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고전적 자유주의는

정부 계획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였고 적극적인 정부의 분배 역할에 반대해왔다.

이런 점에서 제도적으로 시장민주주의적 접근은 고전적 자유주의에 가까워진다. 다

만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이러한 제도를 효율성, 효용, 자연권 등에 기초해서 옹호하

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자유가 책임 있는 자율적 주체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

보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임을 토마시는 강조한다. 일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들은

경제적 자유가 기본적 권리가 될 경우 경제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사회적 힘이 제

한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제적 자유를 기본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

제적 의사결정의 권한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관료들에게 넘어감과 동시에 개인의 경

제적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므로 이것이 경제 규제의 힘이 약화된다는 것보

다 더 중요한 문제임을 토마시는 강조하고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시장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책적 힘이 발휘되는 곳은 위험

물질 통제, 국방, 도로와 같은 진정한 공공재 공급과 관련된 분야이며, 단순한 규제

보다는 시장지향적 해법을 추구한다. 물론 시장민주주의 체제도 진정 도움이 필요

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것을 허용하고 기회균등을 위해

교육에 세금에 기초한 지원이 포함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 체

제와 다르게 학부모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바우처 제도를 선호하며, 국가에 의해 운

영되는 교육시스템보다는 민간-공공 파트너쉽 시스템을 선호한다.

시장민주주의는 시장이 잘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부를

필요로 한다. 재산권 정의, 계약 이행 뿐 아니라 금융업 등에서 나타나는 사기와 기

만을 막기 위한 경제적 모니터링, 통화정책의 책임 등을 인정한다. 그러나 정부의

활동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것에 한정되어야 하며 정부의

직접적 경제 활동 영역은 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령 일률적인 최소임금, 작업시

간 제한, 작업장 위생 규제 등에 대해 시장민주주의는 반대한다. 지속적으로 노동자

의 안전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노동시간/근로조건 등에 대한 규제는

시장민주주의 체계에서도 인정될 수 있으나, 이러한 규제가 포괄적으로 필요했던

시기는 산업화 초기 단계로 현대와 같은 후기산업사회에서는 시민과 근로자의 협상

력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온정주의적 개입은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

토마시의 주장이다.

시장민주주의가 경제적 자유를 강조하는 이유는 효율성, 효용 등 때문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율적 시민이라는 이상을 실현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제성장이 해독제’라는 언급에서 시장지향적인 제도를 옹호하는 이유에 효

율성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차등의 원리에 대한 토마시의

해석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토마시에 따르면, 차등의 원리는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를 구성

하는 다른 요소들과 함께 작동하는 것이지만 차등의 원리 단독으로는 불평등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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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대한 어떤 상한도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자유로운 시민은 부의 불평등 속에

서도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소득과 부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설령 부

의 축소를 가져온다고 해도 작업장과 생산자산의 민주적 통제의 경험에 특별히 가

중치를 부여하는 반성장주의적 성격의 사회민주적 접근과 달리, 시장민주적 접근은

최소수혜자의 개인적 부가 극대화되는 것을 추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민주적 체계는 차등의 원리를 만족시키기 위해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교육,

문화체험, 직업훈련, 의료 등에 대한 공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계급이 고착되어 다

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득과 유산에 대한 급격한 누진세, 생산수단

의 공공소유, 기업 간 경쟁 모니터링 등을 추진한다. 반면, 시장민주주의는 기초 소

득이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보장하지만 차등의 원리를 재분배의 원리로 보지 않

는다. 시장민주주의는 사적인 경제자유를 확대하고 정부의 역할을 제한하는 전략을

통해 최소수혜자의 조건을 개선시키는 것을 추구한다.

가난한 사람에게 혜택을 가장 많이 부여하는 시스템은 제품의 생산을 가장 잘

독려하는 시스템으로, 최소수혜자의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는 시장 시스템에 대한

공적인 확언은 상호성의 민주적 표현이라고 토마시는 주장하고 있다. 즉 시장민주

주의는 성장하는 시장 사회를 위한 조건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최소수혜자의 소득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최소수혜자의 소득도 증가하

므로 시장민주주의가 차등의 원리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사회민주주의적

체제가 경제성장을 저하시켜 최소수혜자의 소득을 극대화하지 못한다면, 공정으로

서의 정의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토마시는 주장하고 있다.

4. 신고전적 자유주의 비판

고전적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통합이라는 신고전적 자유주의 혹은

시장민주주의의 야심찬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몇 가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신고전적 자유주의가 경제적 자유를 정당화하는 방식이 과연 그들의 주

장대로 롤즈의 프레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롤즈에 있어 기본권

은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도덕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데 필요한 것으로

보았고, 모든 개인이 동일한 기본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정의의 제1원칙으로 삼

았다. 토마시 역시 책임 있는 삶의 주체로서의 도덕적 역량을 강조하며, 이 점에서

자신과 롤즈의 차이는 초점의 차이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롤즈의 초점이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의 지위(status)에 초점을 두었다면, 자신은 평등하고 자유롭게 무엇인

가를 하는 것(agency)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실질적인 차이

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Platz, 2013). 롤즈는 사람들이 사회적 협력의 공정한

조건을 준수할 수 있고, 명확한 선의 개념을 추구할 수 있다면, 도덕적 역량이 충분

히 실현된다고 주장한 반면, 토마시는 책임 있는 삶의 주체를 달성하는 정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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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도덕적 역량이 실현된다고 주장함으로써 롤즈보다 더 ‘완전한’ 도덕적 역량의 실

현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책임 있는 삶

의 주체를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되므로 경제적 자유 역시 기본권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주장을 롤즈적 프레임에 근거하여 경제적 자유

를 기본권으로 삼을 수 있음을 보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고든(Gordon, 2012)은 토마시와 롤즈의 차이를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토마시는 정치철학에 대한 롤즈적 접근의 배경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

다. 롤즈가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도록 한 상황은 미국과 같이 다양한 선의 개념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사회로 이런 다원주의에서는 민주적 토론을 통해 논쟁적인 문

제들을 결정하는 사회이다. 롤즈의 정의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민주

적 참여를 받아들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토마시는 이러한 종류의 민주주의에 헌

신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든의 주장이다. 토마시의 저술에 등장하는 주체들은 다른

시민과 함께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 큰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상정되고 있다. 가령 생산적인 기업 활동이 큰 가치를 갖는다는 주장은 옳을 수 있

지만 이러한 주장은 특정 선의 개념에서 나오는 것이지 타당한 다원주의의 조건에

서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고든은 주장하고 있다.

프리만(Freeman, 2012)은 책임 있는 삶의 주체 실현을 위해 광범위한 경제적 자

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이것이 롤즈적 의미에서 경제적 자유를 기본권

으로 만드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토마시를 비판하고 있다. 롤즈에게 소

득과 부의 충분한 분배가 기본적 자유의 가치를 지키고 도덕적 역량을 행사하는 데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정의의 제1원칙의 일부로서 소득에 대한 기본권을 주장한 것

은 아니며, 이는 제2원칙인 차등의 원리에서 다루고 있다. 즉 어떤 권리가 도덕적

역량의 행사에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기본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롤즈적 의미의 기본권은 모든 시민의 도덕적 역량의 행사에

필요한 것이어야 하는데, 생산수단 소유권 같은 경우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생

설계에 필요한 것이라고 해도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고도 주체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므로 이를 기본권으로 삼는 것은 롤즈적 프레임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경제적 자유와 사회정의의 결합이라는 신고전적 자유주의 시도는 모순에

직면하게 되고, 결국은 자유지상주의로 귀결된다는 비판이다. 롤즈의 정의의 제1원

칙의 특징은 기본권은 동등한 기본적 자유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인데 토마시는 최소수혜자로의 이전을 지지하면서 이것이 기본적 경제적

자유와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기본적 자유의 속성상 그것은 경

제적 효율성, 공공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없다. 따라서 광범위한 경제적 자유가 기

본권으로 인정되면 공공교육, 공공의료, 실업급여, 노인연금 등 고전적 자유주의에

서도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것들을 위해 세금을 걷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나아가 가격담합을 금하는 것, 독점규제 등도 모두 모두 기본적 경제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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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는 것이 된다. 공정성을 물론 시장 효율성 개선을 위한 것도 기본적 자유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결국 토마시는 자유지상주의로

귀결된다는 지적이다(Freeman, 2012).

전통적으로 시장과 사회정의의 갈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민주주의와 경제적

자유의 충돌은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중반 자유주의 사상의 주된 논의거리였음에

도 불구하고 토마시는 정치이론에서의 이러한 갈등을 충분히 언급하지 않고 자유지

상주의적 관점에서 사회정의와 자유의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자유지상주의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부족한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

기되었다(Berman, 2013).

셋째, 정치이론을 고전적 자유주의(자유지상주의)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로만 구

분함으로써 기업의 특성을 이해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를 놓치게 된다는 지적이다

(Anderson, 2012). 이론적 차원에서 평등주의적 자유주의가 기업과 경제 주체의 중

요성을 과소평가하는 오류를 범하였고, 이것의 수정을 제안한 것은 시장민주주의의

기여라고 볼 수 있으나 제대로 된 수정을 위해서는 기업과 같은 권위적인 사적 정

부(private government)를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앤더슨에 따르면, 토마시의

정치 스펙트럼에는 보수주의가 빠져 있다. 역사적으로 보수주의는 자유주의의 적이

었고 사회적 위계, 권위주의를 대표하는 것이었다. 보수주의자들도 시장의 자유와

제한된 정부를 주장하지만 그 의미는 공적인 정부가 사적인 정부에 행사하는 힘을

제한하자는 것으로 사적 정부가 자유롭게 권위를 누리기 위함이었다. 토마시는 기

업의 경제적 자유에 방해가 되는 노동시간 제한, 최저임금, 작업장 민주화 등 노동

문제에 대해 특히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바로 권위주의적 사적 정부의 위험

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을 앤더슨은 지적하고 있다.

넷째, 고전적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결합이라는 이론적 시도가 유용한

수정안이 될 가능성을 인정하더라도 정책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주장은 대단히 모호

하고 빈약하다는 비판이다(Koppelman, 2012). 경제적 자유를 기본권으로 격상시켜

서 규제나 재분배의 합법적인 범위를 축소할 것인가 아닌가는 규제되지 않은 시장

이 실제로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토마시는 무비판적으로 자유지상

주의자들의 공공선택이론을 받아들여 정부의 실패가 시장의 실패보다 클 것임을

‘가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실제 미국에서 소득불평등이 증대되고 있으며,

사회적 안전망을 이야기하면서도 가난한 자의 부를 부자들에게 이전시키고 있는 것

이 현실임을 볼 때 국가에 대한 토마시의 불신이 정당한 것인지 실증적으로 따져보

아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5. 경제적 자유와 경제 민주주의

앞에서도 이미 언급되었듯이 경제적 자유를 강조하는 토마시는 최저임금, 노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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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규제, 작업장 민주주의 등 노동 문제에 비판적이었고, 롤즈적인 사회민주주의 체

계는 성장에 방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소들을 지지했다고 비판하였다. 모

든 시민들이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가져야 한다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에 입각했을

때 이 원리는 기업 내부로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정부의 결정에 영

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정부에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달(R. Dahl)이 주장한 것처럼, 경제민주주의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기업의 결정에 영

향을 받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기업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롤즈에 있

어 기본권은 두 가지 도덕적 역량에 필요한 것이라는 기준에서 판단할 때도, 만약

사람들이 기업에서 수동적으로 일하게 되면 민주적 정치에 참여하기 위한 능력을

상실하고 자율적 주체로서의 능력에 손상을 받게 되므로 기업에서 의사결정에 참여

할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롤즈는 경제민주주의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어떤 기관 내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동등한 권리를 정의의 원칙에 추가해야 한다

고 주장한 페퍼(Peffer)의 주장에 대해 롤즈는, 이것은 경제 조직이 사회주의적 형

태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의론은 특정 생산수단 소유방식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Rawls, 1993, pp. 7-8). 이에 대해 경제민주주의를 적극

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에 의한 기업 통제가 반드시 노동자들에 의

한 기업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정의가 어떤 소유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지

사전적으로 결정할 수 없지만, 사회정의에 대한 규범적 설명이 단지 특정 소유시스

템을 전제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들어 롤즈의 주장

을 반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업 이외에 다른 조직

체에도 몸담고 있는 상황에서 작업장 민주주의만 도덕적 역량에 필수적이라고 주장

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며, 기업 내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롤즈적

의미의 기본권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 해석이 제기된 바 있다(O'neil, 2008).

이렇게 볼 때, 정작 롤즈 자신은 작업장 민주주의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경제적 자유가 책임 있는 삶의 주체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꼭 필요하므로

기본권이 되어야 한다는 토마시의 논리는 오히려 작업장 민주주의를 지지할 수 있

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토마시는 책임 있는 자율적 주체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민일 토마시의 논리대로라면, 시민들의 자율성 손

상을 막기 위해 작업장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토마시는 기본권으로서의 경제적 자유를 주장할 때 기업 내에서 근로자들

의 의사결정 참여권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토마시가 롤즈를 비판한 논리는, 직업

선택의 자유나 개인적 자산의 소유는 기본권으로 인정하면서 다른 경제적 자유는

어떻게 기본권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를 롤즈가 충분히 해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자율적 주체라는 기준으로 생산수단의 소유와 이용이

기본권이 된다면, 기업 내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는 왜 기본권에서 제외되는

지 토마시 논리에서 해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노동자가 통제하는 회사가 비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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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이라는 이유로 작업장 민주주의에 반대했다면, 이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관에

의거하여 경제적 자유를 강조한다는 토마시의 입장은 겉치레일 뿐 사실상 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해 경제적 자유를 강조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

는 사례가 될 것이다.

6. 요약 및 결론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간의 통합을 시도

하고 있다. 우선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경제적 자유를 기본권으

로 인정한다.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 중 직업 선택의 자유와 개인적인

자산소유의 자유만을 기본적 자유로 인정한다. 이에 대해서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왜 이들 자유와 다른 경제적 자유가 본질적으로 다른지를 설명할 수 없다면 평등주

의적 자유주의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면서 광범위한 경제적 자유는 시민들

이 도덕적 역량을 충분히 계발하고 행사하는 데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기본적 자

유로 인정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경제적 자유를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도덕적 정당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사회정의에 대한 개념을 수용

한다. 사회는 서로의 자유와 평등을 존중하는 시민들 간의 상호 이익을 위한 협조

적 체제이며, 따라서 사회제도는 사람들이 시민으로서 갖고 있는 도덕적 역량을 계

발하고 행사하기 위한 조건을 창출해야만 한다. 이때 사회정의는 제도평가를 평가

하는 궁극적 기준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의 요건이 된다. 시민들이 책임 있는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물적 기반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정의

는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그러나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사회정의가 시장 과정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와 차별성을 갖는다. 이

들은 소극적 자유를 보호함으로써 적극적 자유가 촉진될 수 있으며, 이는 경험적으

로도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즉 시민들의 경제적 자유가 보장될 때 모든 시민들의

적극적 자유를 촉진하는 경제적 진보가 가능하며, 그 성과는 모든 시민들이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경제적 자유는 풍요로운 삶의 조건이자 도덕적 삶의 조

건이라는 것이다.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통합을 시장민

주주의로 칭하고 있다. 시장민주주의는 광범위한 경제적 자유를 인정하며, 이는 모

든 사회 구성원들의 재화와 기회의 재분배를 포함하는 사회정의의 일차적 필요조건

이 된다. 요컨대 자유시장 공정성이라는 개념은 자유주의적 정의에 대한 최선의 도

덕적 해석이 된다는 것이 이들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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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시장민주주의가 정부 역할의 축소를 주장하는 한편 시장 지향적

정책과 제도를 옹호함으로써 이들이 지향하는 정책과 제도는 사실상 고전적 자유주

의와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로부터 신고전적 자유주의에 대한 몇

가지 비판이 제기된다. 첫째는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그 자체의 주장의 타당성과 별

개로 과연 고전적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간의 통합을 달성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즉 경제적 자유에 대한 도덕적 정당화가 롤즈의 정의 이론에 부

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둘째, 경제적 자유에 대한 인정과 시장에 대한

신뢰는 결과적으로 자유지상주의와 동일한 결론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비판이다. 셋

째, 시장민주주의는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직접적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장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

장하지만, 이는 사적 정부로서의 기업이 갖는 또 다른 위험을 간과하고 있다는 오

류를 범하고 있다. 넷째, 고전적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결합이 이론적

으로 의미 있는 시도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고 정책적 수준에서는 여전히 모호하고

빈약하다는 비판이다.

마지막으로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작업장 민주주의와 같은 경제 민주주의에 대해

서 모순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책임 있는 자율적 주체의 도덕적 역량을 보호하는

데에 경제적 의사결정의 자유가 필요하다는 토마시의 논리가 옳다면, 작업장에서의

근로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할 때 책임 있는 자율적 주체의 도덕적

역량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장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역시 기본

권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도 가능하다. 시장민주주의가 평등주의적 자유주

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개인적인 자산 소유의 자유 이외의 다른 자유들이 기본적

자유가 될 수 없음을 충분히 해명하지 못 했다고 비판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작

업장 의사결정과 같은 또 다른 경제적 자유는 왜 기본권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한 명

확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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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티 이후의 마르크스비율

류동민(충남대)·주상영(건국대)

1. 문제제기

이 글에서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Piketty, 2014)이 제기한 문제설정을 마르

크스 경제학의 기존 성과와 대비하면서 향후 연구의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따

라서 피케티의 이론을 자세하게 요약하는 작업은 하지 않는다.1) "피케티에서 마르

크스로(Marx after Piketty)"라는 관점은 피케티의 문제의식과 분석틀이 마르크스의

그것들과 충분히 양립가능할 것이라는 우리의 직관적 판단에 의거하고 있다. 먼저

2절에서는 피케티와 마르크스의 이론적 유사점과 차이점에 관해 다룬다. 3절에서는

한국은행이 최근에 발표한 국민대차대조표 및 노동소득분배율에 관한 새로운 추정

(주상영·전수민, 2014)에 기초하여 마르크스비율의 추계결과를 요약한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마르크스에서 피케티로(Piketty after Marx)"라는 연구방향이 어떻게 가

능할 것인지를 설명한다.

2. 피케티에서 마르크스로

피케티가 말하는 "자본주의의 제1의 기본법칙(the first fundamental law of

capitalism)"과 "자본주의의 제2의 기본법칙(the second fundamental law of

capitalism)"은 각각 다음과 같다. 단, 는 각각 자본소득분배율, 자본/소득비

율, 자본수익률, 저축성향 및 소득증가율이다.

  × (1)

  


(2)

(1)식은 자본수익률의 정의와 관련된 항등식이다. 반면, (2)식은 항상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균제상태(steady-state)에서 자본/소득비율이 일정한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나타낸다.2)

피케티의 모델은 (1), (2)식에다   라는 역사적으로 성립해왔던 관계3)를 결합

1) 이에 관해서는 류동민(2014) 혹은 주상영·류동민(2014)을 참조하라.

2) 즉, "어떤 나라가 소득의 비율 만큼을 무한히 저축하고 국민소득의 성장률이 영원히 라면, 자본/소득비율은

점점 더   에 가까워지며 그 수준에서 안정화된다."(Piketty, 2014: 168).

3) 는 역사적으로 계속 양(+)의 값을 유지하였으며, 20세기에만 예외적으로 음(-)의 값을 나타내었다(Piketty,

2014: 356, 그림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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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구성되며, 그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9세기까지 대부분의 역사가 그러하였으며 21세기에 아마도 다시 그러할

것처럼), 자본수익률과 경제성장률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커지면, 논리적으로

상속받은 부가 산출이나 소득보다 더 빨리 성장할 것이다. 상속받은 부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소득 중에서 일부만을 저축하더라도 자본이 경제 전

체보다 더 빨리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한 조건 하에서는 거의 불가

피하게 상속받은 부가 평생의 노동으로 축적한 부를 큰 차이로 압도하게 될

것이며, 자본의 집적은 매우 높은 수준, 즉 현대 민주주의사회에 근본적인

능력주의적 가치와 사회정의의 원칙과 잠재적으로 양립불가능한 수준으로까

지 도달할 것이다.(Piketty, 2014: 26)

즉, (1)식과 (2)식으로부터 다음의 식을 얻는데, 여기에서 과 의 격차가 커질수

록, 즉 


의 값이 커질수록 는 커지게 된다.4)

  × 


(3)

한편 (2)식은 균제상태에서만 성립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과 의 값도 특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 미래에 어떤 값을 가질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인구증가율이

나 생산성 증가율 등의 경로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의 가능한 시나리오

를 말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런데 피케티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에서 정도의 차이

는 있지만 지난 백여 년 동안 의 추이는 U자형 곡선을 나타낸다(Piketty, 2014:

165, 그림 5.1). 마찬가지로 의 값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

다. 그렇지만 가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게 되면,  또한 계속해서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제 피케티 모델을 Duménil & Lévy(1993) 등에 의해 일반화된 마르크스 경제

학의 분석과 비교해보자.

먼저 (1)식 자체는 항등식으로서 이윤율 분해식 (4)와 본질적으로 같다. 단,

는 각각 총이윤, 총자본스톡, 부가가치, 총임금을 나타낸다.

  

 




 


 


 (4)

4) 밀라노비치는 와  사이에는 가 커지면 가 커지고, 그것은 다시 를 크게 만드는 "긍정적 피드백

(positive feedback loop)"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한 다음, 그 성립여부는 결정적으로   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Milanovic, 2014: 522). 그런데 (3)식 자체는 균제상태에서만 성립하는 식이므로

   그 자체가 더 큰  및 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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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윤율은 "자본생산성"()과 노동소득분배율( )이라는 두 가지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이를 피케티의 기호로 표시하면   


×이다.5)

그런데 (4)식 자체는 마르크스의 이윤율저하경향의 법칙을 가치텀이 아닌 가격텀

으로 확인해보기 위한 대리변수로서 구성된 것이다. 즉, 를 각각 불변자본, 가

변자본, 잉여가치라고 할 때, 마르크스는 이윤율을 다음과 같이 가치텀으로 표현하

였다.

 


 


(5)

(5)식에서 자본사용적-노동절약적 기술진보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상승으

로, 계급간 소득분배는 잉여가치율()로 표현된다. (4)식이 (5)식의 표현이 되는

이유는 "자본생산성"과 자본소득분배율( )이 각각 와 의 대리변수라고 가

정하기 때문이다. 즉,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는 "자본생산성"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간주된다.6) 이른바 "마르크스의 경로(trajectories à la Marx)"(Duménil &

Lévy, 1993)는 자본생산성의 하락을 자본소득분배율 상승이 상쇄하지 못함으로써

이윤율이 하락하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피케티의 (2)식에 대응되는 마르크스의 모델은 없다. 피케티는 이윤율

저하경향의 법칙에 관해 논의하면서 마르크스가 "지속적인 기술진보와 꾸준히 증가

하는 생산성의 가능성을 전적으로 무시"(Piketty, 2014: 10)함으로써, 성장률이 0이

거나 0에 매우 가까워지는 특수한 경우를 상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Piketty, 2014:

228). 그러나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에 대해 일종의 양가적 감정(ambivalence)을 가졌

다는 점(Foley, 2006: 218)은 분명하다. 즉 마르크스는 이미 『공산당선언』에서부터

자본주의 하에서의 생산력발전을 매우 강조하였던 것이다. 이를 감안할 때, 그의 비

전이 →(따라서 →∞)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케티와 마르크스 사이에는 자본개념이 서로 다르다. 피케티가 말하는 자

본수익률(rate of return on capital)은 "그 법률적 형태(이윤, 지대, 배당금, 이자, 로

열티, 자본이득 등)와 무관하게 자본이 일 년 동안에 얻은 수익을 측정"(Piketty,

2014: 52)한 것이다. 결정적인 차이는 이윤율의 분모, 즉 자본스톡에 대한 정의에 있

다. 다음 인용문에서 명확하듯이, 피케티는 자본을 사적 개인, 법인 및 정부가 가진

모든 자산의 스톡으로 정의한다.

이 책에서 자본은 어떤 시장에서 소유되고 교환될 수 있는 비인적자산의 합

6) 물론 후술하듯이 피케티의 자본 개념과 마르크스 경제학의 자본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양자가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 한편, 자본생산성에 따옴표를 붙이는 것은 마르크스경제학에서는 자본이 생산적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 의미로만 사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7)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하는 것을 "자본생산성"의 저하로 표현하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이는 신고전학파

적으로 말해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저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마르크스에게 한계생산성 체감의 개념이 있

었는지는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Duménil & Lévy(2009[2003], 89)는 이를 "혁신의 곤란"이라는 개념으로 설명

하고자 한다. 즉, 수익성은 있지만 평균적으로 자본생산성이 저하되는 혁신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 146 -

계로 정의된다. 자본은 기업과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금융적 및 전문적 자본

(공장, 인프라스트럭처, 기계, 특허 등)은 물론 모든 형태의 부동산소유(주거

용 부동산 포함)를 포함한다.(Piketty, 2014: 46).

피케티 자신도 명확하게 밝혔듯이(Piketty, 2014: 47), 이와 같은 자본개념은 사

실상 부(wealth) 개념이다. 예를 들어, 노예제가 존재하던 시절 미국 남부의 자본

안에는 노예도 포함된다.7) 실제로 좌우파를 막론하고 피케티에 대한 비판이 집중되

는 부분 중의 하나도 다름아닌 이 자본개념이다. Harvey(2014)나 Fuchs(2014) 등과

같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비판은 피케티의 자본개념에 집중되어 있다. 즉, 자본은

단순히 물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라는 마르크스주의의 고전적 규정에 따를 때, 당연

히 피케티의 자본개념은 문제가 된다.8)

그러나 두 가지 점에서 피케티의 자본개념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전형적인

비판은 유보될 필요가 있다.

첫째, 마르크스 자신도 이자나 지대 등은 잉여가치로부터 파생된 형태로 간주하

였기 때문에, 자본수익률의 분자에 관한 한 피케티와의 차이는 없다. 분모의 경우에

도, 『자본론』 제2권의 자본순환에 관한 이론을 감안한다면, 피케티의 개념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즉, 마르크스는 화폐자본, 생산자본, 상품자본으로의 자본

의 형태변화(metamorphoses)9)를 강조하였다. 물론 『자본론』에서는 일정액의 화

폐가 일시에 생산자본으로 전환되고 다시 상품자본으로 전환되는 것을 가정하여 논

의를 전개하였지만, 주어진 시점에서 세 가지 자본의 형태가 병존한다는 점, 예를

들어 자본의 회전과정에서 유휴화폐자본이 규칙적으로 방출된다는 점 또한 매우 강

조하였던 것이다. GM의 최고경영자였던 알프레드 슬로언(Alfred Sloan)의 회고는

자본가의 머릿속에서도 이러한 자본개념이 현실적인 위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잘 보

여준다.

우리는 판매스케쥴, 급여, 원료비 지급 등을 감안하여 한 달 정도 미리 매일

매일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할지를 계산하기 시작했다...이 시스템으

로 말미암아...우리는 초과현금을 주로 단기 정부채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되

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전에는 현금으로 갖고 있던 것으로부터 소득을 얻

었으며 그 결과 우리가 사용하는 자본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Saros, 2008: 208에서 재인용).

7) 여담이지만, 이것 자체는 노예제사회에서는 노동력이 아니라 노동(즉, 인간) 자체가 상품으로 거래된다는 마르

크스의 규정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방식이다. 피케티는 자본 개념을 이렇게 넓게 정의하면서도 인적 자본은 시

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시키는데, 노동서비스는 일정한 시간 및 공간에만 국한되어 거래

되는 것이라는 설명(Piketty, 2014: 46) 또한 마르크스의 노동력/노동 구분의 맥락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8)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닌 Milanovic(2014)도 피케티가 "생산적" 활동에 사용되는 부와 "비생산적" 활동에 사용되

는 부를 구분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9) 흥미로운 것은 피케티도 자본 중에서 주택이나 농업용 토지 등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기는 하지만, 주류경제학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이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즉, Piketty(2014)의 제3장의 제

목은 "자본의 형태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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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마르크스적 개념에 적합한 자본개념(즉, 자본수익률의 분모)에는 전통

적인 자본스톡뿐만 아니라 유휴화폐자본의 활용분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피케티의 자본수익률과 전통적인 마르크스의 이윤율 사이에 제3의 개념,

즉 분모가 후자에서보다는 크고 전자보다는 작은 어떤 크기가 될 것이다.10) 이와

관련하여 피케티 자신의 자료를 이용하더라도 마르크스적 의미의 이윤율은 저하하

는 추세를 나타낸다는 비판(Maito, 2014)도 재비판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 피케티의

자본수익률은 일정하면서 동시에 마르크스적 이윤율이 저하하는 것이 양립불가능하

지는 않기 때문이다. 를 각각 피케티의 자본개념(즉, 부), 마르크스의 자본개념

이라 하면, 

는 안정적이면서 동시에 


가 하락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일

례로 의 구성요소 중에서 가 아닌 부분의 상대적 비중이 감소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관찰된다고 해서 피케티를 "마르크스적으로" 반박할 수 있

는 것일까? 이윤율저하경향의 법칙을 실증적으로 이윤율이 하락한다는 의미로 해석

하지 않는 한, 그 대답은 부정적이다.

둘째, 불평등의 문제를 자본-노동간 문제로 본다는 점에서 피케티는 마르크스와

는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피케티는 신고전학파적 생산함수의 틀 안에서 주어진

자료를 설명함으로써 주류경제학적 틀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소득분배의 불

평등이 특히 재산에 의존하는 바가 커진다는 점, 즉 능력주의에 대한 위협을 주장

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수익률을 피케티처럼 정의하는 것이 유의미하다. 마르크스적

이윤율이 저하하더라도 피케티적 자본수익률이 안정적이라면 불평등은 확대될 것이

기 때문이다. 물론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능력주의의 원칙이 관철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마르크스는 『자본론』 제1권의 마지막 부분인 "이른바 시초축적"

에서 자본주의의 탄생 그 자체가 "이마에 땀 흘린 노동"의 성과가 아니었음을 역사

적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그러나 시초축적에 관한 논의는 마르크스에게는 부록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마르크스에게는 이윤생산과정 자체가 자본가계급에 의한 노동

자계급의 착취이므로, 축적된 재산을 통해 불평등이 강화되는 과정을 밝히는 것은

부차적 과제였기 때문이다. 만약 경제적 불평등의 전모가 시간에 걸쳐 어떻게 변화

하여 왔는가(혹은 갈 것인가)를 추적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라면, 피케티 모델이

마르크스 모델에 비해 더 일반적인 것이 된다. 반면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았

더라도 생산과정에서 착취가 발생함으로써 자본주의의 불평등이 만들어짐을 밝힌다

는 마르크스의 연구목적에 충실하자면 피케티가 보여준 것은 그러한 불평등을 심화

시키는 현실적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다.

10)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토지가 전체 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 중 많은 부분은 슬로언이 말하는 의미

에서의 자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마르크스 경제학의 이윤율

추계에서 분모에 들어가는 자본스톡 중에 토지의 상당부분도 포함시키는 것이 적실성을 갖는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생산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 부동산 및 공장, 설비 등은 자본이 아니다. 사용되는 자본의 수익

률이 높다면, 이는 자본의 일부가 유통에서 철수되어 사실상 파업상태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Harvey(2014)의

주장은 적어도 한국적 맥락에서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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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르크스비율의 추정

이제 (4)식에 기초하여 한국경제의 자본생산성, 노동소득분배율 및 이윤율의 추

이를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각 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피케티는 소득( ) 개념으로 ‘국민총소득 - 고정자본소모’를 사용한다. 분배 측면

에서 볼 때 ‘GDP = 피용자보수 + 영업잉여 + 생산 및 수입세 – 보조금 + 고정자

본소모’ 인데, 여기에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하고 ‘고정자본소모’를 뺀 것으로 정

의한다. 즉, 피케티가 사용하는 소득은 요소비용국민소득(피용자보수+영업잉여)에

정부에 귀속되는 순소득(생산 및 수입세 – 보조금)을 합한 개념이다. 피케티는 이

를 국민소득(national income)이라 부른다. 고정자본소모를 자본에 귀속되는 소득으

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피케티는 그것을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

다. 단, 정부에 귀속되는 소득의 성격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만 피케티

는 이를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합으로 본다. 그런데 이를 한국의 시계열에 적용할

때 기술적으로 유의할 점이 있다. 최근 한국은행은 『2008 SNA』 기준에 따라

R&D 등을 GDP에 포함시키는 새로운 방식을 택하기 시작했는데, 새로운 시계열은

2000년부터 공표되므로 표본의 확보를 위해 구계열을 사용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마르크스비율을 추정하기 위해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자본()의 측

정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피케티는 광범위하게 정의된 자본, 즉 부 개념을 사

용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는 전통적인 의미의 민간 자본에 한정한 분석에서 출발하

기로 한다. 즉, 좁은 개념부터 먼저 적용해 보는 것이다.11) 따라서 토지와 같은 비

생산자산(non-produced asset)을 제외하고 민간의 생산자본스톡(productive capital

stock)을 사용하였다. 또한 생산자본스톡 중에서도 건설자산과 설비자산을 합한 것

으로 정의하고 지식생산물자산은 제외시켰는데, 이는 구계열의 소득 자료와 대응시

키기 위해서이다.

마지막으로 이윤( )은 법인의 영업잉여에다 개인 및 비영리단체의 소득의 일부

를 합한 것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자영업의 비중이 높은 한국의 현실을 반영해야

하므로, 개인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는 주상영·전수민(2014)의 보정방식에 의거

하여 계산하였다. 개인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일종의 혼합소득)의 경우 일부는

자본소득, 일부는 노동소득일 것이나, 이것이 공식적인 자료에서는 구별되지 않으므

로 자영업을 제외한 여타 부분에서의 비율대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피케티가 사용한 방식과 동일하다.

자영업소득 추계가 이루어진 1975년부터 계산한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자본생산성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 이윤율은 외환위기 이전까지 하락하는 추세였으나 그 후 반등하여 7-8% 수준

으로 회복되었다.

11) 한국은행의 국민대차대조표 상 민간 부문은 비금융법인, 금융법인, 개인 및 비영리단체의 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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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본소득분배율은 1980년대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외환위기를 기점으

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즉,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자본생산성과 이윤율이 동반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으

나, 위기 이후 패턴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외환위기 이후에도 자본생산성의 하락은

지속되고 있으나 이윤율은 그렇지 않은데, 이는 자본소득분배율이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그림4>는 마르크스 비율의 상대적 변화 추이를 보

여주는데,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자본생산성, 이윤율, 자본소득분배율이 동반 하락하

였으나,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구조 전환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1> 자본생산성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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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이윤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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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자본소득분배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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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마르크스 비율의 상대적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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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변수에 대해 1975년의 값을 1로 놓아 상대적 변화 추이를 비교

이제 자본의 개념을 민간의 실물자본으로 한정하지 않고 부 개념으로 확장하여

보자. 단, 주택자산(주거용 건물 및 부속토지)은 제외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피케티

의 자본 개념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주택을 제외할 경우에는 부/소득비율의 급증

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수용하기 위해서이다. ‘생산’ 과정 및 노동과의 대체

가능성을 고려할 때 자본의 개념을 어디까지 보는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이다. 경제주체가 주택서비스를 ‘소비’한다고 보는 시각도 가능하기 때문에, 주

택자산을 제외한 비율 분석도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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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시각에서 한국은행 국민대차대조표의 자산별 순자본스톡 시계열을 사

용하여 다음과 같이 자본을 정의해 보았다.

비금융생산자산(–주거용건물–지식생산물–재고자산)

+ 비금융비생산자산(–주거용건물 부속토지).

여기서 시계열이 1995년 이후로 한정된 것은 국민대차대조표 상 비금융비생산자

산이 1995년부터 집계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재고자산을 제외한 것은 국민대차대조

표 상 재고자산이 2000년 이후로만 집계되기 때문에 전체 시계열을 1995년까지 확

장하기 위해서이다. 지식생산물자산을 제외한 것은 구계열의 국민소득과 대응시키

기 위함이다. 결국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전통적 실물자본에 주거용 건물 부속 토

지를 제외한 여타의 토지자산이 추가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확장된 자본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가 <그림5>-<그림8>에 나와 있다.

<그림5> 자본생산성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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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자본소득분배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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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마르크스 비율의 상대적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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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변수에 대해 1995년의 값을 1로 놓아 상대적 변화 추이를 비교

자료의 제약 상 분석 기간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추세는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자본생산성의 하락 추세가 뚜렷하지만 이윤율은 크게 하락하

지 않고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12) 특히 자본소득

12) 기존의 마르크스 경제학에 입각한 연구(안정화, 2009: 정성진, 2013)에서는 자본소득분배율은 한국은행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였으므로 우리의 결과와 약간 차이가 있다. 참고로 마르크스비율 추계에 관한 고전적 연구인

Shaikh & Tonak(1994) 역시 잉여가치율을 추계할 때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정해주는 방법을 사용한다. 정

성진(2013)의 경우 1996-2010년 동안 제조업의 자본생산성은 0.3%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며, 홍장표(2013) 역

시 제조업에 국한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1999-2009년 동안 자본생산성이 6.07% 상승한 것으로 분석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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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율은 1995년 이후 10년간 이윤율과 거의 같은 추세를 보이며 움직였지만, 2000

년대 중반부터 괴리가 발생하였다. 자본생산성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이윤율, 즉 자

본수익률()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기는 한국에서 경제성장

률()이 한 단계 하락한 기간과 일치한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의 하락에도 은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는 피케티의 견해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러면  의 확대가 불평등 악화에 기여하였을까? 부/소득비율() 추이를 통

해 피케티 주장의 타당성을 잠정적으로나마 평가해 보기로 하자. <그림9>는 주택

을 제외하고 계산한 부/소득비율() 추이를 보여준다. 외환위기 전후로 부/소득 비

율은 6 정도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2000년대 초중반 이후 급격히 상승하여

현재는 7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주택을 제외하면 부/소득비율의 급증이 발

견되지 않는다는 피케티에 대한 일부 비판은, 적어도 2000년대 이후 한국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 지난 십년 동안  ,  ,  의 동반 상승 추세가 발견된다. 이 기간 동

안 지니계수, 십분위배율 등으로 평가된 각종 개인별 분배 지표도 크게 악화되었음

을 상기하자.

<그림9> 주택을 제외한 부/소득비율 추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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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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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르크스에서 피케티로

피케티는 주어진 자료를 설명할 때 주류경제학적 틀을 포기하지 않는다. 부/소득

비율()이 상승할 때 자본소득분배율()도 함께 상승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

는가? 다시 말해, 왜 부/소득비율의 증가와 노동소득분배율( )의 하락이 동시에

관찰되는가? 피케티는 이를 간단히 대체탄력성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한다(Piketty,

마도 자본스톡 데이터의 차이 때문일 것으로 짐작되나, 이 부분은 추후의 연구과제일 것이다. 다만 피케티와

의 관련에서 보면, 자본생산성 하락에도 불구하고 자본소득분배율의 상승을 통해 이윤율이 회복되는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신고전학파적 대체탄력성 개념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진다. 이는 또한

마르크스적 의미의 계급투쟁과 같은 정치적 요인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더욱 설득력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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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21). 대체탄력성이 1보다 클 경우 와 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

다. 물론 여기에 피케티에 대한 비판이 집중된다. 대체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와

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대체탄력성이 1보다 크다

는 일부 연구도 있지만, 1보다 작다는 결과가 우세한 것이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대

체탄력성, 즉 신고전파 생산함수에 기초한 한계생산력설로 피케티의 체계를 완성하

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13)

피케티가 자신이 집계한 부/소득비율()과 자본소득분배율()이 양(+)의 상관관

계를 보인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생산요소의 대체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사실에서

찾는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장 큰 논란거리이다. 피케티의 예측에 따르면 앞으로

경제성장률()은 과거에 비해 하락할 가능성이 큰데, 이는 부/소득비율()을 한층

더 끌어올릴 것이다.14) 그러나 만약 대체탄력성이 1보다 작다면 자본소득분배율()

은 떨어질 것이다. 바꾸어 말해 대체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의 예측이 완전히 틀릴 수도 있다. 분명 이론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피케티는 논의구도 자체를 집계적 생산함수 안에 위치지움으로써 신고전학파 경

제학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즉, 기본적으로는 어디까지나 주류경제학의 틀 안에

서 논의를 전개한다. 물론 피케티 자신이 주목한 변수들의 추세와 상관관계가 어디

까지나 역사적으로 그래 왔을 뿐 반드시 미래에도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가 자본논쟁에 대해

서 실용주의적 태도로 가볍게 넘기는 것도 이러한 입장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

런데 한계생산력설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강하게 드러난 구절 등을 살펴보면,15) 그

스스로 이론적 한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대체탄력성에 입각한 논리가 성립하지 않으면, 그가 방대한 자료를 구축하

여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다른 방식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마르크스에서 피케티로

가는 지점은 바로 여기라고 할 수 있다. 자본과 노동의 계급투쟁이라는 관점을 도

입하는 것은 분명히 생산함수의 기술적 요인만으로 분배를 설명하는 것의 가장 유

13) 특히 한국의 경우 부/소득 비율의 상승에 대비한 자본소득분배율의 상승은, 대체탄력성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수준으로 보인다.

14) 저축률()이 주어져 있을 때 이 관계가 성립함은 식(2)에서 자명하다. 또한 효용함수(통상적으로 1보다 큰 상

대적 위험기피도를 가정)를 넣어 저축률()을 내생화한 Cass-Koopmans 모형에 따르면   이지만, 

가 증가할 때 가 그만큼 증가하지는 않으므로  는 의 감소함수이다. 즉, 가 하락할 때 는 상

승한다.

15) 다음과 같은 구절이 대표적이다.

"자본의 한계생산력이라는 개념은 주어진 사회에서 자본-노동의 분할을 정의하는 제도 및 규칙과는 독립적으

로 정의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서술해두는 것은 중요하다. 예를 들어 토지 및 도구의 소유자가 자신의 자본을

이용한다면, 그는 스스로에게 투자하는 자본의 수익률을 별도로 계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본은 유용한 것이며, 그의 한계생산력은 그 수익이 외부투자자에게 주어지는 경우와 같을 것이다. 경제

시스템이 자본스톡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집산화하여 (예를 들어 소련처럼) 자본에 대한 모든 사적 수익을 제거

해버리는 극단적인 경우에도 똑같은 것이 성립한다. 그 경우 자본의 사적 수익은 "사회적" 수익보다 적지만,

후자는 여전히 추가적인 자본 단위의 한계생산력으로 정의된다. 자본의 소유자가 새로운 일에 기여한 바가 전

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계생산물을 그들의 자본소유(그들의 과거 저축이건 선조들의 저축이건간에)에 대

한 지불로서 받는 것이 유용하면서도 정당한 것인가? 이것은 분명히 결정적인 질문이지만, 나는 여기에서 그

것을 묻지 않는다."(Piketty, 2014: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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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한 대안 중의 하나일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피케티는 이데올로기적 요인 외에

도 계급투쟁을 경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조작가능한 변수가 아니라고 보았을 가

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예컨대 Duménil & Lévy(2014[2011])처럼 임금소득자 안에서

도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소득추이를 검토하면서, 상위임금소득자와 자본가의 금

융을 매개로 하는 정치적 동맹이 강화한 것을 1970년대 말 이후 자본주의의 특성으

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어떤 설명방식을 택하건 간에, 대체탄력성에서 멈추

는 것은 마치 상자 앞에서 멈추는 판도라와도 같은 셈이다. 그리고 그 상자를 여는

데 마르크스의 이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바로 "마르크스에서 피케티로

(Piketty after Marx)" 가는 연구방향이 성립한다는 뜻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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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를 위한 경제학인가, 9%를 위한 경제학인가

: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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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 정치적 불평등 그리고 기회불평등의 누적적 증가에 대하여:

복지제도와 노동조합의 새로운 역할

서 환 주(한양대)

-국문초록-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소득불평등, 정치적 불평등 그리고 기회의 불평등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불평등이 상호작용을 통하여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있

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불평등의 증가는 경제위기만이 아니라 민주주의

의 위기도 초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불평등이 왜 동시에 진행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다양한 불평등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았

다. 둘째, 다양한 불평등이 동시에 증가하는 누적적인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소득불평등, 정치적 불평등 그리고 기

회의 불평등이 왜 국가 간에 차이가 나는 지를 복지제도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살

펴보았다.

Abstract

While experienc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at started in 2007-2008, we came

to recognize that income inequality, political inequality and inequality of

opportunity are all rising simultaneously and that these increases are cumulative

due to interaction effects between the inequalities. This is not only resulting in

an economic crisis, but is also leading to a crisis of democracy. This study

analyzes why such multiple inequalities are developing concurrently. First, we

verify whether the inequalities are in fact rising together. Second, we analyze

the cumul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hree simultaneously increasing

inequalities. Finally, based on this analysis and focusing on welfare systems and

labor unions, we examine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income inequality, political

inequality and inequality of opportunity.

Key words: Income Inequality, Political Inequality, Inequality of Opportunity,

Cumulative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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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이나 신자유주의 정책의 타당성을 옹호하는 근거로 자주

인용되는 Okun(1975)은 그의 저서인 『평등과 효율의 거대한 트레이드오프』

(Equality and Efficiency: Big Trade-off)에서 소득불평등은 경제주체들에게 올바른

동기를 부여하여, 근로의욕, 자본축적 그리고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을

채택한 국가들이 오쿤의 논의를 빌어 소득불평등 증가를 용인했으며 이의 증가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80년대 노동시장유연화정책 실시로 소득불평등이

증가하였지만 일자리 창출에 성공한 미국이 유럽의 복지제도와 노사관계를 비판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불평등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첫째, 성장이라는 파도가 모든 보트를 떠오르게 하지는 않는

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솔로의 균제성장경로나 낙수효과가 가정하는 것과는 달리

경제성장이 소득불평등문제를 자연적으로 해소시켜주지 못하며, 소득불평등심화는

경제안정성을 위협하여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Ostry et al.,

2014; Tridico, 2012; Stockhammer, 2012). 둘째, 시민의 목소리를 동등하게 들어주

는 이상적인 정부는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부자들의 목소리에 정치권과 정부

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Stiglitz, 2012; Acemoglu

and Robinson, 2008; Acemoglu et al., 2013). 경제학은 오랫동안 Meltzer and

Richard(1981)의 설명에 따라 민주주의국가는 소득불평등에 대하여 자기자정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왔다. 소득이 불평등해지면 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과 저소득층

이 투표로 소득재분배정책시행을 지지하는 정당과 정책을 선택하게 되고 이를 통해

불균형이 해소된다고 믿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이러한 자기자정현상은 일어나

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2004년 『불평등 증가시대

의 미국 민주주의』라는 보고서를 발간한 미국정치학회는 모든 시민들이 정부정책

에 동등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의 의견이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비하여 정부정책에 더욱 잘 반영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Bonica et al., (2013)는 부

유층들이 이러한 정치적 불평등을 이용하여 소득불평등을 개선시키려는 정부정책들

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금융규제 실패가 대표적인

예이다. 예를 들어 2010년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월가를 개혁하고 소비자보호를 목

적으로 하는 Dodd-Frank법을 승인하였으나 월가는 이 법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10억 달러의 로비자금을 지출하였고 406명의 로비스트를 고용하였다. 그 결과 2013

년 현재 398개 법안 중에서 단지 148개만이 의회심의를 마쳤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기회의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불평등이 한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물림되

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기회의 균등은 사회정의 실현의 기본이다(Rawls, 1999).

개인의 성취와 소득은 인종, 성 그리고 가족배경과 같은 요인에 의하여 영향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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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야 되며 유사한 재능을 소유한 개인들은 유사한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 한다고

롤스는 정의론에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Stiglitz, 2012; Corak, 2013)

는 소득의 불평등과 기회의 불평등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과거에 비하

여 가족의 배경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

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다양한 불평등(소득불평등, 정치적 불평등

그리고 기회의 불평등)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불평등은 상호작용을 통하

여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의 증가는

경제의 위기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불평등이 왜 동시에 진행되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우

선, 다양한 불평등( 소득불평등, 정치적 불평등 그리고 기회의 불평등)이 동시에 증

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둘째, 다양한 불평등이 동시에 증가하는

누적적인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소득불평등이 정치적 불

평등을 그리고 정치적 불평등이 기회의 불평등을 그리고 기회의 불평등이 소득불평

등을 증가시키는 누적적인 과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소득의 불평등, 정치적 불평등 그리고 기회의 불평등이 왜 북구는 모두 낮

게 나타나는 반면 영미권 국가는 왜 이러한 불평등이 모두 높게 나타나는 가에 대

한 단서를 복지제도와 노동조합의 역할에서 찾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일차적

목표는 다양한 불평등간의 누적적 인과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불평등의 동반증가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다

양한 불평등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 볼 것이다. III장에서는 다양한

불평등의 동시증가를 누적적 증가라는 틀에서 해석하고 이를 모형화하고자 한다.

IV장에서는 불평등해소에 있어서의 노동조합과 복지제도의 역할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북구와 영미국가들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V장은 결론이다.

II. 다양한 불평등의 동시증가

1. 소득 불평등의 증가

<그림 1>~<그림 4>는 80년대 이후의 소득불평등 증가를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

한 것이다. 우선 <그림 1>은 OECD 국가의 세후 Gini계수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45°선을 기준으로 좌측에 위치할 경우 1985년보다 2008년에 소득분배가 악화되었음

을 나타낸다. 터키, 그리스 그리고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45°선 좌측에 위치하

고 있어 OECD선진국 대부분에서 소득불평등이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8

년 기준으로 멕시코와 영미권 국가(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의 세후 Gini계수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북구(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가 보다 평등한 소득분배를 보였다. 45°선을 기준으로 북서쪽방향으로 멀어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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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이 1985~2008년 기간에 급속하게 증가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스웨덴, 핀란

드, 뉴질랜드, 독일이 급속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은 <그림 1>과

유사한 방식으로 최상위 1%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Piketty의

DB를 이용하여 비교한 것이다. 분석결과 12개국 모두에서 1980년에 비하여 2000년

대 후반에 최상위 1%의 소득점유율이 증가하였다. 미국 최상위층의 소득점유율이

2000년말 현재 17.8%, 아일랜드 11.6% 그리고 스위스가 10.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분석기간 동안 이들의 소득점유율이 미국은 117%, 호주 82%, 아일랜드

75%, 스웨덴, 72%, 노르웨이가 65%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는

Milanovic(2013)의 연구결과인데, 전 세계 120여개 국가의 가계실태조사를 기초로

전 세계 가계를 소득수준에 따라 배열하여 분석한 것이다. 비교기간은 1988년과

2008년이다. X축은 소득계층을 Y축은 각 소득계층의 분석기간 동안의 실질소득증

가율을 나타낸다. 분석결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20년 동안의 세계화의 최대수혜자는 전 세계 상위 1%(대략 6천만 명)와 개

발도상국의 중산층(2억의 중국인, 9천만 인도인 그리고 3천만 인도네시아인)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가장 손해를 본 계층은 최하위 계층과 상위 75%~90%(선진국의 근

로자들)계층으로 나타났다.

80년대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불평등이 증가했지만 90년대 중반이후 중남

미는 예외적으로 소득불평등이 개선되었다. <그림 2>는 중남미 국가의 1995~2010

년 기간의 세후 Gini계수의 추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코스타리카와 우루과이 제외하

고는 중남미국가 대부분이 <그림 1>과는 대조적으로 45°선의 우측에 위치하고 있

어, 1995년 이후 중남미의 소득불평등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멕시코, 페

루, 파라과이 그리고 브라질이 급속한 소득개선을 이루었다. 중남미의 소득불평등개

선의 성공배경으로 다양한 요인이 제시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혁신적인 복지제도

의 설계(물가변동과 경제성장률에 연동된 최저임금, 인적자본축적과 복지를 연계한

볼사파밀리알(Bolsa Família)프로그램)와 이로 인한 중산층의 확대를 들 수 있다1).

소득불평등이 80년대 이후 다양한 국가에서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러나 소득불평등의 정도는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영미권의 국가보다는 북구국가의

불평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상위계층의 소득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었고 이들 계층이 개발도상국의 중산층과 더불어 세계화의 가장 커다란

수혜자로 나타났다. 반면에 선진국 근로자계층과 개발도상국의 빈곤층이 가장 손해

를 본 계층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전 세계적인 소득불평등 증가추세에도 불

구하고 중남미 국가는 예외적으로 90년대 중반 이후 소득불평등을 개선시키고 있으

며 이의 바탕에는 독창적인 사회복지제도설계가 자리 잡고 있다. 이를 기초로 다양

1) 최저임금수준을 포디즘의 관리된 조절과 유사한 방식으로 노동시장상황보다는 경제성장률에 연동하여 증가하

도록 설계하였다. 볼사파밀리아라 불리는 저소득층을 위한 현금보조프로그램은 현금보조를 자녀들의 교육, 예

방접종과 산후조리에만 지출하도록 한정하였다. 이러한 혁신적인 복지제도를 통하여 성장의 성과가 모든 소득

계층에게 골고루 전파되도록 설계하였으며 그 결과 중산층의 비중이 1995년 20.9%에서 2010년 40.7%로 증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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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계층이 경제성장의 성과를 공유하고 있으며 중산층이 확대되고 있다.

<그림 1> OECD국가들의 세후            <그림 2> 중남미 국가들의 세후

 Gini계수 변화(1985-2008)                Gini계수 변화(1995-2010)

  

자료: OECD DB.                          자료: Lustig et al., (2013), p. 3. 

<그림 3>                                  <그림 4> 

최상위 1% 부유층의 소득점유율 변화       세계화의 소득계층별 수혜

(1988-2008)

 

자료: http://topincomes.g-mond.parisschoolofeconomics.eu/#Database:
자료: Milanovic (2013), p. 202.

2. 정치적 불평등확대

2.1 투표에 의한 자기조절

Meltzer and Richard(1981)는 참정권의 확대, 소득재분배욕구증가 그리고 정부규

모 확대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참정권이 점차 빈곤층에게까지 확대됨

에 따라, 다수를 차지하는 빈곤층은 소득재분배정책을 지지하게 될 것이고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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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게 된다. 정부의 소득재분배기능이 강조되고 재

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규모도 점차 대형화된다는 것이다. Meltzer and

Richard는 중위소득과 평균소득간의 차이를 이용하여 민주주의의 균등화효과

(equalizing effects)를 설명하고 있다.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은 다수를 차지하는 중위투표자(즉 중산층)의 의사에 달려 있다. 중위투표자들보다

낮은 소득의 투표자(저소득층)는 소득재분배정책을 선호할 것이고 반대로 중위투표

자들보다 높은 소득의 투표자(부유층)들은 소득재분배정책에 반대할 것이다. 이 때

중위소득자들의 소득 즉 중위 소득(median income)이 경제전체의 평균소득(mean

income)보다 낮을 경우 이들은 소득재분배를 선호하여 소득재분배정책에 투표할 것

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소득재분배정책을 반대하는데 투표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들

이 주장하는 바는 소득불평등이 심화될수록 중산층 유권자들은 이러한 불균형을 바

로 잡으려 노력할 것이고 또한 투표라는 자기조절장치가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균등화효과에 의하여 민주주의국가에서는 불평등의 급속한 증가와 부의 과도한 집중

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Meltzer and Richard의 예측을 현실과 비

교하여 보면 예측과는 달리 민주주의의 균등화효과가 발생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는 1979~2006년 기간의 미국가계의 평균소득과 중위소득간의 격차

추이, 평균소득과 하위40%계층소득간의 격차추이 그리고 평균소득과 하위20%계층

소득간의 격차추이를 나타낸다. 모두 세전소득이며 2006년 기준 불변 값이다. <그

림 5>를 보면 2002년을 제외하고는 모든 소득격차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Meltzer and Richard의 예측에 따르면 중위소득이 평균소득보다 낮기 때문에

중산층이 투표를 통하여 부유층에 대한 증세정책을 채택할 것이고 이는 소득분배를

개선시키게 된다. 그러나 <그림 6>에서 보듯이 부유층에 대한 세율은 예상과는 달

리 평균소득과 중위소득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90년대 초반까지 오히려 감

소하였고 이후 40%수준에서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다. 그리고 <그림 7>은 세후 이

전소득을 포함한 소득격차 추이를 보여준다.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졌다면 최상위층

의 소득과 중위소득간의 격차가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림 7>에서 보듯이

최상위층의 소득과 중위소득간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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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세전 미국가계의 평균임금과   <그림 6> 미국 최상위층의 소득세율 추이 

중위임금의 격차    

  

주: 세전소득이고 2006년 불편기준.                자료: OECD DB.

자료: US Congress Budget Office, 

       http://www.cbo.gov

<그림 7> 세후 및 이전소득 포함한 가계소득추이: 

최상위 1%와 중위소득간의 소득격차추이

 

주: 세후 및 이전소득포함 그리고 2006년 불편기준.                

자료: US Congress Budget Office, 

       http://www.cbo.gov

2.2 포획된 자본주의

Melzer and Richard의 가설과는 달리 70년대 이후 소득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증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과 빈곤층은 자신들이 가진 정치적 힘

(투표권)을 이용하여 부유층에 증세를 시도하지도 못했고 소득재분배도 이루지 못

했다. 오히려 소수의 부유층이 수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제적 힘을 이용하

여 정치적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정책과

시장의 룰을 변경했으며 시장의 기회를 독점하였다(Stiglitz,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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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최상위 1%의 소득비중과 

 금융자유화 지수    <그림 9> 상관관계

      

  자료:  Financial Deregulation: http://pages.stern.nyu.edu/~tphilipp/research.htm
Income share: http://topincomes.g-mond.parisschoolofeconomics.eu/#Database:

<그림 10>                                <그림 11>   

금융자유화지수와 배당성향(1964~2011)   미국상위 0.01%의 캠페인 후원금 집중

도

   

자료: 배당성향은 Economic report of the       자료: Bonica et al., (2013), p. 112.

     president(2012).

<그림 8>~<그림 10>은 정부정책의 변화(금융자유화)가 소득불평등확대와 어떠

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림 8>은 지난 100년 동안의 미국금융자

유화지수와 최상위 1%의 소득비중 변화추이를 제시한 것인데, 미국의 금융자유화지

수와 상위 1%의 소득비중이 유사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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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에서 보면 대공황이후 금융부분에 대한 규제가 7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으

로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로비와 이에 따른 정책변화

로 금융자유화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이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음에도 금

융규제강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상위 1%의 소득비중도 금융규제완화와

더불어 70년대 말 이후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와 <그림 10>은

금융자유화지수와 최상위 1%의 소득비중 그리고 금융자유화지수와 배당성향간의

상관관계를 추정한 것이다. <그림 9>에 따르면 최상위 1%의 소득비중과 금융자유

화간의 상간관계를 반영하는 R2가 0.74로 높게 나타났으며 배당성향증가와 금융자

유화간의 상관관계를 반영하는 R2도 0.50으로 높게 나타났다.

Acemoglu and Robinson(2008)는 Melzer and Richard의 가설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림 12>와 같이 법률상으로 보장되는 1인 1표의 법률

상(de jure)의 정치권력과 각 소득계층이 실제로 소유하는 사실상(de facto)의 정치

권력을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들은 이 둘 간의 격차가 증가하는

현상을 포획된 민주주의(captured democracy)로 개념화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부유층들은 다양한 수단(정치권에 대한 로비, 선거자금기부, 여론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구축 혹은 자본해외이전위협)을 동원하여 사실상의 정

치권력획득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반면, 중산층과 빈곤층들은 소득불평등 확

대와 기존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해왔던 노동조합의 약화와 더불어 사실상의 정치권

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정치적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Melzer

와 Richard예측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별연구팀을 조직하여 불평등증가시대의 미국민주주의라는 보고서를 2004년에

발표한 미국정치학회도 Acemoglu and Robinson(2008)와 유사한 진단을 내리고 있

다. 발표 내용은 미국민주주의는 소득불평등증가로 인하여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하여 정치적 불평등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정치학회는 소득불평

등증가, 소득계층별 정치적 참여율차이 그리고 조직화의 차이가 정치권력의 불균등

한 분포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하여 정책에 모든 시민들의 목소리가 동등하게 반영

되는 것이 아니라 상위 소득계층의 의견이 집중적으로 반영되는 정치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우선 소득 계층별로 정치적 참여정도를 분석해 본

결과, 부유층들이 빈곤층에 비하여 투표와 정치참여에 적극적임이 발견되었다. 가계

소득 $75,000이상 계층과 $15,000이하 계층의 투표참여와 정치활동참여를 비교한

결과 부유층은 열 명중 아홉 명이 대통령선거에 투표하는 반면 빈곤층의 투표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여타 정치적 참여에도 현격한 차이

를 보였는데 특히 캠페인후원금을 보면 부자들은 56%가 참여한 반면 저소득층은

6%에 불과하였다. <그림 11>에서 보듯이 미국의 경우 2012년에 소득계층 최상위

0.01%의 기부금이 캠페인 전체기부금의 40%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관련

조직참여에도 많은 차이를 보였는데 부유한 계층의 3/4이 다양한 정치활동관련 조

직에 참여하는 반면 빈곤층은 13%만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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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포획된 민주주의와 정치적 불평등의 증가

    

소득불평등 확대로 

사실상의 정치권력 

획득을 위한 부유층과 

저소득층의 

투자(로비, 

정치모금기부 및 

정치적 참여)격차 

증대 

부유층은 점차 

조직화되는 반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이해를 대변했던 

노동조합은 쇠퇴

부유층의 사실상의 

정치권력 증가

(법률상의 정치권력

≠ 

사실상의 정치권력)

부유층의 정치권과 정부에 대한 영향력 확대. 

그 결과 부유층에 유리한 정책 및 법안의 채택

자료: Acemoglu and Robinson(2008)과 Hacker and Pierson (2010)에 기초하여 필자가 작성

다음으로 소득그룹별로 조직화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중산층과 빈곤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의 빈곤이 정치적 불평등 확대의 또 다른 원인이라고 미국정치

학회의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중산층과 빈곤층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해 왔던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70년대 이후 급속하게 줄어들었다. 70년대 이후

미국의 노조가입률이 절반이하로 줄어 2012년 현재 11%에 불과하다. 노동조합은

단체행동을 통하여 정부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학습을 통하여 노

동자와 그 가족의 정치적 참여를 유도한다. 정치와 정책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노조

원과 그 가족들의 투표를 종용하는 등 노조원과 일반시민의 정치참여 증진에 적극

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민주당정치후원금의 마르지 않는 젖줄

이었다. 1968년에는 노동조합의 민주당에 대한 정치후원금이 700만 달러에 달했으

나, 이후 노동조합의 쇠퇴로 민주당에 대한 정치후원금규모가 감소하자 민주당도

점차 기업후원금에 대한 의존도가 늘어나게 되었다(Hacker and Pierson, 2010). 이

로 인하여 민주당조차도 중산층과 빈곤층의 이해보다는 기업의 이해를 반영하는데

적극적이게 되었다2). 반면에 70년대 이후 부유층 특히 기업들은 조직화를 서두르게

2) 노조의 공백을 메우리라고 예상되었던 진보적인 단체(환경문제나 양성평등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특정사안에

만 관심을 집중할 뿐 노동자계층과 중산층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 사안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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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Hacker and Pierson의 연구에 따르면 1971년에 로비스트를 고용한 기업이

175개였다면 1982년에는 2,500개로 증가하였고 특정후보와 정책을 지지하기 위해서

설립된 정치활동위원회가 1976년 300개 미만에서 1980년 중반에 1200개 이상으로

늘어났다. 1972년에는 한국의 전경련과 유사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 조직되어

정부와 의회에 압력과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리고 보수주의 사상을 체계화

하고 전파하는 데 앞장선 헤리티지 재단이 1973년 창설되었다. 이처럼 부유층들은

더욱 조직화되는 반면, 중산층과 빈곤층은 원자화됨에 따라 자신들 의견을 정부와

정치권에 체계적으로 전달하는데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Bartel, 2008). 미국정

치학회의 보고서가 표현하고 있듯이 부유층은 정부에 고함을 지르고 있는 반면에

중산층은 소곤거리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정치적 불평등확대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였는지를 프리스턴 대학

의 Bartel(2008)와 같은 대학의 Gilens(2005)는 잘 보여주고 있다. Bartels는 1980년

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의 자료를 이용하여 상원의원들이 특별사안(최저임금, 공민

권, 정부지출)에 대해서 어떤 계층의 이익을 대변했는지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정치

권은 중산층보다는 부유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빈곤층의 이

익대변에는 소홀했다. 또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가 부유층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정책에 찬성표를 던졌으며, 민주당보다 공화당이 고소득유권자에게 더욱 호의적임

이 밝혀졌다. Gilens는 의회가 아니라 정부정책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부유층이

지지하는 정책이 다른 계층이 지지하는 정책에 비하여 법제화될 가능성이 높았다.

빈곤층과 부유층의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 빈곤층의 의견보다는 부유층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산층 및 빈곤층 다수가 어떤 정책변화를 지지한

다고 해서 소수가 지지할 때 보다 정책이 채택될 확률이 높지 않았으나 부유층다수

가 지지하는 경우 정책으로 채택될 확률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보면 정치적

평등이 가장 잘 보장된다는 미국에서조차 Meltzer and Richard가 가정하는 것과는

달리 중산층과 빈곤층의 의견이 투표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3. 기회의 불평등

가족배경에 영향을 덜 받으면서, 비슷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교육에 대한 유

사한 기회를 보장해주고, 또한 관련된 자질과 노력에 근거해서 직책과 직위를 모든

이에게 개방시켜주는 것을 기회의 평등이라고 롤스는 정의하고 있다. 또한 롤스는

부의 불평등이 일정수준을 넘게 되면 가족배경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고 이에 따라

사회적 정의의 기초인 기회의 평등도 위협받게 된다고 경고한다. 최근의 많은 연구

들도 롤스의 경고를 확인하고 있는데, 소득불평등이 확대됨에 따라 기회의 불평등

않았다. 또한 이들은 일반적인 시민들의 참여와 동원에 기반 하기보다는 전문직, 고학력 그리고 부유층등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과거 노조가 수행했던 중산층과 빈곤층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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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회적 이동성도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Corak(2013)은 소득불평등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들의 예상소득은 자신의 노력보다

는 가족의 배경에 의해서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OECD(2011)도

소득불평등증가가 사회의 이동성을 가로막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기회의 불평등증가

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OECD는 소득불평등

이 높은 이태리, 영국 그리고 미국에서는 사회적 이동성이 낮은 반면, 소득불평등도

가 낮은 북구의 경우는 자녀의 소득이 가족배경에 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사회적

이동도 활발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Corak(2013)은 소득불평등의 증가가 세대 간 소득계층 이동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아래 그래프는 위대한 개츠비곡선(Great Gatsby curve)

이라 불리는데, X축은 한 세대 전(즉 부모세대)의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

니계수이고 Y축은 부모의 소득에 대한 자녀소득의 탄력도 이다. 따라서 부모소득이

자녀소득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수록 Y축의 값은 증가하게 된다. <그림 13>에서 보

듯이 부모세대의 소득분배가 더욱 불평등한 국가일수록 부모소득의 자녀소득에 대

한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OECD(2011)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소득불평등

도가 높은 영국과 미국 그리고 이태리의 경우는 부모소득의 자녀소득에 대한 영향

력이 높아서 부모소득에 대한 자녀소득의 탄력도가 0.5로 나타났다. 반면에 북구국

가들은 0.2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세대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부모의 소득수준이 자녀들의 예상소득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

견하였다.

<그림 13> 소득불평등과 사회적 이동성간의 상관관계

주: X축은 우측으로 갈수록 불평등도가 높음을 Y축은 상향으로 이동할수록 사회적 이동성이 낮다는 

것을 나타냄.

자료: 세대 간 소득 탄력도는 Corak (2013); Gini계수는 World Bank DB와 OECD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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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ak(2013)은 부모소득의 자녀소득에 대한 영향력이 국가 간 혹은 기간별로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가족, 노동시장 그리고 정부정책의 상호작용의 결과라라 설

명하고 있다. 첫째, Romer(2004)가 이야기하는 가족이 제공하는 ‘상이한 환경’이 자

녀들의 소득계층이동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예를 들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차이는 자녀들의 직장선택이나 인적자본축적에 영향을 주며, 부모가 물

려주는 유전적 능력과 건강이 또한 자녀들의 소득계층이동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

다. 그리고 부모들의 경제적 능력이 자녀들에 대한 인적자본투자수준과 투자동기에

도 차이를 불러일으킨다. 많은 실증연구(Bailey and Dynaski, 2011)들은, 인지능력을

통제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소득불평등 세대인 80년대 출생자들의 경우 소득평등의

세대인 60년대 출생자에 비하여 부모의 소득수준이 대학진학여부를 결정하는데 있

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발견하였다.

둘째로 정부의 교육정책이 어떤 계층을 위주로 설계되느냐의 여부도 위의 개츠

비곡선의 기울기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정부의 교육재정지출이 초중고 공립학교에

집중될 경우 저소득층이 주로 혜택을 받는 반면, 정부지출이 소수만이 혜택을 받는

사립대학이나 사립중고등학교에 집중될 경우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이 주로 혜택

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정부는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서 GDP 대비 1.6%를

교육과 사회이동성 촉진 프로그램에 지출하고 있는데 이중 1/4만이 중하위소득그룹

이 혜택을 보도록 설계되어 있어 정부재정지출이 사회이동성 제고에 효과적이지 못

하다고 비판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에서 인정되는 학력프리미엄(즉 교육투자의 수익률)이 높을

수록 세대 간 소득계층의 이동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Corak의 분석결과 학력

프리미엄이 높은 국가일수록 부모소득이 자녀의 소득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투자수익률이 높을수록 부모들은 자녀교육에 투자할 동기가

높고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부모의 경우 자녀교육에 지출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높기 때문이다.

Estebez-Abe et al., (2001)은 기술축적메커니즘과 학력프리미엄간의 상관관계가

높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범용기술(general skill)이 강조되는 미국과 같은 국가

의 경우 학력프리미엄이 높은 반면 기업특수적(firm-specific)기술이나 산업특수적

(industry-specific)기술이 강조되는 북구의 경우는 학력프리미엄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교육을 통하여 축적된 인적자본은 다양한 영역과 산업에 적용가능하기 때

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개츠비곡선과 결합하여 볼 때 보편적인 기술이 강조되

는 국가의 경우 특히 미국의 경우 학력프리미엄이 높아 부모소득의 자녀소득에 대

한 영향이 높은 반면 기업특수적 혹은 산업특수적 기술의 중요성이 높은 북구의 경

우 학력프리미엄이 낮아 부모소득의 자녀소득에 대한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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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다양한 불평등의 동반증가 및 누적적 증가

1. 다양한 불평등간에 존재하는 누적적 관계

 <그림 14> 불평등간의 누적적 관계

경제적 불평등

    기회의 불평등

정치적 불평등

2‘

 1

23

1‘

3‘

사회복지제도 및 노동조합

자료: 필자가 작성

정치적 불평등과 기회의 불평등에 관한 기존연구는 경제적 불평등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동시에 증가하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단서를 제공한다.

이러한 불평등의 동반증가 혹은 누적적 증가를 <그림 14>를 이용하여 설명하면 다

음과 같다. 부유층들은 자신들에게 보다 유리한 정책수립 및 자원배분을 위하여 사

실상의 정치권력확대를 도모하며 (<그림 14>의 경로 1) 이를 통하여 정치권과 정

부의 의사결정(주로 기회의 평등에 관련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3).

Corak(2013)이 예를 든 부유층자녀들이 주로 다니는 학교와 교육단체에 공공재원을

분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서민층 자

녀들이 주로 다니는 대학보다는 부유층 출신자녀들이 주로 다니는 그랑제골

(Grandes écoles)에 교육재원을 집중하는 것도 유사한 경우다(Piketty, 2014). 또 다

른 예로 부자들이 다양한 로비와 유리한 사회여론형성 혹은 자본의 해외이전에 대

한 위협을 통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속세나 증여세관련 제도의 개정을 시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미국의 경우 Piketty and Saez (2007)에 따르면 1970년대에

비하여 2000년대 중반에 상위 1%의 평균연방세율이 1/3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그리

고 1970년대 초반까지 70%대에 다다랐던 상속세의 최고세율이 1970년대 중반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특히 부시는 낮은 세율이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논리로

상속세 폐지를 추진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활하였지만 실제로 상속세가

부시정부시절 폐지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한국재벌들이 투자활성화를 구실로 상속

세 및 증여세폐지를 요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정치적 불평등

의 결과인 상속세관련 제도변화는 롤스가 강조하는 출발선상의 공정한 기회부여를

3) Meltzer and Richard(1981)는 법률상의 정치권력과 사실상의 정치권력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 14>

의 경로 1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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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한다(<그림 14>의 경로 2). 결국 가족배경의 차이가 출발선상의 차이를 결정

하게 되고 이는 경제적 불평등을 가속화 시킨다 (<그림 14>의 경로 3). Corak(2013)에

따르면 아래 <그림 15>와 <그림 16>에서 보는 것처럼, 가족배경의 차이가 자녀들

의 소득계층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즉 빈곤의 세대 간 대물림 현상이 나타

난다. 미국의 경우 부모가 최상위소득층일 경우 그 자녀들의 50%이상이 소득계층

상위 2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반면, 부모가 최하위소득층인 자녀의 경우 50%이

상이 하위 30%이하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도 미국보다 정도는 덜하지

만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5> 

부모가 최상위소득계층일 경 

우의 자녀의 소득계층분포: 

미국과 캐나다
                

<그림 16> 

부모가 최하위  소득계층일 

경우의 자녀의 소득계층분포: 

미국과 캐나다

  

자료: Corak(2013), p. 84.

<그림 17> 미국 최상위소득층과 최하위소득층의 교육비지출격차

자료: Corak (2013), p. 91.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될 경우, 빈곤층은 자녀교육에 대한 지출여력이 줄어들고

이는 롤스가 말하는 유사한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유사한 인생기회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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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현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그림 14>의 경로 1‘). <그림 17>은 미국 상위 20%

소득계층과 하위 20% 소득계층의 자녀교육비(도서구입, 컴퓨터구입, 여름캠프 그리

고 과외교습)지출을 비교한 것이다. 하위 20%소득계층의 경우 70년대에는 $835를

2000년대 중반에는 $1,300를 지출한 반면 상위계층은 1970중반 기간에 $3,500였으

나 2000년대 중반에는 $5,500가 증가한 $9,000를 지출하였다. 하위 20%는 30년 동

안 자녀소득비가 $500증가한 반면 상류층은 이 보다 11배 증가한 $5,500가 증가하

였다4). 소득불평등확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계층별로 차등이 발생할 경

우 기회에서 소외된 계층은 자신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능력

과 사회네트워크의 부족으로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소외되고 자신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어려워진다(<그림 14>의 경로 2’). 그 결과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보다

효과적으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능력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소유한 부유층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도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이는 경제력 집중을 가속화 시

킨다 (<그림 14>의 경로 3’).

 

2. 모형

정치적 불평등의 기회의 불평등 및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Solon(2004)의 모델을 변형하였다. 단순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1. 한 사회의 인구는 일정하며 1로 정규화(normalize)된다고 가정하자.

2. 한 사회에는 두 개의 집단이 있다: 엘리트계급()과 일반시민계급(혹은 근로자 계급)

().

일반시민계급의 구성원수가 엘리트계급의 구성원수보다 많다. 엘리트계급의 인구

비중을 라 하면 일반시민계급의 인구비중은  가 될 것이며 인구를 1로 정

규화 하였기 때문에 인구비중이 각 계급의 구성원 수가 될 것이다. 물론  



이다.

3. 각 집단의 구성원들은 동일한 선호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4. 각 가정은 t세대의 일인 부모와 t+1세대의 일인 자녀로 구성되어 있다.

4) Stiglitz(2012)가 지적하듯이 미국명문대학교 재학생의 계층구성을 보면 소득분위 상위 25%계층 출신은 74%

에 이르는 반면 하위 50% 계층출신은 9%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적절한 예가 될 것이다. 혹은 Piketty(2014)

에 따르면 하버드대학교 재학생 부모의 평균연봉이 45만 달러로 미국 상위 2%소득수준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유사한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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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엘리트 계급

엘리트 대표부모의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다:

  loglog (1)

엘리트부모는 자신의 평생소비()와 자녀의 평생소득수준( ) 으로부터 만족

을 얻는다. 는 부모의 이타주의 정도를 나타내는 파라미터로 0과 1사이의 값을 갖

는다. 가 1에 가까울수록 이타주의적인 부모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식은 대표 엘리트대표 부모의 예산 제약식이다:

  (2)

여기에서  는 세율이다.

그리고 이렇게 걷어 들인 세금을 정부는 가계의 교육비보조로만 지출한다고 가정하

자. 따라서 교육비보조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는다.

엘리트 부모는 가처분 소득 을 소비(),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

그리고 자신이 속한 그룹의 사실상의 정치권력(de facto political power)에 획득

()에 지출한다. 사실상의 정치권력 획득을 위한 지출은 로비자금과 정치기부금

에 대한 지출을 의미하며 또한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근로자들의 경우 노

동조합)의 유지를 위한 지출을 의미한다.

엘리트그룹 자녀의 t+1기 소득은 t기에 투자한 교육투자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 엘

리트계급 자녀의 t+1기 소득은 다음과 같이 결정 된다:

log   (3)

여기에서 와 는 교육을 통해 축적된 인적자본과 교육에 대한 투자수익률(학력

프리미엄)을 각각 나타낸다.

Estebez-Abe et al., (2001)는 범용기술(general technology)이 지배적인 생산시스템

의 경우 교육을 통해 축적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수익률() 즉 학력프리미엄이

기업에 특수(firm-specific technology)한 기술이나 산업에 특수한(industry-specific

technology)기술에 기반한 생산시스템에 비하여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교육을

통해 축적된 인적자본이 다양한 산업과 영역에 적용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기

업특수적 기술이나 산업특수적 기술에 기초한 생산시스템의 경우는 학력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직무를 통해서 축적된 인적자본의 투자수익률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범용기술에 기초한 미국의 경우는 학력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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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는 반면, 독일과 덴마크처럼 기업특수적 기술이

나 산업특수적 기술에 기초한 국가의 경우는 학력프리미엄이 낮게 나타난다. 따라

서 학력프리미엄을 나타내는 는 각국의 생산시스템 혹은 기술축적패턴에 따라 상

이한 값을 갖게 된다.

엘리트계급자녀의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의 축적은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수

준(), 엘리트자녀 1인당 정부공공지출()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은 인

적자본() 에 의해서 결정된다(식 (4)). 그리고 는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엘리트 부모는 소득이 높아 자녀들의 교육에 투자할 능력이 일반 시민들에 비하여

높다. 따라서   라 가정할 수 있다.

 loglog
 (4)

정부의 각 가정에 대한 교육비 보조를 교육비의 직접보조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

우를 가정할 수도 있다. 엘리트 계급과 일반시민계급 모두가 자신의 사실상의 정치

권력을 이용하여 정부가 자신들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보다 많은 재원을 배분하도

록 압력을 행사한다. 한국의 경우 엘리트 계급들이 자신의 자녀가 주로 다니는 자

립형사립고나 외국어고등학교에 자원을 유리하게 배분하도록 로비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반대로 일반시민계급의 사실상의 정치권력이

강할 경우 일반시민계급들은 정부재원을 자신들의 자녀가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립학교에 할당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다. Carasso, Reynolds and

Steuerle (2008)에 따르면 2006년에 미국정부는 계층이동성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예

를 들어 교육에 GDP 대비 1.6%를 지출하고 있지만,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이 예산

의 단지 1/4만이 할당되었다. 즉 계층이동을 위한 정부지출의 대부분을 고소득층이

혜택을 보고 있다.

엘리트계급 자녀 1인당 정부지출은 엘리트 계급의 사실상의 정치권력수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사실상의 정치권력은 법률상(de jure)의 정치권력()과 사실상의

정치권력획득을 위한 투자()의 함수이다 (식 (5)).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그룹의

규모 즉 구성원의 수()가 법률상의 정치권력수준을 결정한다 (식 (6)). 따라서 정

치적으로 평등하다면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시민계급이 법률상의 정치권력에 있어

엘리트계급보다 우위를 점한다.

 



(5)

  and   (6)

≤ 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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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그룹의 각 가정은 사실상의 정치권력 획득을 위해서 가처분 소득의 일정비율

()을 지출한다(). 이는 로비자금 및 정치모금에 대한 기부만이 아니

라 각 그룹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에 대한 유지비용 지출까지를 포함한다.

 는 엘리트 계급전체의 사실상의 권력획득을 위한 투자를 나타

낸다. 는 엘리트 계급 부모들의 사실상의 정치권력획득을 위한 평균

지출을 나타내기 때문에 는 엘리트 계급전체의 사실상의 정치권력획

득을 위한 지출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표 엘리트 부모의 사실상의 정치권력수준은

개인의 투자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급전체의 사실상의 권력획득을

위한 투자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는 한 사회의 정치적 평등(political

equality)의 정도를 나타낸다. 이 1에 가까울수록 사실상의 정치권력이 법률상의

정치권력과의 격차가 줄어들어 소득불평등에 대한 영향이 적고 정치적 평등의 정도

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식 (3)~식 (6)이 주어져있고, 예산제약식 (2)하에서 부모의 효용 식 (1)을 극대화하

면, 대표부모의 자녀인적자본투자에 대한 적정수준( )이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loglog
 log

log log 

(7)

여기에서  이다.

효용극대화를 위한 일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8)

식 (8)로부터 식 (9)와 같은 최적투자수준 

가 구해진다:


 


 (9)

따라서 

는 부모의 이타주의 정도()와 교육에 대한 투자수익률()즉 학력프리미

엄이 높을수록 증가하게 된다.

위의 식 (3), (4), (5), (6) 그리고 (9)으로부터, 엘리트 계급의 세대 간 소득이전

(income transmission)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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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loglog



 loglog


(10)

2.2 시민계급

대표 시민계급부모의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다:

  loglog (11)

여기에서 는 시민계급부모의 평생소비를   대표 시민계급자녀의 평생소득

수준을 나타낸다.

시민계급부모의 예산 제약식은 다음과 같다:

  (12)

시민계급 자녀의 t+1기 소득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log   (13)

시민계급 자녀의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축적은 다음과 같다:

 loglog
 (14)


 (15)

시민계급 자녀를 위한 정부지출은 다음과 같이 결정되며 사실상의 정치권력은 다음

과 같다고 가정 한다:

 



(16)

 
그리고

   ( 1 7 )

≤  ≤

시민계급도 사실상의 정치권력획득을 위해서 가처분소득의 일부를 투자를 하는데

이는 로비나 정치적 참여를 통한 투자이외에도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 특

히 노동조합의 유지를 위한 비용부담도 포함된다.

위의 식들로부터 시민 계급의 세대 간 소득이전(income transmission)이 다음과 같

이 유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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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loglog



 loglog


(18)

log log    그리고 loglog 라 하자. 이 경우 

은 자녀 세대에서의 엘리트계급과 시민계급사이의 소득격차를 그리고 는 부모세

대의 엘리트 계급과 시민계급사이의 소득격차를 나타낸다.

식 (10)에서 식 (18)을 차감하면 다음과 같은 식 (19)가 도출된다:

 log


log







log



(19)

식 (19)를 보면 자녀세대에 있어서 엘리트계급과 일반시민계급간의 소득격차()

는 부모들 세대의 소득불평등정도()와 정치적 불평등정도,

log


log


 그리고 기회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가족이 제공하

는 상이한 배경
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다. 그리고 가처분소득 중 자녀교육

투자로 배분하는 비중[log


]의 차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자녀들 세대에 있어서 엘리트계급과 일반시민계급간의 소득불평등정도는 세

가지 제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생산시스템(production system), 정치제도 그

리고 가족이다. 는 생산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교육투자수익률(학력프리

미엄)을 나타낸다. 기업특수적 기술이나 산업특수적 기술이 가치를 갖는 생산시스템

의 경우, 기술과 지식이 대학교육보다는 기업 내에서 혹은 정부와 사용자단체가 운

영하는 기술학교에서 축적되기 때문에 학력프리미엄()이 낮다. 반대로 범용기술에

기초한 포디즘의 경우나 혹은 고도의 지식 집약적 산업에 기초한 생산시스템의 경

우는 대학을 비롯한 학교에서 축적한 기술이 가치를 갖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높다. 따라서 학력프리미엄이 높은 생산시스템에 기초한 사회에서는 부모

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동기도 높으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엘리트부모들은

시민계급의 부모들에 비하여 자녀교육투자재원마련에 유리하기 때문에 부모의 소득

수준이 자녀의 소득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앞의 <그림

22>의 위대한 개츠비 곡선도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 산업특수적 혹은 기업특수적

기술이 경쟁력의 핵심인 북구와 일본 그리고 독일은 범용기술에 기초한 생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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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진 영국과 미국에 비하여 부모소득의 자녀소득에 대한 영향력이 낮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제도는 법률과 정치제도이다. 는 정치적 평등의 정도를 나타낸

다. 법에 의해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동등하게 보장된 정치적 권리 행사가 소득불

평등에 영향을 덜 받도록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한 보정수단(예를 들어 국선변호인

제도나 선거비용지출의 상한선 설정)과 규제(로비와 뇌물)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의 존재 및 효율성 여부가 정치적 평등의 정도에 영향을 준다.

또한 두 계급간의 사실상의 정치권력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법률의 보장정도도 또한 정치적 평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법률과

정치제도가 세대 간 빈곤의 대물림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지

막으로  는 가족제도의 영향을 나타내는데, 노동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특성

인 지적 혹은 신체적 능력과 무형의 유산(가족의 네트워크이나 가족의 평판)이 가

족 내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식 (19)의 양변에서 를 차감하면 다음과 같다:

∆   log


log







log



(20)

   and

  log


log


 


log



라 가정한다. 그리고  


이면   이고  


이면   이다.

식 (20)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21)

식 (21)이 의미하는 바는 자녀세대가 부모세대에 비하여 엘리트계급과 일반시민계

급사이의 소득격차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 여부(∆   )는 부모들 세대의

소득격차()수준과 A와 B의 값에 의하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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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다양한 경우

경우 1)    and               경우 2)    and   

  G

  ∆

 
  G

  ∆

-(B/A

)

경우 3)    and                 경우 4)   and  

  G

  ∆

-(B/A)

  G

  ∆

<그림 18>의 경우 1은    즉  


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수익률이

높고 정치적 불평등과 기회의 불평등이 높아   인 경우이다. 이 경우는 부모세

대의 소득불평등 수준과 관계없이 자녀세대의 소득불평등이 부모세대에 비하여 증

가하는 경우이다.

경우 2는   로 교육에 대한 투자수익률이 충분히 높으나 시민계급의 사실상

의 정치권력이 엘리트계급의 사실상의 정치권력보다 충분히 우위에 있어   인

경우이다. 예를 들어 시민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의 교섭력과 영향력이

충분히 강한 경우이다. 이 경우 부모세대의 소득불평등 수준이 어느 정도이었느냐

에 따라서 부모세대에 비하여 자녀세대의 소득불평등이 감소되는지 여부가 결정된

다. 부모세대의 소득불평등 정도가 (

)보다 작은 값을 갖는 경우 자녀세대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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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불평등은 부모의 세대의 소득불평에 비하여 감소하는 반면 부모세대의 소득불평

등 정도가 커서 (

)보다 클 경우 자녀세대의 소득불평등은 부모세대에 비하여

증가한다. 이는 교육에 대한 투자수익률이 충분히 높은 경우, 부모의 자녀에 대한

투자동기가 높고 부모의 소득수준이 자녀교육투자수준에 미치는 영향도 높게 된다.

따라서 부모세대의 소득격차가 작고(

의 좌측), 사실상의 정치권력에서 우위에

있는 일반시민계급이 정부로 하여금 더 많은 재원을 공교육에 투자확대 하도록 압

력을 행사하거나 투표권을 행사하여 일반시민 계급 자녀들의 인적자본축적을 돕게

될 경우 부모세대에 비하여 자녀세대에 있어서 소득불평등의 정도가 줄어들게 된

다. 그러나 부모세대의 소득격차가 충분히 큰 경우(

의 우측), 엘리트 부모의

사적인 교육투자수준이 시민계급이 공교육투자 확대를 통하여 교육투자수준을 늘리

는 것보다 충분히 크다면 자녀세대의 소득격차가 부모세대의 소득격차에 비하여 증

가하게 된다.

경우 3은 경우 2와 반대이다.   이고   인 경우다. 교육에 대한 투자수

익률은 낮은 반면 정치적 불평등이 높거나 기회의 불평등이 높은 경우이다. 부모세

대의 소득불평등 정도가 낮은 경우(

의 좌측) 자녀세대의 소득불평등은 부모세

대에 비하여 증가하는 반면 부모세대의 소득불평등 정도가 충분히 클 경우 (


의 우측) 자녀세대의 소득불평등은 부모세대에 비하여 감소한다. 부모세대의 소득불

평등 정도와 정치적 불평등정도가 충분히 높지만, 교육에 대한 투자수익률이 충분

히 낮아 엘리트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동기도 낮고 이에 따라 자녀세대에는

부모세대에 비하여 소득격차가 줄어들게 된다. 반면에 

의 좌측은 투자수익률

은 낮지만 정치적 불평등과 기회불평등이 높아 낮은 투자수익률의 효과를 상회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이고  인 경우는 부모세대의 소득불

평등 수준과 관계없이 자녀세대의 불평등은 부모세대에 비하여 감소한다. 즉 교육

에 대한 투자수익률도 낮고 시민계급의 사실상의 정치권력이 엘리트들의 사실상의

정치권력보다 충분히 큰 경우 자녀세대에는 부모세대에 비하여 소득불평등을 감소

시킬 수 있다. 북구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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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불평등 해소에서의 복지제도와 노동조합의 역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심각해진 소득양극화와 불평등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세제개혁, 최저임금의 상향조정, 교육기회의 균등실현

그리고 사회 안정망 강화 등이 정책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대안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보다는 복지제도와 노동조합이 정치적 불평등 및 기회

의 불평등해소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불평등의 누적

적 증가를 해소할 수 있는 단서를 찾고자 한다.

소득불평등, 정치적 불평등 그리고 기회 불평등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는 사실은 북구국가들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이 세 가지 불평등이 뚜

렷하게 낮다는 것이다. 반면에 영미권 국가의 경우는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정도가

여타 국가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표 1>). 지니계수로 측정한 소득불평등

의 정도는 영국과 미국이 0.34~0.38인 반면 북구(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그리고

덴마크)는 0.25~0.26이다. 앞의 개츠비 곡선에서 구한 부모소득에 대한 자녀소득의

탄력도를 기회의 불평등정도라 보면 영국과 미국은 0.47~0.50인 반면 북구는

0.15~0.27로 보다 평등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정치적 평등은 EU의 설문조사를 기초

로 한 것인데 저소득계층의 투표 및 정치적 참여의 정도를 기준으로 측정한 것이

다. 미국의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나 핀란드를 제외하고는 여타 북구국가들이 영국

과 다른 유럽국가에 비하여 정치적 불평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치적

참여율도 북구국가들이 다른 유럽국가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

구국가들이 영국과 미국 그리고 여타 대륙유럽국가에 비해서 경제적, 정치적 그리

고 기회의 불평등 정도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주요국가의 소득불평등, 기회의 불평등 그리고 정치적 불평등의 정도

소득불평

등(지니계

수)

기회의 

불평등

정치적

불평등

정치적 

참여율 

(%)

노조

가입률

(%)

대졸의 

고졸대비 

임금

프리미엄

(%)

영국 0.34 0.50 -0.17 52.7 28.0 65.2

미국 0.38 0.47 · · 12.1 91.6

프랑스 0.29 0.41 0.09 56.0 7.6 58.8

독일 0.30 0.32 -0.07 58.5 20.7 46.3

스웨덴 0.26 0.27 -1.44 69.7 75.1 29.6

핀란드 0.26 0.18 -0.02 66.4 71.7 52.6

노르웨이 0.25 0.17 -0.80 68.4 54.8 ·

덴마크 0.25 0.15 -2.24 62.6 69.4 47.6

주: 지니계수는 2008년 기준이며 세후지니계수이다; 기회의 불평등은 <그림 13>의 Y축인 부모소득에 대

한 자녀소득의 탄력도이다; 정치적 불평등과 정치적 참여는 2008년 기준이며 Dubrow(2010) 참조; 노조

가입률은 2007년 기준임; 정치적 불평등과 정치참여는 EU자료를 기초하고 있어 미국에 관한 자료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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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임금 프리미엄 관련 자료는 2001년 기준이며 출처는 Strauss and de la Maisonneuve (2009), p. 

21.

국가 간 불평등정도의 차이를 설명해주는 다양한 제도적 요인이 존재하지만 우

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림 19>와 같이 복지제도 및 노동조합의 역할이다(Hacker

and Pierson, 2010; Schneider and Makszin, 2014). 노동조합과 복지제도는 소득불

평등 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정치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치학자들(Bartel, 2008;

Hacker and Pierson, 2010)은 미국에서 정치적 불평등이 증가한 이유로, 저소득계층

의 이해를 대변해왔던 노동조합의 약화와 저소득층계층의 낮은 정치적 참여를 들고

있다. 그리고 이들 계층의 정치적 참여정도가 낮은 이유로 정보와 소득의 부족 그

리고 사회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부족을 들고 있다.

<그림 19> 노동조합과 복지제도의 정치적 불평등 완화에서의 역할

강력한 

노동조합

복지제도와

고임금

정치적 

불평등

완화 

정치적 

 참여 확대

지식과 

정보격차 

축소

고용안정을 

바탕으로 한 

근로자들의 

경제·사회적 

지위보장

+

노동조합을 

매개로 

근로자들의 

다양한 

네트워크 참여 

근로자들

의

다양한 

공식 및 

비공식 

사회네트

워크 참여

평생학습시스템

을 통한 다양한 

학습

+

학습에 필요한 

금전적 제약 

완화

자료: Hacker and Pierson (2010)과 Schneider and Makszin (2014)을 참조하여 필자가 작성.

Schneider and Makszin는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Schneider and Makszin는 저소득층의 정치적 참여부족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 아니

며,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높고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진 국가의 경우는 저소득층과

교육수준이 낮은 계층들도 미국과는 달리 활발한 정치적 참여를 하고 있음을 발견

하였다.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높고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진 국가의 경우 저소득층

들이 노동조합과 복지제도가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정치참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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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또한 다양한 사회네트워크에도 참여할 수 있

는 기회가 주어지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강력한 노동조합과 복지제도는 고 임금과

높은 사회복지혜택을 보장하고 이는 정치참여와 학습에 소요되는 금전적 문제를 해

결해준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조합과 사회복지프로그램은 저소득층과 근로자들의

정치적 참여를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정치적 불평등이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한다.

37개국에 대해서 실증 분석한 결과 이들은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거나 고용보

호가 높은 나라일수록, 소득계층 간 지식 및 정보의 격차, 소득격차 그리고 노조참

가율 격차가 작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고용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저소득

층을 위한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진 국가일수록 저소득층의 정치적 참여가 활발하고

이로 인하여 정치적 불평등과 소득불평등이 낮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림 20>~<그림 23>은 Schneider and Makszin의 주장을 EU국가를 대상으로

검토한 것이다.

 

<그림 20>                                <그림 21>    

EU국가의 노조가입률과 정치적 참여         EU국가의 사회복지지출과 정치적 참

여

  

자료: 정치적 참여는 Dubrow(2010), p. 109;         자료: 정치적 참여는 Dubrow(2010), p. 109; 

      노조가입률은 OECD DB.                           사회복지지출은 OECD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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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EU국가의 노조가입률과         <그림 23> 노조가입률과 기회의 불평

등

정치적 불평등                               

   

자료: 정치적 불평등은  Dubrow(2010), p. 109;    자료: 기회의 불평등은 Corak, p. 82.

     노조가입률은 OECD DB.                          노조가입률은 OECD DB.

위의 그림들은 EU의 노조가입률 및 사회복지비지출과 국민들의 정치적 참여정

도 혹은 기회불평등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노조가입률은 2007년 기준이며 정치

적 참여정도는 2008년 기준이다. 정치적 참여정도는 Dubrow (2010)가 EU의

ESS(European Social Survey) 2008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5). <그림 20> 및

<그림 21>에서 보는 것처럼 단순회귀분석결과 계수가 정의 값을 가지며 R2 가

0.42~0.47로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비 지출과 노조

가입률이 높은 북구의 경우 국민들의 정치적 참여도가 여타 국가에 비하여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22>에서 정치적 불평등정도와 노조가입률간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단순회귀분석결과 계수가 음(-)의 부호를 보이며 R2 도 0.60으로 높

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노조가입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치적 불평등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림 23>은 노조가입률과 기회의 불평등간을 단순회귀

분석한 결과 계수가 음(-)의 값을 R2 는 0.42로 나타났다. 노조가입률이 높아 노조

의 영향력과 교섭력이 높은 국가일수록 기회의 불평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4>는 북구 유럽 국가들이 어떻게 균등한 소득분배, 정치적 평등과 기회

의 평등을 이루었는지를 설명한 것이다. 이는 세 가지 제도가 상호 결합되어 나타

난 것인데 첫째는 생산시스템 혹은 기술축적시스템이다. 북구의 경우 영미와 같은

범용적 기술보다는 기업특수적 기술이나 산업특수적 기술에 기초하고 있어

(Estebez-Abe et al., 2001) 영미국가에 비하여 학력프리미엄이 낮다. <표 1>을 보

5) 정치적 참여의 정도는 다음 항목 중에 적어도 한 가지 질문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의 비율이다. 

지난 1년 동안 공식적으로 정치가나 정부 관료를 만난 적이 있는지? 정당이나 시민활동에 참여하였는지? 기

타 조직이나 협회에 참여하였는지? 캠페인 베지나 스티커를 착용하였는지? 합법적 시위에 참여하였는지? 탄

원서에 서명하였는지? 제품보이콧운동에 참여하였는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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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대졸의 고졸대비 임금프리미엄 정도를 보이는데 미국이 가장 높은 91.6%, 영국

이 65.2% 그리고 프랑스가 58.8%이다. 북구와 독일은 이들보다 낮은 수준인데 스웨

덴은 가장 낮은 29.6%, 독일 46.3%, 덴마크 47.6% 그리고 핀란드가 52.6%이다. 북

구의 낮은 학력프리미엄은 영미 국가에 비하여 부모의 소득수준이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자녀의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게 된다. 또한 중

앙집중식 단체교섭과 동일 직종 동일 임금의 연대임금제도 운영을 통하여 산업 간

혹은 직종 간 임금격차가 작다. 그리고 잘 갖추어진 복지제도는 공교육을 통하여

교육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평

생교육시스템은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신기술확산

에 따른 임금격차(소위 숙련편향적 기술변화에 의한 임금격차)를 줄여주고 또한 복

지제도가 제공하는 다양한 학습기회의 제공은 근로자들의 정치참여를 위한 정보와

지식격차 축소에 기여하여 근로자들의 정치적 참여를 촉진한다. 또한 강력한 노동

조합(<표 1> 참조)은 교섭력을 바탕으로 경제성과의 균등한 배분을 이끌어내고 고

임금을 보장하며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근로자들이 다양한 정치활동에 참

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하여 Miettinen(2013)는 북구국민들이 대

륙유럽의 국민에 비하여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고 이것이

북구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는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프랑스 국민의

50% 그리고 독일과 벨기에 국민의 29%가 사회단체에 가입한 반면 덴마크와 스웨

덴 국민은 90%가, 노르웨이 국민은 80%이상 그리고 핀란드 국민은 76%가 다양한

사회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다양한 사회단체에서 사회

문제의 집단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실험과 토론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림 24>와 같은 메커니즘을 통하여 북구국가들은 경제적 평등, 정치적 평등

그리고 기회의 평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던 반면에, 영미권 국가는 북구국가와

는 달리 범용기술에 기초한 생산시스템, 복지제도의 미발달 그리고 낮은 노조가입

률 등에 기초하고 있어 높은 소득불평등, 높은 정치적 불평등 그리고 높은 기회의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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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북구의 균등한 소득분배, 정치적 평등 그리고 기회의 평등 공존

생산시스템

(기술축적)

복지제도

강력한 노동조합

낮은 학력프리미엄

+

낮은 직종 간 및 업종 간 

임금격차

+ 

공교육을 통한 교육에  

대한 균등한 기회보장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평생교육

+

고임금

+

근로자들의 정치참여 확대

균등한 소득분배

+ 

정치적 평등

+

기회의 평등

공존

자료: 필자가 작성

V. 결론

복지를 모든 시민들이 동등하게 누려야 될 보편적인 권리로 격상시킨 토마스 마

샬(T.H. Marshall)은 시민권(공민권, 참정권 그리고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의 역사

적 진화를 영국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는 모든 시민이 법 앞에서 평

등하다는 법률상의 평등은 현실에 있어서는 계층 간 지식 및 정보의 격차와 소득격

차로 인하여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민주주의 역사를 살펴

보면 각 국은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정제도(국선변호인 제도, 저

소득층을 위한 소송비용 보조 그리고 선거비용의 상한선 설정)를 마련하여 왔다. 그

리고 토마스 마샬은 시민권의 세 형태인 공민권, 참정권 그리고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각 권리가 서로서로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쿤

과 롤스 그리고 폴라니도 이에 대해서는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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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복지에 대한 권리는 공민권과 참정권이 확립되고서야 나타났지만 또한 공민권과

참정권의 행사도 최소한의 생활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최소한의 생활보장이 되지

않고서는 소위 바닥을 향한 근로자간 임금경쟁으로 인하여 공민권의 기초인 공정한

근로계약이 성립될 수 없으며 참정권의 행사도 금권에 영향을 받게 된다. 오쿤도

최저임금제도의 필요성을 이러한 맥락에서 주장했으며 마샬도 문명인으로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제도의 정당성을 이러한 맥락에서 주장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복지제도와 노동조합은 저소득층과 근로자들의 정보와 지식

격차해소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법률상의 평등실현에 도움이 되는 보정제

도역할을 수행해왔다. 또한 문명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함으로써 정

치적 평등을 위한 물질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잘 알려진 대로 복지제도와 노동조합

은 북구의 소득불평등 해소에 긍정적인 기여도 하였지만 정치적 평등과 기회균등

실현에도 일정한 기여를 했다. 그 결과 복지제도와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약한 영미

권에 비하여 북구 국가들은 소득불평등, 정치적 불평등 그리고 기회의 불평등이 낮

았다고 볼 수 있다.

90년대 중반이후 소득불평등 축소에 있어 성과를 보이고 있는 남미의 경우도 복

지제도와 노동조합이 소득불평등, 정치적 불평등 그리고 기회의 불평등해소에 긍정

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역량에 따라 다양한 편차를 보이

지만 남미국가들은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한 1998년을 기점으로 사회복지와 소득

재분배에 대한 이슈가 정치쟁점화 되었으며 시민계급의 시위와 사회적 저항이 일어

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98-2011년 기간에 11개 국가에서 좌파정권이 들어섰으

며 이 좌파정권하에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졌다(Roberts, 2012). 브라질에

서 볼 수 있는 제도화된 최저임금형성(물가와 성장률에 연동), 인적자본축적과 복지

제도의 연계 그리고 최저임금과 다양한 사회적 부조의 연계를 통하여 경제성장의

성과를 다양한 계층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형성했으며 교육기회의 확대

를 통하여 기회의 균등을 개선시켜나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실험은 미진한 투자

와 생산성향상 그리고 세계화의 위협으로 완전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하기는 어

렵지만 수 십 년 동안 누적된 불평등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

다 하겠다.

한국과 선진국들이 다양한 불평등의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북구의 성과나

남미의 성공을 보았을 때 정치적 평등, 경제적 평등 그리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

는 사회정의실현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또한 이들 국가의 사례는 오쿤의 주장

과는 달리 성장과 평등이 트레이드 오프관계가 아니며 이들을 양립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설계 특히 복지제도의 형성을 통하여 성장과 평등이 상호보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정의, 복지 그리고 성

장간의 새로운 선순환을 보장해주는 새로운 복지제도마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

기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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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전략의 정책과제

홍장표(부경대)

1. 배경: 저성장과 양극화 속의 한국경제 

□ 경제성장 둔화와 경제적 양극화 

○ 성장둔화

- GDP성장률 둔화: 8.4%(87~97)→5.8%(99~07)→2.9%(08~13)

- 1997년 외환금융위기 이후 소비와 투자 부진으로 내수위축  

ㆍ민간소비 둔화: 8.1%(87~97)→5.6%(99~07)→2.0%(08~13)

ㆍ투자 부진: 11.8%(87~97)→4.9%(99~07)→0.7%(08~13)

        <표 1>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단위: %)

구분 기호 1981~1986 1987~1997 1999~2007 2008~2013

GDP 증가율  9.6 8.4 5.8 2.9 

소비 증가율  7.6 8.1 5.6 2.0 

투자 증가율   9.0 11.8 4.9 0.7 

수출 증가율  12.9 12.7 11.9 6.3 

  (세계수입 증가율)  5.4  7.8  7.7 2.5 

수입 증가율   7.9 14.1 12.4 4.3 

고용 증가율

 4.5 4.3 3.0 2.1 

 3.1 3.5 2.3 1.3 

주: 은 임금근로자수, 는 취업자수(=임금근로자수+자영업자수)

-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수출증가세도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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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수출 증가: 12.7%(87~97)→11.9%(99~07)→6.3%(08~13)

○ 고용둔화

ㆍ임금근로자수 증가: 4.3%(87~97)→3.0%(99~07)→2.1%(08~13)

○ 소득분배 악화

- 상위 1% 소득집중 심화

<그림 1> 상위 1% 소득집중도의 국제비교

           자료: 김낙년(2014)

- 노동소득분배율() 1997년 외환금융위기 이후 하락 추세 

<그림 2>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ㆍ임금근로자부문의 노동소득분배율(자영업부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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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용자보수)/(총부가가치-자영업자소득) 

ㆍ자영업부문을 포함한 노동소득분배율

  =(피용자보수+자영업자 노동소득)/총부가가치 

- 소득분배 악화 요인: 비정규직 증가, 생산의 세계화 

ㆍ노동시장의 양극화: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

ㆍ1997년 외환금융위기 이후 실질노동생산성 증가율> 실질임금 증가율

ㆍ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위기: 1997년 외환금융위기 이후 자영업자의 1

인당 소득 정체

 

<그림 3>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 <그림 4>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1인당소득

 

주: 1) 임금근로자 1인당 피용자 보수=피용자보수/임금근로자수 

    2) 자영업자 1인당 총소득=(가계부문 영업잉여+가계부문 고정자본소모)/자영업자수

    3) 자영업자 1인당 순소득=(가계부문 영업잉여)/자영업자수

□ 최근 거시경제 현황: 일본식 장기불황 경로 진입?

○ 불안정한 경기회복

- 경기순환상 회복국면 진입에도 불구하고, 최근 회복세가 부진

○ 경기부진은 내수부진이라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비롯

- 노동소득/가계소득 부진→내수 위축

- 과다한 가계부채가 소비와 경제성장 제약

- 내수부진으로 투자행태가 보수화

<그림 5> 경기동행 선행지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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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노동소득과 가계소득 현황

○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 우려

- 저성장, 저물가, 자산시장 부진 등 

   <그림 7> 한국과 일본의 성장률 추이

       자료: 새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201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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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 대기업 위주 성장전략의 한계

□ 한국경제 성장전략의 특징과 한계

○ 한국경제 성장전략의 특징

- 대기업 위주 수출주도 성장(export-led growth): 수출 대기업 위

주 성장전략으로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을 지향하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에 의존

- 부채주도 성장(debt-led growth): 노동소득, 가계소득 부진에 따

른 소비지출 위축을 부채에 의한 소비지출로 대응

○ 수출주도와 부채주도 성장은 신자유주의적 이윤주도성장

(profit-led growth)의 쌍생아   

- 신자유주의적 이윤주도성장전략의 목표

ㆍ법인세 인하와 규제완화로 기업의 수익성 증가→ 투자 촉진

ㆍ노동시장의 유연화(고용보호의 감축, 분권적 개별적 임금협상, 낮은 

최저임금)→ 노동비용 절감→ 수출 촉진 

- 이윤주도성장의 함정

ㆍ가계소득 위축→소비지출 둔화(→투자부진)→ 유효수요 부족(내수부

진)

- 유효수요 부족에 대한 두 대응 

ㆍ자본유입국(미국, 영국,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금융규

제완화로 부채에 의한 소비 유도(=부채주도성장)

ㆍ자본유출국(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중국): 내수부진을 수출로 만회(= 

수출주도성장)

○ 한국경제 성장전략의 한계

-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 약화로 유효수요 부족에 따른 저

성장, 소득불평등 심화

ㆍ 거대 기업집단으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으로 동반성장 저해

ㆍ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침식과 갈등조정비용 증가

- 세계경제 불황국면의 불안정성에 무방비상태로 노출

- 가계부채 1,000조원  vs 10대 그룹 상장사 사내유보금 516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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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업의 수익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투자 부진

<그림 8>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비중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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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기업소득=일반기업소득+금융기업소득

    2) 가계소득=피용자보수+가계부문 영업잉여+재산소득 

□ 수출 대기업의 낙수효과?

◯ 수출제조업 3개업종 상위 3사의 생산유발효과 분석

- 자료: KED(주) DB의 2011년도 기업자료(54,269개사), 금융감독

원, 기업별 감사보고서(2011) 

- 대기업 현황: 2011년

업종 대기업명
매출액

수출비

중

부가가

치

부가가

치율
(지분보유)자회사수

(십억원) (%) (십억원) (%) 국내 해외 계

전자

삼성전자 120,816 84.2 13,120 10.9 64 75 139

LG전자 28,097 85.6 1,470 5.2 23 77 100

SK하이닉스 10,188 96.0 748 7.3 8 15 23

자동차

현대자동차 42,774 61.0 6,614 15.5 40 33 73

기아자동차 27,742 60.5 3,221 11.6 19 27 46

한국지엠 15,068 63.0 2,014 13.4 

조선

현대중공업 25,020 62.5 2,905 11.6 62 29 91

삼성중공업 13,359 86.1 1,272 9.5 14 7 21

대우조선해양 12,258 98.2 1,082 8.8 3 18 21

계 295,322 77.5 32,446 10.4 233 281 514

ㆍ대기업 9사 매출액/제조업 전체 매출액=19.8% 

ㆍ대기업 9사 부가가치액/제조업 전체 부가가치액=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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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9사 직간접 매입(․비용)거래기업수            

(단위: 사)

업종 대기업

매입거래기업수

합계
거래단계별 계열별

1차 2차 3차 
4차

이상
계열사

비계열

사

전자

삼성전자 815 2,050  1,881  2,784  23 7,507 7,530  

LG전자 520 1,309 1,182 1,354 22 4,343 4,365 

SK하이닉스 336 251 65 6 3 655 658 

자동차

현대자동차 489 1,674 1,544 1,484 20 5,171 5,191 

기아자동차 233 645 281 74 19 1,214 1,233 

한국GM 239 848 698 780 0 2,565 2,565 

조선

현대중공업 1,251 1,721 750 2,558 6 6,274 6,280 

삼성중공업 428 940 542 742 0 2,652 2,652 

대우조선해양 293 351 61 8 7 706 713 

합계 4,604 9,789  7,004  9,790  100 31,087 31,187 

실 기업수(중복제거) 3,806 6,146 2,881 1,580 81 14,332 14,413

표본기업내 비중(%) 7.0 11.3 5.3 2.9 0.1 26.5 26.6 

◯ ‘기업간 거래연관표’작성으로 대기업별 생산유발계수 추계  

- 대기업의 최종수요 1단위당 생산유발효과

업

종
기업명

대기

업

거래단계별 협력사 계열구분 생산유발계수

1차 2차 3차
4차

이상

계열

사

비계

열사

기업

단위

업종

단위*

전

자

삼성전자 1.000 0.267 0.020 0.002 0.000 0.141 0.148 1.289 

1.712LG전자 1.000 0.266 0.026 0.002 0.000 0.120 0.174 1.294 

SK하이닉스 1.000 0.231 0.009 0.000 0.000 0.020 0.220 1.240 

자

동

차

현대자동차 1.000 0.423 0.056 0.003 0.000 0.242 0.240 1.482 

2.293기아자동차 1.000 0.436 0.028 0.001 0.000 0.289 0.176 1.465 

한국지엠 1.000 0.410 0.049 0.003 0.000 0.000 0.462 1.462 

조

선

현대중공업 1.000 0.329 0.025 0.004 0.000 0.034 0.324 1.358 

1.810삼성중공업 1.000 0.161 0.023 0.001 0.000 0.000 0.185 1.185 

대우조선해양 1.000 0.196 0.010 0.000 0.000 0.051 0.155 1.206 

자료: KED(주), 2011년도 DB

주: 업종단위는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1)의 해당 업종의 (제조업내) 생산유발계수

◯ 낙수효과 약화 요인: 생산의 세계화와 계열사 위주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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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주요 대기업의 국내외 자회사 투자액(장부가액 기준)

(단위: 10억원)

12,699

4,450

61

10,583

6,904
8,138

164 558

28,391

3,521 2,975

6,598

1,515
474 431 265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국내자회사 해외자회사

- 대기업별 국내외 계열사 조달비중(%)

   자료: 금융감독원, 감사보고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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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안적 성장모델의 모색: 소득주도성장

□ 국제기구의 대안적 성장모델 제안 

○ 국제노동기구(ILO),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는 세계 불황 

극복을 위해 신자유주의적 이윤주도 성장모델의 대안으로 고용주

도, 임금주도, 소득주도 성장 제시

<표 2> 고용주도성장, 임금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

고용주도 성장

(1)

임금주도 성장

(2)

소득주도 성장

(3)=(2)+A

기본

방향
⦁고용률 증가

⦁노동소득증대→노동분

배율 개선

⦁노동소득과 자영업소

득 증대→노동분배율 

개선

주요

정책

⦁일자리 창출

⦁고용의 질 개선

⦁최저임금제 강화

⦁생산성임금협약(생산

성과 임금 상승의 연

계)

⦁최저임금제 강화

⦁생산성임금협약(생산

성과 임금 상승의 연

계)

(A)

⦁자영업자 소득안정

⦁근로빈곤층 생활소

득 보장 등 사회보

장제도
 

수요
⦁내수증가(소비증가)

⦁수출증가 

⦁내수증가(소비증가) ⦁내수증가(소비증가)

⦁수출증가 

공급

⦁노동투입 증가에 따

른 생산성 향상 

⦁투자증가에 따른 생

산성 향상

⦁임금상승의 생산성 향

상효과

⦁고부가가치부문으로의 

산업구조개선 효과

⦁노동투입 증가에 따

른 생산성 향상

⦁투자증가에 따른 생

산성 향상

비고
⦁실업률이 높고 고용

률이 낮은 국가

⦁중앙집중적 노사단체

교섭제도가 발달된 국

가

⦁자영업 등 비공식부

문 취업자 비중이 큰 

국가

자료: Campbell(2011), UNCTAD(2010), Stockhammer & Onaran(2012)

- 고용주도 성장(employment-led growth)

ㆍ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교육훈련, 취업

알선)

- 임금주도 성장(wage-led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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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생산성-임금 협약(노동생산성증가률과 실질임금증가률의 연동)  

- 소득주도 성장(income-led growth)

ㆍ가계소득 증진, 소득최저선 구성,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

ㆍ사회복지정책

□ 소득주도성장(Income-led growth)

○ 케인스주의 경제학적 접근: 노동소득과 총수요가 거시경제에서 

갖는 긍정적 역할 강조 

- 거시경제에서 노동소득(임금)의 역할

ㆍ수요측면: 노동소득의 유효수요로서의 역할

ㆍ공급측면: 노동소득의 생산성 증진과 기술진보 촉매제로서의 역할

- 소득분배 변화가 총수요뿐 아니라 총공급(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효과까지 고려해 경제성장에 미치는 중장기 효과 분석

(Naastepad, 006; Hein & Tarssow, 2010; Storm & 

Naastepad, 2011) 

- 소득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그림 9> 소득분배 개선과 경제성장의 선순환

○ 거시경제에서의 총수요와 소득분배의 관계 

- 개방경제(정부부문 제외)에서 총산출(Y)은 소비(C) 투자(I), 순수

출(X-M)의 총수요에 좌우()

- 소득분배와 총수요의 관계(Bhaduri & Marglin, 1990)

ㆍ(↑→↑) 노동소득분배율 증가시 소비지출이 증가(노동소득의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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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이 자본소득보다 높음)

ㆍ(↑→↓) 노동소득분배율 증가시 투자지출 감소(자본몫 감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투자 감소) 

ㆍ(↑→↓) 노동소득분배율 증가시 순수출은 감소(노동비용상승에 따

른 수출경쟁력 약화)

- 임금주도 수요체제(wage-led demand regime)와 이윤주도 수요

체제(profit-led demand regime)

ㆍ임금주도 수요체제: 공급조건이 일정할 때 노동소득분배율 상승시 총

수요가 증가(


 








 )  

ㆍ이윤주도 수요체제: 공급조건이 일정할 때 노동소득분배율 상승시 총

수요가 감소(


 








 )

- G20 국가의 수요체제 특성

<표 3> 자본몫 1% 포인트 증가가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

C/Y

(A)

I/Y

(B)

NX/Y

(C)

(C+I+NX)/Y

(D=A+B+C)

수요

체제

미국 -0.426 0.000 0.037 -0.388

임금

주도

터키 -0.491 0.000 0.283 -0.208

이탈리아 -0.356 0.130 0.126 -0.100

한국 -0.422 0.000 0.359 -0.063

독일 -0.501 0.376 0.096 -0.029

영국 -0.303 0.120 0.158 -0.025

프랑스 -0.305 0.088 0.196 -0.021

일본 -0.353 0.284 0.055 -0.014

인도 -0.291 0.000 0.310 0.018

이윤

주도

아르헨티나 -0.153 0.015 0.192 0.054

멕시코 -0.438 0.153 0.381 0.096

캐나다 -0.326 0.182 0.266 0.122

호주 -0.256 0.174 0.272 0.190

남아공 -0.145 0.129 0.506 0.490

중국 -0.412 0.000 1.986 1.574

자료: Onaran & Galanis(2012) 

○ 소득분배 개선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 칼도-버돈 효과(Kaldor-Verdoorn effect): 소득분배 개선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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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요 증가(설비가동율 증가)가 한편으로는 규모의 경제, 다른 

한편으로는 신규 설비투자 증가로 거시경제의 노동생산성을 높

임(Storm & Naastepad, 2009; Hein & Tarassow; Kleinknecht 

, 2011).

- 기술진보효과(technological progress effect): 노동소득 증가(노

동소득분배율 증가)가 노동절약적 기술진보를 유발하여 노동생산

성을 증가시킴(Storm & Naastepad, 2009)

○ 소득주도 성장모델: ↑↑→↑ ↑→Pr↑→↑

- 소득분배 변화가 총수요와 총공급에 미치는 영향  

ㆍ수요측면: 노동소득 증가(노동소득분배율 증가)→소비 증가→총수요 

증가

ㆍ공급측면: 노동소득 증가→(투자 증가)→노동생산성 증가→총공급 증

가

<그림 10> 수요체제와 생산성체제의 균형

□ 한국에서 소득주도성장의 가능성(홍장표, 2014b)

○ 배경: 소득주도성장의 유효성을 둘러싼 논란 

- 분배 개선(노동소득 증가)이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킨다?

ㆍ개방소국에서는 노동소득 분배율 상승시 수출경쟁력 약화로 수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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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고, 수입증가로 내수시장 확대의 편익이 타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 분배개선(노동소득 증가)이 기업 투자를 위축시킨다?

ㆍ노동소득 증가시 비용증가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투자를 위축

시킬 것이라는 우려

- 분배개선(노동소득 증가)이 고용을 감소시킨다? 

ㆍ노동소득 증가로 노동의 상대가격이 상승하면, 노동이 자본으로 대체

되어 고용이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

○ 분석과제: 소득분배 개선이 성장률을 높이는가?

- 한국의 높은 자영업자 비중

ㆍ소상공인, 영세 소기업 종사자 800여만명(사업체 종사자의 57%)

- 임금주도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의 효과성 비교

ㆍ임금주도 성장: 임금근로자부문(자영업 부문 제외) 노동소득분배율을 

사용한 분석모형(모형)

ㆍ소득주도 성장: 자영업부문이 포함된 노동소득분배율을 사용한 분석모

형(모형) 

○ 한국의 수요체제

- 모형: Naastepad(2006), Storm & Naastepad(2011)

ㆍ소비(C): ln lnln

ㆍ투자(I):  

ㆍ수출(X):  


 


ㆍ수요체제의 특성:   



 






      

   (   ,   ,   ,   ,       )

- 분석결과(1999-2012년) 

ㆍ소비: 1997년 외환금융위기 이후 노동소득의 소비탄력성 증가로 노동

소득분배율 1% 증가시 민간소비 0.52~0.71% 증가

ㆍ투자: 총수요 1% 증가시 투자 1.65-1.69% 증가, 기업의 수익성 개선

은 투자증가를 유발하지 못함(투자의 자본몫 탄력성이 음의 부호) 

ㆍ수출: 노동비용 증가시 수출 증가율은 감소하지 않음

ㆍ수요체제: 노동소득분배율(노동소득) 1% 포인트 증가시 총수요는 

1.24%~2.19% 포인트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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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수요체제 분석결과

구분 기호
1981~1997 1999~2012

모형 모형 모형 모형

노동소득의 소비탄력성   0.35***  0.36***  0.84***  0.94*** 

자본소득의 소비탄력성   0.07*  0.07*  0.32***  0.23*** 

투자의 산출탄력성   1.96***  1.98***  1.69***  1.65*** 

투자의 자본몫탄력성  -0.73 -0.27 -0.48 -0.45

수출의 노동비용 탄력성  -1.22** -0.33  0.50  0.46

수요체제 D -0.05  0.65  1.24  2.19 

주: ***는 1%, **는 5%, *는 10% 유의수준

- OECD국가와의 비교(Storm & Naastepad, 2011)

ㆍ북유럽국(강한 임금주도 수요체제): 1% 포인트 노동소득 증가가 

0.8% 포인트 총수요 증가 

ㆍ프랑스, 이태리, 네덜란드, 스페인(약한 임금주도 수요체제): 1% 포인

트 노동소득 증가가 0.25% 포인트 총수요 증가.

ㆍ한국은 1997년 외환금융위기 이후 ‘강한 임금주도 수요체제’로 전환

○ 한국의 생산성체제

- 모형: Naastepad(2006), Storm & Naastepad(2011)

               

- 분석결과(1999~2012년)

ㆍ총산출(총수요) 1% 증가시 노동생산성 0.46~0.67% 증가

ㆍ노동소득 1% 증가시 노동생산성 0.06~0.11% 증가

<표 5> 생산성체제 분석결과

구분 기호
1981~1997 1999~2012

모형 모형 모형 모형

노동생산성의 산출탄력성  0.32** 0.44*** 0.67*** 0.46*** 

노동생산성의 임금탄력성  0.35*** 0.23** 0.06 0.11

주: ***는 1%, **는 5%, *는 10% 유의수준

- OECD국가와의 비교(Storm & Naastepad, 2009; Verge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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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einknecht, 2011)

ㆍOECD 20개국 노동생산성의 산출탄력성(): 0.39~0.46

ㆍOECD 19개국 노동생산성의 임금탄력성(): 0.31~0.39

ㆍ한국은 외환금융위기 이후 산출탄력성이 높고, 임금탄력성이 낮은 편

○ 노동소득 증가가 GDP,노동생산성, 고용에 미치는 장기효과

<표 6> 소득분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구분 계산식
1981~1997 1999~2012

모형 모형 모형 모형

산출량 효과 


 



  
-0.04 0.39 0.68 1.09 

노동생산성 효과 


 



 
0.34 0.40 0.45 0.50 

고용 효과 


 




 




 

-0.37 -0.01 0.22 0.58 

- 분석결과(1999~2012년)

ㆍ노동소득 1% 증가시 GDP 0.68~1.09% 증가

ㆍ노동소득 1% 증가시 실질노동생산성 0.45~0.50% 증가

ㆍ노동소득 1% 증가시 고용 0.22~0.58% 증가

□ 함의

○ 소득분배 개선이 기업의 투자 촉진

- 한국경제에서 투자는 수익성에는 거의 반응하지 않으며 총수요로

부터 크게 영향을 받음. 노동소득 증가시 내수시장 회복, 설비가

동율 증가, 노동생산성 증가로 투자가 촉진됨

○ 소득분배 개선이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음 

- 노동소득 상승시 단기적으로 노동비용이 상승해 수출경쟁력이 약

화됨.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노동소득 상승에 따른 노동생산성 

증가로 수출경쟁력이 회복 

○ 노동소득 증가가 고용을 증가시킴 

- 노동소득이 증가하면, 자본소득보다 노동소득의 소비성향이 월등

히 높기 때문에 소비지출이 크게 증가. 소비증가와 (소비증가에 

따른 설비가동율 증가가 유발하는) 투자 증가가 기업의 노동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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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가하고 고용이 확대

- 1997년 외환금융위기 이후의 한국 경제는 “임금 상승이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명제보다는 “임금 상승이 고

용을 증가시킨다”는 케인스 경제학의 명제가 타당 

○ 소득주도성장이 임금주도성장보다 파급효과가 큼

- 소득분배개선의 GDP, 생산성, 고용 증진효과는 모형이 모형

보다 우월

4. 최경환 경제팀 신성장정책의 문제점

□ 최경환 경제팀의 신성장정책

○ 주요 내용

- 내수활성화

ㆍ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선순환구축

  (1) 노동소득 증대세제: 평균임금 상승률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

  (2) 기업소득 환류세제: 인건비 투자 등으로 사용되지 않은 사내유보

금에 대한 과세

  (3)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배당 촉진을 위한 배당소득증대세제

ㆍ주택시장 정상화: 수도권 LTV, DTI 규제완화

- 민생안정: 비정규직 처우개선, 정규직 전환시 임금 일부 지원

- 경제혁신: 규제개혁

□ 정책의 특징

○ 구 성장정책과의 차이점

- 소득주도성장전략 부분적 채택: ‘지도에도 없는 길을 간다’

ㆍ기업과 가계소득의 불균형 해소와 가계소득 증대

- MB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정책을 바탕으로 한 수출 대기업 위

주 성장정책(낙수효과)과 차별화 

- 신자유주의적 성장만능주의의 한계 인식 

ㆍ성장의 원천에 대한 인식 수정: ‘선성장-후분배정책’에서 ‘성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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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의 균형정책’으로

○ 구 성장정책과의 유사성 

- 신자유주의적 성장만능주의 모델 답습

 ㆍ규제완화, 토건사업위주의 재정지출 확장

- 부채주도성장의 지속: 가계소득수지를 악화시키는 부동산 대출규

제 완화

□ 상반된 두 평가: ‘포퓰리즘’ vs ‘무늬만 소득주도성장’

○ 인기영합주의

- 사내 유보금 과세는 기업경영의 자율성 침해

- 소득주도 성장의 실체 불분명

- 일시적으로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 무늬만 소득주도성장: 실효성 없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이익 산출시 임금은 증가분으로 차감

되지만, 배당과 투자는 지출총액이 차감됨→과세대상이 일부 대

기업에 한정 

- 배당소득증대세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대주주

에 선택적 분리과세(25%) 허용, 세제혜택이 대주주와 고액 자산

가에 집중

□ 최경환 경제팀 신성장정책의 문제점

○ 구 신자유주의 성장정책과 신성장정책의 절충

- 구 성장정책(규제완화, 토건사업위주의 재정지출)과 신성장정책

(가계소득 증대)의 혼합

- 부적절한 정책조합: 소득주도성장과 부채주도성장의 혼합

○ 오조준된 정책타겟

- 한국경제는 노동소득분배율, 실질임금이 높아져야 성장률이 상승

하는 특성을 전형적으로 보임,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불균형 문

제가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성장을 저해    

- 따라서 가계소득 증대의 핵심은 배당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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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임금 상승과 자영업자 소득증대)

<그림 11> 가계소득 구성비 추이 

 

ㆍ가계소득 구성비(2012년): 피용자보수(76.3%)+영업잉여(15.6%)+재산

소득[8.1%(배당금:1.9%)]  

-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정책은 최저임금제 강화, 생활임금제 도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보수조건 개선, 자영업자 경영안정 등 

근로소득 증대와 노동소득분배율 회복

5. 소득주도성장전략의 정책과제

□ 소드주도성장전략의 정책방향

○ 소득주도성장과 고용주도성장의 혼합

- 가계소득 증진: 노동소득분배율 회복→ 내수시장 증진(+노동생산

성 증가)→경제성장 

- 수출과 내수의 균형: 노동소득, 가계소득 증진을 통한 내수시장 

확대 

○ 정책관리지표(policy targeting index)

- 고용율, 수정노동소득분배율, 사회보장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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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수정노동소득분배율()=(피용자보수+자영업자 노동소득)/총부가가치  

○ 정책조합(policy mix)

- 거시 사회경제정책: 고용주도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의 혼합

ㆍ고용주도: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 

ㆍ소득주도: 가계소득 증진, 근로빈곤층과 서민의 기본 생활소득 보

장(최저임금 현실화, 소상공인 사업보호와 경영안정, 사회보장 

강화 등)

- 미시 노동시장정책: 공공부문·대기업 노동수요증대와 중소기업 

노동공급확대의 혼합

ㆍ공공부문·대기업 노동수요증진정책: 공공부문 사회서비스업 육성,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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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노동시간 준수와 실노동시간단축  

ㆍ중소기업 노동공급확대정책: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사회보험·임금보조 

등

□ 소득주도 성장: 근로소득 증진 

○ 소득최저선(income floor)의 구성과 사회보장

- 소득최저선의 구성

ㆍ최저임금 현실화

ㆍ지방자치단체의 저임금 근로자 생활임금 보장

ㆍ기본소득

- 사회보장

ㆍ청년구직자, 장기실업자 및 폐업 자영업자에 구직촉진 급여 지급, 저

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노사정 사회협약

- 노사민정 사회적 합의에 의한 생산성임금제   

ㆍ전국과 지역단위에서의 노사민정 협약으로 생산성연동 임금제, 상생 

임금교섭(임금격차 해소)

○ 조세정책: 자본소득세 강화

- 재벌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

-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 포착률 제고

-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강화

○ 중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 사업보호

- 중소기업 소상공인 적합업종: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과 골목 상

권 진입을 규제하고 이미 진출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이양 

권고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대형마트․SSM  신규 입점 신고제를 인가

제(지역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상권영향평가후 허가여부 결정)

로 전환

□ 고용주도성장: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 

○ 대기업 실근로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차별철폐

- 대기업 일자리 나누기: 법정노동시간 준수와 실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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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 청년고용촉진법: 2014년부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3년 동안 

매년 3% 이상 청년 채용 의무

- 공공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중소기업 청년 취업 지원과 좋은 일자리 만들기  

- 지자체단위 중소기업 인재양성센타 운영: 센타가 청년 기술인력

을 채용하여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계약기간 종료후 

희망 중소기업 취업 유도(센타가 중소기업 지원인력 인건비 일부 

지원)

-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100인 미만 사

업장 사회보험료율 전액 감면시 고용규모 5.5%증가 예상(장지연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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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변수의 측정과 단위근 검정결과

변수 기호 측정방법
ADF 단위근 검정

1981~1997 1999~2012

노동소득분배

율


임금근로자부문 노동소득분배율 

(   )
-5.197*** -4.644***


자영업부문을 포함한 
노동소득분배율(   )

-5.101*** -4.215***

실질노동생산

성


(총부가가치-자영업자총소득)/(임금
근로자수)

-7.103*** -7.103***

 총부가가치/취업자수 -7.103*** -7.103***

실질임금

 피용자보수/임금근로자수 -6.003*** -3.263**


(피용자보수+자영업자 
노동소득)/취업자수

-5.537*** -3.805***

총산출  (GDP 증가율) -3.979*** -5.753***

자본소득  ln 차분 log(자본소득), 십억원(실질) -4.042*** -5.184***

노동소득  ln 차분 log(노동소득), 십억원(실질) -3.851*** -3.448**

소비  ln 차분 log(민간소비), 십억원(실질) -4.586*** -6.175***

투자  (실질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 -2.841* -6.211***

수출  (실질 수출증가율) -3.428** -4.369***

수입  (실질 수입증가율) -2.865*  -5.437***

세계수입  (실질 세계수입증가율) -3.811*** -4.022***

실질이자율  (회사채 3년 실질수익률 증가율) -4.260*** -4.028***

원-달러환율   (원화/달러화 명목환율 증가율) -2.705* -4.060***

엔-달러환율   (엔화/달러화 명목환율 증가율) -3.197** -4.258***

주: 1) 취업자수=임금근로자수+자영업자수

    2) 회사채 3년 실질수익률은 86년 이전 A+, 87년 이후는 AA- 

    3) ***는 1%, **는 5%, *는 10% 유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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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소비( ln) 추정결과  

1981~1997 1999~2012

모형 모형 모형 모형

 ln

 ln  

 ln  

 ln  

 ln  

 0.207(2.39)**

 0.112(1.44)

 0.044(0.62)

-0.017(0.24)

 0.026(0.42)

 0.252(2.39)**

 0.066(0.70)

 0.002(0.02)

-0.028(0.30)

 0.108(1.39)

 0.950(5.44)***

 0.098(0.47)

-0.241(1.05)

 0.006(0.02)

 0.033(0.17)

 1.019(6.47)***

 0.068(0.34)

-0.163(0.75)

 0.019(0.08)

 0.036(0.20)

 ln 

 ln   

 ln   

 ln   

 ln   

 0.009(0.22)

 0.042(0.92)

 0.026(0.66)

-0.013(0.31)

-0.014(0.33)

 0.035(1.15)

 0.031(0.87)

 0.010(0.34)

-0.015(0.44)

 0.014(0.48)

 0.453(6.58)***

-0.063(0.73)

-0.064(0.84)

 0.022(0.23)

 0.051(0.68)

 0.378(6.27)***

-0.089(1.30)

-0.050(0.82)

 0.005(0.07)

 0.050(0.82)

  0.040(6.68)***  0.037(5.33)*** -0.016(2.60)** -0.015(2.59)**


  0.453 0.383 0.767 0.786

 68 68 56 56

   0.351***    0.356***    0.842***   0.939***

  0.069*   0.071*    0.321***   0.229***

<부표 3> 투자증가율( ) 추정결과

1981~1997 1999~2012

모형 모형 모형 모형



   

   

-0.017(3.08)***

-0.005(0.86)

 0.009(1.89)*

-0.020(3.41)***

-0.005(0.79)

 0.009(1.90)*

 0.000(0.39)

-0.003(2.85)***

 0.000(0.19)

 0.000(0.22)

-0.003(3.26)***

-0.000(0.01)



   

   

 1.497(3.25)***

 0.409(0.61)

 0.025(0.05)

 1.652(5.81)***

 0.115(0.36)

 0.186(0.17)

 1.342(5.17)***

 0.158(0.30)

 0.188(0.54)

 1.356(5.38)***

 0.022(0.05)

 0.275(0.92)

   

   

   

   

-0.348(1.63)

 0.147(0.28)

-0.280(1.07)

-0.131(0.43)

-0.104(0.83)

 0.038(0.25)

-0.186(1.20)

 0.091(0.68)

-0.119(0.69)

-0.121(1.25)

 0.033(0.40)

 0.036(0.41)

-0.062(0.46)

-0.137(1.71)*

-0.034(0.52)

-0.015(0.20)

 -0.060(1.84)* -0.056(1.63) -0.046(5.64)*** -0.042(5.09)***


  0.458 0.436 0.782 0.785

 66 66 56 56

   1.930***    1.943***    1.687***   1.652***

 -0.350 -0.161 -0.171 -0.249

주: 1) 는 자본소득분배율 증가율(  ) 

    2) ***는 1%, **는 5%, *는 10% 유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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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 수출증가율() 추정결과

1981~1997 1999~2012

모형 모형 모형 모형






   


   


 0.180(0.93)

 0.586(2.10)**

-0.441(1.70)

 0.173(0.81)

 0.511(1.75)*

-0.223(0.85)

 0.029(0.36)

 0.305(3.92)***

-0.155(2.48)***

 0.003(0.04)

 0.260(3.53)***

-0.129(2.21)**






   


   


-0.154(1.08)

-0.194(1.03)

-0.017(0.10)

-0.133(0.86)

-0.222(1.12)

-0.090(0.54)

-0.511(4.45)***

-0.066(0.41)

 0.168(1.19)

-0.501(4.45)***

-0.068(0.43)

 0.169(1.29)



   

   

 1.336(2.83)**

-0.196(0.25)

-0.578(1.04)

 1.194(2.43)**

-0.136(0.16)

-0.453(0.78)

 2.227(5.90)***

-1.133(2.52)**

 0.274(1.03)

 2.089(5.82)***

-1.132(2.65)**

 0.331(1.35)

 

   

   

   

   

-0.434(1.48)

 0.236(0.90)

-0.533(1.84)*

-0.323(1.17)

-0.165(0.59)

-0.232(0.68)

 0.339(1.12)

-0.256(0.74)

-0.132(0.44)

-0.054(0.17)

-0.619(2.24)**

 0.135(0.65)

 0.583(2.99)***

 0.207(1.16)

 0.196(1.06)

-0.766(2.85)***

 0.031(0.13)

 0.574(2.86)***

 0.309(1.50)

 0.307(1.41)

  0.077(3.38)***  0.057(2.50)**  0.014(1.31)  0.019(2.12)**


  0.531 0.513 0.887 0.892

 68 68 56 56

 -1.220(2.03)** -0.334(0.40)  0.502(1.25)  0.455(1.12)

<부표 5> 노동생산성 증가율() 추정결과

1981~1997 1999~2012

모형 모형 모형 모형

 

   

   

   

   

 0.829(4.91)***

 0.030(0.16)

-0.128(0.64)

-0.199(1.03)

-0.213(1.14)

 0.764(4.86)***

-0.069(0.56)

-0.031(0.22)

-0.077(0.60)

-0.145(0.94)

 0.933(8.21)***

-0.269(1.44)

 0.070(0.33)

-0.238(1.23)

 0.176(1.61)

 0.713(9.60)***

-0.173(1.59)

-0.014(0.12)

 0.097(0.81)

 0.035(0.48)

   

   

   

   

 0.197(2.04)**

 0.126(1.16)

 0.068(0.76)

-0.044(0.44)

 0.124(1.63)*

 0.101(1.28)

-0.007(0.11)

 0.007(0.11)

 0.056(0.63)

 0.063(0.60)

-0.007(0.09)

-0.049(0.58)

 0.122(1.89)*

 0.058(0.74)

-0.024(0.37)

-0.043(0.57)

 -0.000(0.00)  0.000(0.00) -0.003(0.75)  0.003(0.96)

  0.563 0.636 0.792 0.839

 68 68 56 56

 0.318**  0.442***   0.672***  0.464***

  0.347*** 0.225** 0.063 0.112

주: ***는 1%, **는 5%, *는 10% 유의수준


